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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식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유지  등과  관련된  정책의  방

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핵심과제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인적자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여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인적자

원개발  관련  주요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과제를  조정 ·총괄하도록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을  제정하여

인적자원의  형성과  개발  뿐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의  평가체계  등에  관한  대

강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인적자원개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필요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인적자원  관련

기초연구들을  수행하고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왔

다.

앞으로도  인적자원의  교육과  훈련 ·개발  뿐  아니라  활용  및  보존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교육활동에  종사하

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  분야  핵심  인력은  교육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원에서는  교육  분야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에  관한

연구를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위촉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인적자원의  양성과

개발, 활용, 유지  측면에서  교사, 교수, 교육행정직, 대학행정직, 교육전문직,

학교행정가  등  교육  분야  교육인적자원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방향  및  과제를  모색한  연구결과이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교육  분야  인적자원  정책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고해주신  홍익대학교  서정화  교수를  비

롯한  연구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3년  11월

院長  金   章   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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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지식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

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적  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인적  자원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고  동북

아  중심  국가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1년  1월부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교

육부  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키는  한편, 노동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

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과학기술처  등  8개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  관련  사업

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하고  교육인적자원

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아울러  2001년  12월에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정부안

으로  공표하고  각  분야에  걸친  인적자원개발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

으며, 2002년  9월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한  인적자원의  형성과  개발, 그리고  인적자

원  개발의  평가체계  등에  관한  활용 ·유지의  대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추

진하게  될  인적자원  개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였다.

또한  대통령  자문  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로  개편하여  국가  교육인적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  교육인적자원개

발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해당  정책과제들을  각  부

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교

육개발원  등에서도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들을  수행하여  인적자원개발  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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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을  입안하고  추진하며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적자원의  교육과  훈련, 개발  뿐  아니라  활용  및  보존에

대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교행정가, 교육전문직, 일반  행정직,

그리고  대학의  교수와  행정직  등  각급학교와  대학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에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력은  교육과  훈련의  가장  핵심세력으로서  교육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성패

를  좌우하는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  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핵심세력인  1) 교원, 2) 학교행정가, 3) 교육전문직, 4) 일반행정

직, 5) 대학교수, 6) 대학행정직  등  교육  분야의  주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개발 ·관리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구체적

으로  말해, 교육인적자원  개발 ·관리의  주요과정인  1) 양성, 2) 개발, 3) 활용,

4) 유지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

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  및  과제  등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분야  인적

자원  정책개발과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분야  핵심  지원  인력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초 ·중등교

사, 학교행정가,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대학교수, 대학행정직의  양성 ·개

발 ·활용 ·유지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둘째, 교육분야  핵심  지원  인력과  관련된  교육인적자원  개발의  주요  쟁점

들을  확인하고  문제점들을  진단하였다. 초 ·중등교사, 학교행정가, 교육전문

직, 일반행정직, 대학교수, 대학행정직  등의  양성 ·개발 ·활용 ·유지의  문제

점을  분석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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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앞으로의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초 ·중등교사,

학교행정가,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대학교수, 대학행정직  등의  양성 ·개

발 ·활용 ·유지와  관련된  개선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일반적인  정책연구의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특히,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광범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003년  7월  5일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6개  주제를  중심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학술세미나  발표  및  토론  등에  참여한  전문가는  다음  내용과  같다.

⊙  발표자

교사의  양성, 개발  및  유지  :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대학교원의  확보, 개발  및  유지  : 서정화  (홍익대학교)

학교행정가의  확보와  개발  : 김명수(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전문직의  확보와  개발  : 강영삼(국민대학교)

대학행정직의  확보와  개발  : 정기오(한국교원대학교)

교육행정직의  확보와  개발  : 임연기(공주대학교)

⊙  토론자

박영숙(한국교육개발원)

우정남(학교교육연구소)

이영만(교육인적자원부)

표시열(고려대학교)

김인희(홍익대학교)

김재웅(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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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렬(우석대학교)

허병기(우석대학교)

이렇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및  관련  전

문가를  중심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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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초 ·중등  교사의  확보와  개발

1. 서  설

교육은  현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미래를  살아가는

후세대를  교육하는  교사는  그들의  현재적  삶을  새롭게  조망하고  가치로운

미래적  삶을  제시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키고  인도하는

참다운  안내자,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수한  교

사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  능력을  계발하고  활용 ·유지하는  일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확보,

개발  및  유지 ·활용의  실태와  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교사의  확보, 개발의  현황

교사의  확보, 개발  및  유지의  현황을, 양성과  자격제도  및  채용(이상  교사

의  확보), 양성교육과  현직교육(교사의  개발), 그리고  보수와  근무여건(교사의

유지)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1)

가  . 교 사  확 보 의  현 황

1) 교사  양성의  현황

초등교사의  양성은  독립대학으로  설치된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교육대학교는  시 ·도에  1개교씩  모두  11개교2)가  설치되어  있

으며, 이들  대학에서는  매년  5,000명  내외(2003년  현재  1학년  입학정원  5,015

1) 교원의  확보, 개발  및  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윤정일 ·조동섭  외(2002), 박남기(2003)를  토대

로  작성되었다.
2) 11개  교육대학교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춘천ㆍ청주ㆍ공주ㆍ전주ㆍ진주ㆍ제주교

육대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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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다. 교육대학교  외에도  한국교원대학교

의  제1대학에서  매년  160명의  신입생을  선발  교육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으로

는  유일하게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등교육과에서  매년  50명의  신입생을  선발

하여  교육하고  있다.
중등교사의  양성은  초등교사  양성에  비해서는  다양하다. 현재  중등교사의

양성은  크게  사범대학  과정과  비사범대학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

교사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  과정은  일반대학의  단과대학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사범대학  과정은  일반대학의  사범계  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으로  설치되어  있다.

(1) 사범대학: 중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그  중추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현재  사범대학은  국립대학교에  13개, 사립대학교에  27개  등  40

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립  사대가  학교수나  학생수에  있어  다수를  차

지하고  있다.

(2) 일반대학의  사범계  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  농업  공

업  수산계  등의  대학에  실업교육과를  설치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교사

의  부족  현상이  심화된  후  실업계  학과  외에  인문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계

대학에도  교과교육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범대학과  중복되는  일

반교과의  중등교사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일반대학의  사범계  학과는  국립대

학교에  6개, 사립대학교에  27개  등  총  33개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학생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3)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일반대학  학생  중  교직에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설치된  교사양성과정으로, 2학년  중에  교직적성, 인성,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

여  당해  학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교직

과목을  이수케  하고  자격을  갖추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은  현재

24개  국립대학교와  102개  사립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중등교사  자격소지자가  배출되고  있다.

(4) 교육대학원: 교사의  현직교육을  위한  특수대학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교육기관이지만,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입학하여  소정의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중에  교육실습을  마치면  교사자격증을  수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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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사양성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교육대학원은  국  사립을  포함하여

총  128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재학생의  대부분이  현직교사이어서

신규  자격부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5) 기타: 이외에도  실과계나  예체능계의  기능을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자에

게는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간호계  대학ㆍ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보건

교사  자격을, 대학의  특수교육계열  학과  졸업생에게  특수교사  자격을, 그리

고  도서관학  계열  학과  졸업생에게는  사서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현직교사  중  자격연수를  받거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교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중등교사  양성기관과  그  입학정원의  현황은  다음

의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중등교사  양성기관과  그  입학정원의  현황

과   정   별
기   관   수      입학정원(2003학년도)

국립   사립   계    국립    사립     계

계

사   범   대   학

일반대학  사범계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  육  대  학  원

70
13
8

25
24

273
27
42

104
100

343
40
50

129
124

15,763
4,030

501
6,025
5,207

38,419
6,748
2,575

15,928
13,168

54,812
10,778
3,706

21,953*
18,37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2003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www .moe.go.kr).
주: 1) 교직과정은  승인정원(2003학년도  2학년), 교육대학원은  입학정원임.

2) 교사자격제도의  현황

교사의  자격은  검정을  거쳐  인정  취득된다. 검정의  방법에는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이  있는데, 무시험검정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별

도의  시험을  부과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교사자격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

며, 시험검정은  일정한  학력을  가진  자에  대해  시험을  거쳐  교사  자격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시험검정에  따라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형태는  (1) 정규  교사양성기관  졸업, (2)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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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원양성소  수료, (4) 특수하게  인정된  교육기관  졸업, (5) 학식과  덕망에

의한  인가  등이  있고, 시험검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1) 중등학교

준교사, (2) 초등학교  준교사, (3) 유치원  준교사, (4) 실기교사  등이  있다. 교

사자격증은  무시험이나  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수여되는데, 현재  교

사양성기관의  졸업자  대부분은  무시험검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무

시험  검정에  따른  최초자격  취득과정과  종류는  <표Ⅱ-2> 같다.3)

<표  Ⅱ-2> 무시험검정에  의한  최초자격  취득  과정과  종류

형   태       과     정         최초  자격종류

정규  교원양성기

관  졸업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교육대학원

교육대학, 대학  초등교육과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초ㆍ중등학교  1ㆍ2급  정교사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교직과정  이수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  유아교육과

대학  특수교육과

대학  도서관학과

간호학과(전문대학  이상)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유치원  2급  정교사

특수학교  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임시교원양성소

수료

임시중등교원양성소

임시초등교원양성소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초등학교  준  2급  정교사

특수교육기관

졸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

는  4년제대학  공업  수산  해

양  농공계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  실과계, 예

체능계  기능  이수자

중등학교  준교사

실기교사

학식과  덕망에

의한  인가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

교장

3) 서정화(1998: 111)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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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임용제도의  현황

임용이란  공직의  결원을  충원하는  활동으로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

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파면  등  교사의  신분

에  관한  대부분의  조치를  포함하는  교육인사행정  개념이다. 교사의  임용은

교사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일반직  공무원과는

별도의  법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신분  등에

서  교육공무원인  교사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신규  임용의  방식과

절차는  국  공립학교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국  공립학교의  신규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전형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교육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임용고사)을  통해  이루어진다. 1990년

까지만  해도  교사의  임용은  국  공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사범계  학과  포

함)의  졸업자를  우선  임용하고, 부족한  경우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

해  선정된  자를  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국  공립  교원양성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무시험으로  우선  임용되고, 사립  교원양성대학과  교직

과정  졸업자  등은  선발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되었다. 국  공립  교원양성대학

졸업자는  우수교사의  확보와  유치를  위한  조치로서  재학  중  입학금과  수업

료의  면제  및  학비  보조의  혜택을  받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우선  임용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  10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우선임용  제도는  출신학교의

설립체나  학과에  따라  임용을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1991년

도부터는  우선  임용을  폐지하고  공개  전형에  의한  임용이  제도화되었다. 이

에  따라  1991년부터  1993년도까지는  기존의  국 ·공립  교원양성대학  재학자

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모집정원의  70%  이상을  국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자로  선발하는  임시조치를  취했으며, 그  이후  1994년부터는  완전  경쟁에

의한  교원임용제도가  도입되었다.

공개  전형에  의한  신규  임용은  임용고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채용

예정직의  해당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당해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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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을  부과하되,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 필기시험은  서

술적  단답형, 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채용예정직의  학력과  능력을  평가하

며, 실기시험은  예  체능과목  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  그  실기능력을  평가

하며, 면접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을  평가한다. 제1

차  시험은  서술적  단답형  또는  선택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으로,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시험의  과목과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차  시험에서

는  응시자의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다득점자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

내로  선발하며, 제2차  시험에서는  그  1.2배수  이내로  선발한다.4)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각  시  도  교육청에서는  교원임용고사를  실시하

여  교원후보자를  선발하고  있다. 대체로  1차  전형에서는  필답고사, 실기시험,

대학성적  등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1.2배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다시  2차

전형에서는  논술고사와  면접고사, 수업능력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채용인

원을  선발하고  있다. 필답고사에서는  교육학(30%)과  전공(70%)시험을  부과하

며, 실기시험을  필요로  하는  중등의  예  체능교과의  경우는  교육학(30%), 전

공(30%), 실기(40%)시험을  부과한다. 또  1차  시험에서는  대학  내신성적을  반

영하는데,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등  정규  교원양성기관  졸업(예정)자

는  대학성적을,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기타  출신자  등  비사범계  대학  졸업

(예정)자는  제1차  필기시험  취득성적을  대학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지

역내  교원양성대학  졸업자나  어학시험점수  우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2차  시험에서  한문, 컴퓨터, 생활영어, 교수능력  시험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의  교사의  자격은  국  공립학교  교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임용은  국  공립학교와는  달리  교원임용고사에  의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사는  원칙적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임용의  권한을  학교경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학교법인  및  법인인

4)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2002.11.5 16차  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
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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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경영자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임면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

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립  운영하

는  학교의  교사는  학교장의  제청에  의해  임면하되,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사립학교법  제53조  2항).

나  . 교 사  개 발 의  현 황

1) 양성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학생  선발에

서부터  교육과정  운영에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학생의  선발에서, 비록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대학입시제도의  틀  속에

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직적성을  갖춘  교원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  사범계

학과의  입학전형에서  교직적격자의  선발을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시험  등을

실시하고, 특별히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직적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서도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물론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

은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44조에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갖추도록  하며,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

천방법을  체득하게  하고,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

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한다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필요가  있

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면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  등에서는  대체로  교양과정, 전공과정, 심화과정의  범

주내에서, 사범대학  등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의  범주  내에서

독자적이면서도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교육대학  등  초등교원  양성교육에서는  대학간  공통성이  높은  가운데

선택  교과에  한해  차별성이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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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중등교원  양성교육에서는  대학간  공통성이  낮은  가운데, 대부분의  과정에

서  차별성이  강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교직과정  교육과정은  일

반대학의  교육과정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는  별도로  교직과정  교과

목(교직과목)을  공통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교직과정의  교과목과  최저이수학점은  <표  Ⅱ-3>과  같다.

<표  Ⅱ-3> 교직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표

영   역        과   목
최저이수학점

대  학     전문대학

교  직  이  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0학점  이상

(5과목  이상)

교  과  교  육
교과  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  육  실  습   교육실습            2학점  (4주)   2학점(4주)

2) 현직교육의  현황

현행  교원의  현직교육은  유치원  교사, 초중등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그  유형은  연수의  성격에  따라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

수, 자기연수로  구분된다.

가) 연수의  종류

연수의  종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자기연수  등으로  구분된다.

(1) 자격연수: 유 ·초 ·중등학교의  1,2급  정교사, 교감, 교장  등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와  교도교사, 사서교사와  같은  특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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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가  있다. 자격연수는  다른  연수에  비해  경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위자격을  수여하기  때문에  교원  현직교육의  중심을  이룬다. 유치원

교사나  특수학교  교사에게도  자격연수가  적용된다. 자격연수의  연수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기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직무연수: 교육의  이론과  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해

실시되는  연수이다. 연수의  과정과  내용, 기간은  당해연수원장이  정한다.

(3) 특별연수: 교육공무원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연수로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4) 자기연수: 교원  스스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  등록하여  다닌다거나  개인연구를  수행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나) 연수기관의  현황

현재  교원  현직교육기관, 즉  연수기관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

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5차개정)에  의한  초등교육연수원, 중등교육연수

원  및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다.

(1) 초등교육연수원: 국립의  11개  교육대학교에  부설하며, 유치원, 초등학

교, 공민학교, 특수학교의  유치부  및  초등부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근무

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중등교육연수원: 대학에  부설하며,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기

술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의  중등부  및  고등부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

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5)

(3) 교육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은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설되

어  있으며,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감 ·교장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장 ·원장의  자격인가를  받은  자를  대상

으로  한다.

(4) 종합교육연수원: 현재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부설되

5)  현재  중등교육연수원은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공주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

대 ·경상대 ·제주대 ·순천대 ·안동대의  사범대와  서울대의  농대,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의  공대, 창원대  교육대학원, 그리고  부경대 ·강릉대 ·군산대 ·목포대에  부설되어  있다. 교

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808호, 2002.9.30 18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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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초등교원연수원, 중등교원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의  대상자를  모

두  연수대상으로  한다.

(5) 원격교육연수원: 현재  대학부설연수원의  부설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원격교육에  의해  연수를  실시한다.6)

위에  제시된  연수원  외에도  교육전문직  직무연수  등  전담하는  국가전문행

정연수원, 각  시·도의  교육연수원, 교직단체,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의  위탁

연수  등이  있다.

다) 연수과정

교원연수의  과정은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수과정을  통일하여  제시

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격연수의  경우는  일반교양  교과가  10-20%, 교직교과

및  특기적성활동에  관한  교과  10-20%, 각급학교의  교과에  관한  교과  70-80%

정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  . 교 사  유 지 의  현 황

1) 교원  보수의  현황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

원에  속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

에  적응하도록  직급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경력직  공무원  상호간의  보

수  및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

여야  하며, 공무원의  보수를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무

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목적으로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동법  제34조  보수결

6) 현재  원격교육연수원은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종합교원연수원, 서울대학

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공주교육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의  초등교육연수원, 전

만대학교, 전북대학교, 공주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808호, 2002.9.30 18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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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원칙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

무원보수규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는  봉급액과  승급, 보수  지급  방

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수당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공무원  수당규정에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액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교육기본

법  제14조에는  교원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

며,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도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및  사

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초 · 중등교원의  봉급체계는  단일호봉제이다. 학교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학

력과  경력이면  같은  호봉의  보수를  지급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가  교감

이나  교장으로  승진하여도  적용되는  보수표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교원의

보수체계에서는  경력과  학력을  동일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4년간

근무하면  대학  졸업  신규  교사와  동일한  호봉을  부여받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크게  상여수당, 가

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다섯가지로  구

분된다.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여수당에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특별상

여수당, 정기수당가산금, 모범공무원수당이  있으며,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

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다. 특수지근무수당에는  도서벽지수당이  있으며,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이  있는데  교육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만이  해당된다. 특수업무수당에는  연구업무수당, 주임교사수당,

담임교사수당, 실과교원수당, 교원특별수당, 보전수당, 교과지도수당, 교직수

당,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이  있으며,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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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여건의  현황

교원의  근무여건은  이전에는  근무조건과  후생복지  등에서  매우  열악한  수

준이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주요  후생복지와  신분보장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의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의  2대  지주를  이루고  있다. 연금제

도는  공적  연금제도와  사적  연금제도로  구분된다. 공적  연금제도는  국가나

국가  대리자로서의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강제적용의  성격을  띠고  국

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적  연금제도는  기업의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연금이  주종을  이룬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적  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

우에는  1973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1975년부터  연금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 다만, 교원에  대한  연금제도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①  급여가  퇴직금을  위주로  하는  장기급여에  치중하

고  있고, ②  회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으며, ③  급여액  자체가  빈약하다는  등

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나) 자녀학비  및  장학금

현재  교원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서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

학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  보조수당의  지원  없이  무이자의  학자금

대여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원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자  진학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 신분보장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인

의  하나가  신분  보장이다. 신분보장이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의  불

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

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는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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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서도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

다. 특히  동법  48조는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하게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학교법인과  민법상의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

로  볼  수도  있지만,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신분보장에  관해서도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직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적  표현이라  할

것이다. 특히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

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원지

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원의  불체포  특권,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강

제  휴직 ·강임 ·면직으로부터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은  물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

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다.

동  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은  교원의  의사

에  반하는  불리한  징계처분  등을  받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2/ 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

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3. 교사의  확보, 개발의  문제점

가  . 교 사  확 보 의  문 제 점

1) 교사  인력수급  및  유인체계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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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사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교사의  양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수급이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교사의  양성  및  임용정책과  관련

되어  제기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사수급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교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그에  따른  교사교육의  질  저하, 교사유인체제

의  미비와  우수인력  유치의  실패, 교원자격소지자의  과잉  배출, 교사교육과

정의  부실화  및  독자성  상실  등  많은  문제는  바로  이  수급의  불균형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현재  교사수급의  불균형  문제는  초등교사의  경우  과소  배출로, 중등교사의

경우  과잉  배출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 초등교사의  과소  배출은  1998년의  무

계획적인  정년  단축  조치에  기인한  바  크지만, 교육여건  개선  정책과  맞물려

한  동안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교사의  질  저하와  교육현장의

열악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중등교사자격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수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정책을  추

진하기도  하였으나, 초등교육의  전문성  훼손과  이해집단의  충돌로  현재는  교

육대학의  신 ·편입생  증원을  통한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등교사의  양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사양성과정의  양적인  팽창에  따른

교원자격소지자의  과잉  배출에  근원하고  있다. 이미  교사양성의  현황에서  본

것처럼, 교원양성기관의  다원화와  난립은  교직의  전문성과  교사양성기관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교사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수많은  교사후보자를  배출

하여  교사수급상의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 사범대학  졸업자  중  약  20%  정

도만이  교사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심화된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과잉  인력

의  문제를  넘어  교사교육의  부실과  교사자질의  미흡으로  이어져  교사자격의

신뢰도와  공신력  저하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교사유인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교육의  성패는  교사에  의해  좌

우된다고  말처럼, 교사는  교육의  발전,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사들이  사회적  인식이나  경제

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에  걸맞는  적정한  처우와  편의한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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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우선  교사의  경제적  지위는  같은  학력의  타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

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수  면에서  교직은  타직종에  비해  열악한  편이며, 승

진, 승급  등  임용과  관련된  인사제도나  근무조건에서도  타직종과  비교하여

좋은  편이  아니다. 승급체계가  단순화되어  있고, 승진기간도  지나치게  장기

간이다. 근무조건에서도  직무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  부담이  과중하며,

잡무량  또한  과다하다. 이러한  열악성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

켜  교사유인체제의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

교사의  사기  저하와  사회적  인식  및  경제적  지위의  하락은  교직에  대한

기피로  나타나  교사양성대학에의  진학  기피를  야기하고  점진적으로  교사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비록  그것에  모든  원인을  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근  극소수  대학을  제외하고  사범대학의  대학입학시험  합격점이  하락하고

있는  사실은  그러한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입학해도  취업이

어렵고, 어렵게  취업해도  대우를  못  받는  직업을  갖게  되는  대학에  입학하려

는  우수한  학생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양성체계를  넘

어선  교직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교사자격제도의  문제점

현재  교사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교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자격증의  남발  문제이다. 현재  교사의  자격부여는  교사양성기관

의  장에게  위임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대학의  졸업  요건만  갖추면  교사

양성기관  졸업자는  자동적으로  교사자격증을  부여받게  되어  있다. 교사자격

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렇게  성행이나  적성에  대한  고려나  특별한  질적  통제

장치  없이  교사양성기관  졸업자  모두에게  무시험검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함

으로써  교사양성교육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교사자질의  저하와  전문성

미흡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양성기관은  초등교사  양성대학  13개교, 중등교사양성대

학의  경우  사범대학  설치대학  40개교, 일반대학  사범계학과  설치대학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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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직과정  설치대학  129개교, 교육대학원  설치대학  124개교  등  모두  343

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4년

제  대학에  교원양성과정  하나  정도는  거의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

도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특히  중등교사양성기관은  매우  다원화되어  있어

난립상을  보이면서, 각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를  양성하고  있

다. 이들  간에는  교수의  질이나  교육여건이나  교육프로그램에서  매우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의  졸업자

는  무시험검정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교사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따

라  동일한  자격자  간에도  자질과  능력에  있어  심한  격차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자격증의  권위를  추락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교사자격의  효력기간과  미분화  문제이다. 현재  교사자격제도는  자격

의  효력기간이  영구화되어  있고  상위자격  취득을  연공서열제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하지  못하게  하며, 교사의  자격수준별  권위를

상실케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직급에  따라  그  책

임과  직분을  달리한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  직급간에  책임과  권한의  차이가

없어  전문성의  심화와  계속적인  동기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교사자

격을  취득하면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  심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사자격

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교직의  전문성

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자격이  직능과  직급에  따라  분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현재  교사의  자격은  교사, 교감, 교장의  3계층으로밖에  분화되어

있지  않다. 교사의  경우  1, 2급  정교사로  나누어져  있지만  다른  직급의  경우

전혀  나뉘어져  있지  않고, 교사와  교감의  중간  연계직이라  할  수  있는  부장

교사도  직위가  아닌  보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구분해도  2급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의  4단계에  불과하다.7) 교사들의  교직근무연한이  대체로

7) 준교사라는  직급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  졸업시  처음  부여받는  직급이  2급  정교사이므로  준

교사  자격의  존재는  그  의미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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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상회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대략  10년에  한  직급을  승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사자격의  미분화는  교사들의  승진기회  축소

와  사기저하를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고, 교장이나  교감  등  행정직

을  지향하는  교직풍토를  낳아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을  저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교사임용제도의  문제점

우수  교사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현행  교사임용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용고사  제도의  문제이다. 현재  교사의  신규임용은  임용고사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다. 임용고사는  출신대학에  따른  기회  불균형의  문제와  수

급상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였고, 경쟁시험을  통해  교사교

육기관의  면학  분위기를  일신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

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의  임용고사는  출제방식과  내용, 그리고  그  효과의

측면에서  기대목표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임용고사에  시행에  따른  폐해  문제이다. 임용고사가  교사양성교육에

서의  면학분위기  쇄신과  경쟁에  의한  질  관리  가능성의  제고, 교사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수반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즉,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이

임용고사에  대비하여  비정상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용고사에  대

비한  사설학관이  성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사양성기관에서  임용고사

대비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임용고사  대비를  위해  교육과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이다.

나  . 교 사  개 발 의  문 제 점

1) 교사  양성교육의  문제점

교사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교사양성교육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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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없는  교사양성교육의  문제이다. 유능한  교사의  양성은  얼마나  우수한

후보자를  유치  선발하느냐와  함께  그들에게  얼마나  적합한  교육을  효율적으

로  실시하느냐  하는  점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  교사양성대학들은  일

반대학의  교직과정과  거의  다름없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그  정체성마저  의

심받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선  교사양성대학의  독특한  교육과정의  부재는  교사양성교육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에  따라  다르다고  할  정

도로  다양화되어  있다. 그것은  좋은  의미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어떻

게  가르쳐야  필요한  자질과  품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교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교사교육과정이  특별한  지향점도  없이  다양화되어  교육

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일선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만  가르쳐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사양성대학의  교육은  초등학교

와  중등학교에서  교과내용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대상이  되는  일선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직

접적이고도  심도있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교사양성기관

의  교육과정  편제구조와  내용은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상당히  유리되어

있어  교육내용  전문가로서의  교사  양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교육현장과의  괴리  문제이다. 교육과정이  일선학교의  교육과정과  관

련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

다. 교원양성대학의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교과내용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대상이

되는  일선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심도있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제구조와  내용은  초  중

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상당히  유리되어  있어  교육내용  전문가로서의  교원  양

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교육실습의  문제이다. 사실  교육실습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심

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부설학교도  없어  그  의미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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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지  못한  채  의미  없이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실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때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교원으로서  충분한  교수적  자

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현장교사로서  교수행위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배출되는  교원은  양성과정에서  교수경험과  능력을  배양할  유일

한  실천학습기회인  교육실습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원자격

에  합당한  기준의  충족여부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2) 현직교육의  문제점

교사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교사현직교육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교육의  기회  부족  문제이다. 다양한  연수기회가  부족하고, 교사

자신이  스스로  개인적·전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미흡하다.

특히  기관연수인  자격연수의  경우  평생  1-3회  정도에  한정되고, 직무연수의

경우도  특정교과에  편중되어  필요한  연수를  받을  기회가  적다.

둘째, 현직교육의  개념이나  목표에  대한  인식의  결여  문제이다. 현직교육

을  승진이나  승급  및  자격취득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고, 자격취득

과  무관한  일반연수나  자체연수를  경시함은  물론, 타율적으로  수강하는  태도

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셋째, 연수교육과정의  체계성  결여  문제이다. 양성교육과  1급자격  연수과

정간의  계열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당부분  중복됨은  물론, 현직교육과정  중에

서도  2급정교사, 1급정교사, 교감, 교장의  자격연수과정의  내용이  중복되고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연수과정  운영  및  강의방법의  적절성  미흡  문제이다. 대체로  연수가

방학기간에  집중되어  부담이  많고, 장기간의  연수로  수강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격연수가  동 ·하계  방학중에  실시됨에  따라  계

절적  요인에  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은  물론  교과내용이나  시간

의  과중한  부담에  따라  강의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된다.

다섯째, 연수기관  교육여건의  미흡  및  행 ·재정지원의  미약  문제이다.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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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등의  시설이  미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는  등  행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지  못함은  물론  우수  강사진의  확보도  어렵다.

여섯째, 수강자에  대한  사전준비의  결여  문제이다. 수강자를  위해  교과내

용이나  과제에  대한  사전지도가  없어  준비성이  결여되어  있고, 대개  경력년

수만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파악할  수  없다. 특히

교감자격연수  선발에  있어서  응시대상자  선정통보가  늦기  때문에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자기연수의  기회가  부족하다.

일곱째, 교원의  연구생활에  대한  재정적  보조의  미흡  문제이다. 교원의  현

직교육은  외부  현직교육기관에  의한  연수보다  교원의  자기연수와  자기계발

에  의해  더  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원의  연구생

활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재정적  보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  . 교 사  유 지 의  문 제 점

1) 보수제도의  문제점

교사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현행  보수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미흡이다. 각종  교육관계법에  교원의  보수

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우대되는  측면이  많지

않다. 봉급수준이  동일  학력의  타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

라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직에  대한  매력이  상실되고  있다.

둘째, 봉급체계의  문제이다. 단일호봉제의  시행으로  교원간  평등성은  실현

하였으나, 직급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봉급의  변화가  없어  교원들의  보수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경우

승진하면  승진된  직급의  보수표를  적용받기  때문에  보수  인상의  효과가  있

을  뿐만  아니라  호봉  승급액도  인상된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호봉간

승급액이  적어서  초임급은  타직종과  별차이가  없으나  근속년수가  증가할수

록  타직종과의  격차가  커진다. 호봉  승급액의  격차는  최고호봉에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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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정부는  일반직이나  다른  직종의

최고봉과  교원의  최고봉을  비슷하게  일치시키는  정책을  펴오고  있으나, 일반

직에  비하여  정년이  길고  최고호봉에  이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호봉간  승

급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원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보수제도에서는  학력과  경력을  동일시하고  있어서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력이  우대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원이  된  사람도  4년만  근무하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보수를  받게  된다.

일단  임용되고  나면  학력은  교원의  보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봉급체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전혀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석사, 박사학

위  소지자에  대한  봉급상의  우대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일단  임용되고  나면

교원의  보수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교사들은  보수와  관련하여  전문

성  신장이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셋째, 수당체계의  복잡성  문제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교

육공무원의  수당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

하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다섯가지이다. 이를  세분하면, 교육공무원에

게  지급되는  수당은  20가지에  이른다. 특수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평교사에

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해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교과지도

수당, 교직수당, 담임수당  등  매우  복잡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넷째, 정액수당  위주의  수당체계  문제이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관리업무

수당, 그리고  특별상여수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당은  정액수당으로  되어

있다. 본봉의  일정률로  지급되는  정률수당은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자동적으

로  수당액도  인상되기  때문에  수당  지급의  취지가  계속  유효하지만  본봉액

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는  정액수당의  경우에는  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  인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인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는  것

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지급하고  있는  수당액을  인상하는  것도  신설  못지

않게  어려운  일이다. 한  번  지급된  수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  상승

으로  인하여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현행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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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당이  신설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고  일면  수당  지급의  효과

가  있었지만  신설된  후  거의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2) 근무여건의  문제점

교사  유지라는  측면에서  교원의  근무조건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지도부담의  과중  문제이다. 교사들의  학생  부담이  주요  선진국

에  비하여  과중하다. 교사들의  학생지도  부담은  정부의  개선  노력과  취학  인

구의  감소로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

에서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과중한  것은  사실이다.

둘째, 수업부담의  과중  문제이다. 사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부담

은  매우  과중한  편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간이  26시간을  초

과하고  있고, 중학교  교사의  경우는  20시간,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16시간

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특별활동과  학급회의, 자습  및  보충시간을  포함하

면  담당시간은  훨씬  증가한다.

셋째, 업무의  과다  문제이다. 교원의  업무는  교과지도, 특활지도  등을  포함

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및  학교 ·학급경영, 기타  관련  업무를  포함

한다. 특히  교사는  교육활동  외에도  각종  다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교원의  근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업무들은  대개  ①

상부기관의  불필요한  공문서, ②  교육과  무관한  협조의뢰  공문, ③  전언통신

문  남발, ④  교사  및  학생  동원, ⑤  교내  비치장부, ⑥  청소년단체  조직  및

사회교육활동, ⑦  기타  단순  사무적  업무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각종  업무

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①  각종  기관이  학교  및  학생을  이용하여  그들  목

적을  달성하려는  풍토, ②  실적  전시위주의  행정, ③  단위학교의  자율성  약

화, ④  각종  사무기기  및  자료의  미비, ⑤  학교교육과  교육행정을  보는  학부

모, 행정가  및  정책결정자  등의  그릇된  의식구조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열악한  근무환경의  문제이다. 교원의  물리적  근무환경은  다른  어떤

직종에  비하여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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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다.

4. 주요국의  교사  양성

일본의  경우  4년제  교육대학  및  일반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  초급대학

등에서  초 ·중등학교  예비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한

후  초 ·중등교사가  되기를  원하면  각  현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원자격증을  취

득해야  한다.

교육자질  향상  노력의  일환으로  초임자연수제도를  필수화하고  있다. 이  초

임자  연수는  신임교원의  임명권자인  도 ·도 ·부 ·현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대상자는  국 ·공립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  제학교의  신임교사

로  하고  있고  유치원  신임교사도  초임자  연수와는  다른  연수를  실시하고  있

다. 초임자  연수내용은  실천적  지도력과  사명감을  주로  하면서  교사로서  직

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소양, 학급경영, 교과지도, 도덕, 특별활동, 생활지도

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고  있다. 신임교사들은  학급,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학교  내에서  주당  2일(연간  최소한  60일  이상) 연수를  받고, 학교  외에서  주

당  1일(연간  최소한  30일  이상)정도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범대학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을  배출한다.   사

범학교는  각  교육구에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중등학교  교원은  고등사범학교

에서  양성하고  있다. 초등교원은  사범학교에서  2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시보기간을  거치고  나면  임시교사로  충원되어  2년  정도의  수업경험을  가지

고  나면  CAP(pedagogical aptitude certificate)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2년

후에  평가를  거쳐  정식교사(school master)가  될  수  있다. 중등교원의  경우

공교육  담당교사는  10년  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고시에  의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소위  아그레가시온(agreg s)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이

자격을  취득하면  대학교수나  과학자와  같이  최고의  지성인  대우를  받고  있

다. 프랑스에서는  국가고시에  의거, 교원의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교원

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등교원의  경우  가채용  년수  1~2년을  포함하여  정

교원이  되는데  대체로  17~18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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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도  교원양성대학  및  일반대학에서  초 ·중등교육을  양성하고

있고  수업연한이  주에  따라, 또는  초등과  중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

으나  대체로  대학에서  4~5년  동안  소정의  코스를  이수한  자에게  주에서  교

사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교육과학성  장관이  인정한  교원양성

과정  즉  교육대학  3년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교원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가채용  연수가  1년  정도  소요되어  정교원이  되기까지  통산  17~18년

정도  소요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초등교원은  종합대학  초등양성과정이나  교육대학  또는  그  밖

의  단과대학에서  3년  과정을  마친자로서  1차  교원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보기간을  거치게  하고, 다시  2차  교원자격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정식교원이  되기까지는  2년  동안의  가채용  기간을  두고  있다. 결국  정교원이

되기까지  통산  18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 중등교원의  경우도  종합대학, 교육

대학  및  그  밖의  단과대학에서  3~4년  정도의  수업연한을  마쳐야  하며  당해

학교종  교원자격시험(1차)에  합격해야  한다. 그리고  시보기간  수료  후  2차  교

원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가채용  연수는  초등에서와  마찬가지로  2년이

소요된다. 그리하여  초 ·중등학교의  정교원이  되기까지  총  18~19년  정도  걸

린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는  교원

자격의  개방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즉  다량의  자격증을  수여하고  현직  임용

과정에서  그  질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또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

를  위해  대체로  1~2년간의  시보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5. 교사의  확보, 개발의  발전방향

가  . 교 사  확 보  측 면

교사의  양성, 자격, 임용의  측면에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간단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에  대한  유인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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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재학생에  대한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현직교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교육청, 개별대학의  차원

에서  장학금  재원을  확충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우수  인재를  유인하

고, 교원에  대한  점진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직률과  퇴직률을  감소시키고, 우

수한  인재들을  교직으로  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승진이나  전직·

전보  등  교원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교원보수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근무여건과  후생복지제도  등을  대폭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지속적으로  도모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수준높은  교원교육을  통해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교원양성기관에  알맞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표가  될만한  교원

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들이  독자적

이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대학특성

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부설학교  설치의  의무화와  대용협

력학교의  확충  등을  통해  교육실습의  강화와  내실화를  유도하며, 교원교육평

가인정제의  도입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자격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격의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자격  국가고시제도를  실시하여

교원후보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원양성교육을  받은  자들  중에서  우수

한  사람들만이  교직으로  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

울러  교사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전문성의  심화에  따라  자격과  보수  등을  차

별화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적  성장을  유도하며, 수습교사제의  도입을  통해  자

격소지자  중에서도  교직적성이  뛰어나고  열정과  헌신감이  충만한  교원들만

이  전임교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것이다.

넷째,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교원으로  선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원임용고사의  평가방식을  보완하여  그

수준과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직적격자  선발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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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아울러  수업능력이나  교직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형방법을  적극적

으로  도입  시행하고, 철저하고도  전문적인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  자원을  선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는  교원교육평가인정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교원양성교육의  질과  수준을  균등하게  제고한  후  대학성적  반영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추천만으로도  임용하는  방안을  적

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교원

양성대학의  교수와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양성대

학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밀착적인  직전교육을  위해

대학-현장간  협력을  강화하며, 우수  교사의  특성의  연구ㆍ분석하여  우수  교

원을  임용할  수  있는  선발방법과  현직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

안을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 교 사  개 발  측 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자질과  능력은  교원양성대학  4년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길러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직생활의  전과정

에  걸친  계속적인  연수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발 ·육성된다는  점에서  현

직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우수한  교사자원

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현직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전

교육의  미비내지  결함을  보완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능, 그리고  태도를  습득

하도록  하며, 풍부한  지식  및  교수기술  습득을  통한  전문성  향상으로  자기발

전과  교직의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

에서  교사  개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수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직전

교육(pre-service  education)과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을  계열적으로

통합하고, 현직교육에서도  자격연수와  직무연수간에  연계성과  체계성을  확립

하여  연수교육의  계열성과  체계성을  확립해야  하며, (2) 연수대상자별(1급  정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로  요구되는  역할과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프로그램

30



                  Ⅱ. 초·중등  교사의  확보와  개발

을  개발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며,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아울러, (3) 교실현장의

변화를  위한  교원의  의식개혁과  한줄  세우기  교육에서  여러줄  세우기  교육

이  이루어지는  교실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및  개

성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강의  중심에서  교육현장의  이

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강의기법을  모색하고, 정보통신  매체의  활용으로  원

격연수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수  평가체제를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1) 연수과정

중  진단 ·수행평가와  연수종료  후에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연수프로그램과

교원의  질  향상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도록  하며, (2) 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실시하여  연수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연수기관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3) 연수성적  미달자에  대하여는  재연수를

받게  하는  등  연수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수결과를  부적격

교원  판단  기준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연수기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1) 시 ·도

교육연수원은  교직관  확립  등을  위한  직무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목별  심화연수를  담당하도

록  전문화 ·특성화하며, (2) 대학  부설  연수원과  시 ·도교원연수원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별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

러  교육연수원  근무요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책을  마련하여  빈번한  교체  없

이  연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연수교육프로그램의  내

실화와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

첫째, 현직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1) 개인적 ·전

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되, 기관연수  위주

의  획일적인  기회  제공으로부터  스스로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연수기회를  최대한  확대하여, (2) 자격연수와는

별도로  5년주기의  집중  직무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중  소정의  연

수  이수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교사자격  상실  등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도

입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아울러  (3) 산업체  현장  연수  등  연수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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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하고, 학점화  대상  연수기관을  확대하며, 경비  지원, 연수이수학점  인

정, 연수시기  및  장소를  다양화하여  교사들이  연수기관, 연수시기  등을  선택

하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연수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 교 사  유 지  측 면

IMF경제  위기  이후로  직업  안정성  등  교직의  매력이  부각되어  우수한  인

적자원이  교직에  지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인

적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교육체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교육당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

고  노력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사  유지를  위

한  보수와  근무조건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보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

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관계법에서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천명하

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교원의  보수는  동일  학력의  타직종에  비해  열악한  수

준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사기는  매우  저하되어  있으며, 직무불만의  수준

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수준으

로  개선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성

취를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연공서열식의  단일보수제도를  채택하여  학력간  봉급차이를  없애고

같은  경력이면  동일한  보수를  보장한다. 이러한  제도는  상위자격  취득이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기  어렵고  교원들로  하여금  무사안일에  빠지도록  한다.

따라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보수제도로  개편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의  차이를  보수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의  보수표를

분리하여  직급의  상승이  곧  봉급의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아울러  연수학점제를  활용하여  충분한  연수를  이수한  교사에  대한  보

상을  강화하고  실적이  우수한  교사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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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수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봉급의  비중이  수당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불합리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당을  봉급으로  편입하여  봉급의  비중이  높도록  조정

하고, 수당도  필요한  경우  신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직수당과

같은  수당은  봉급의  성격이  강하므로  본봉에  통합시키고, 직무급  성격의  수

당체계를  확대하여  학생지도수당과  초과수업수당  등을  신설하고, 생활급  성

격의  수당으로  주거수당  등을  신설하여  교원의  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당  신설  당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정액수당을  정률수

당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보수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획기적인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야  한다. 교원의  직무는  교과지도  활동  외에도  학생지도나  학급경영  활동  등

많은  업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  외에도  학교에는  교원들이  잡무

라고  느끼는  많은  해야  할  업무들이  있다. 따라서  각급학교에  교무보조요원

이나  보조교사를  확충하여  교원들이  직접  해야만  할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

른  많은  업무들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들이  업무  부담에서  해방되어

수업과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  교육당국의  교육여건  개

선  사업  추진으로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상당히  감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나  학급당  학

생수는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꾸준

히  추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사수를  확충함으로써  교사의  학생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내실  있는  수업  활동과  학급지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  교육재정  투자가  확대

되어  교무실  환경  등  근무여건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부문에서  미

흡한  측면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학년별  혹은  교과별  연구실을  확충하여  교사

들이  휴식과  수업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동학년협

의나  교과별  협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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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학교에  체력단련실이나  휴게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  속

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승진체제의  합리적인  개선, 경력개발의  효율적인  환경  조성, 자

율적  근무여건의  마련, 농어촌과  벽지지역의  관사  확충, 안전공제제도  및  상

호부조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행복하고  즐겁게  교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소  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교사의  확보, 개발  및  유지의  측

면에서  개선해야할  과제가  허다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직에  대한  유인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질높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격제도  및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연수제도를  비롯해서  연수평가

체제를  체계적으로  확립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수기관의  경쟁력과  효율

성을  높이고  연수기회도  더욱  확충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  대한  보

상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획기적인  업무  경감  방안을  강구할  뿐  아니라  학

교교육여건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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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교원의  확보와  개발

1. 서  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  12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청사진을  발표하

였고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21세기  지

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를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다.

2002년  9월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하여  인적자원의  양성과  개발  뿐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의  평가체제  등에  관한  대강(大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적자원의  교육과  훈련, 개발  뿐  아니라  활용과  유지  및  보존

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에서도  교육활동에  종사하

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며  유지하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

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에서도  교수요원의  확보와  개발, 유지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서  보다  체계적이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

수한  교수  요원들을  충원할  것인가, 교육  및  연구활동을  합리적으로  평가하

고  능력개발을  유도할  것인가, 그리고  더욱  효율적으로  교수  인적자원을  유

지 ·보존할  것인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소론에서는  대학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

학교원  확보, 개발, 그리고  유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교수요원  인적자원  개발

교수요원의  확보와  개발, 그리고  유지  등을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 확 보

유능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인적자원관리의  출발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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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적자원  확보과정은  모집, 선발, 그리고  배치  등이  포함

된다(서정화, 1995).
여기서, 모집(recruitment)은  적절하고  유능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행위이다. 모집을  적극화하기  위해  인력계획을  수립하는  일뿐만  아니라, 해

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시험준비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모집의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박동서, 1982).

선발(selection)은  후보자  중  최적임자를  선택하거나  해당  직종에  부적합한

자를  배제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선발  단계나  절차는  조직에  따라  다

를  뿐만  아니라  직무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대체로  선발과정

은  지원서의  접수  및  검토, 선발시험, 면접, 신체검사, 경력  및  신원조회, 채

용의  결정, 배치  등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선발과정  중에서  최근에는  면접

이라든지  특별한  기능이나  자격  소지  여부  등이  중시되고  있는  것  같다.

배치(placement)는  구성의  인적  자질과  직무의  요건을  적합하게  대응시키

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배치는  선발된  사람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한다

는  의미  이상으로  적재를  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배치가  잘못될  경우  부적응을  가져오게  되고  이직과  전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려면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찾아  합치시켜야  한다.

나  . 능 력 개 발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한  후에  그들이  더욱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구

비하여  주어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능력을  개

발시켜야  한다. 구성원의  능력  개발  방법으로는  교육 ·훈련  뿐  아니라  업적

평가, 승진, 그리고  전보  등을  들  수  있다.

교육 ·훈련은  능력개발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대학교원의  경

우  신임교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안내  활동  이외에도  각종  연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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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거나  학술대회  활동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업적평가(performance appraisal)는  구성원의  과거  및  현재의  성취를  평가

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한  장래의  잠재력을  판정하는  절차로서  이러한  업적

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직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게  된

다(Castetter, 2000).

업적평가의  대상영역은  성취(performance), 직무수행능력(ability), 근무태도

(aptitude), 그리고  인성적  특성(personality traits) 등이  포함된다. 대학교원의

경우  업적평가는  주로  연구활동  뿐  아니라  교육  및  봉사활동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승진은  수직적  직위  상승으로서  책임과  권한의  증가, 위신의  증대, 기능의

확대, 임금의  증가, 기타  각종  근무조건의  개선이  수반된다. 승진제도는  조직

이  구성원에게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수단이  되는  동시에  조직

구성원의  능력개발의  과정이  되며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가치관  및  태도를  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승진의  기준으로서는  연공서열주의(seniority  system)와  실적주의(merit

system)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연공서열주의는  승진

대상자의  근무년수 ·연령 ·경력  등을, 실적주의는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능력, 업적  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원의  승진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과  같이

직급의  상승을  의미하며  기업체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위  승진을  수반하

는  것과  크게  다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수사회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

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면  조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능력  개발은  전보(轉補)라든지  전직(轉職)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

어지지만  현재  대학교원의  경우  전보라든지  전직  형태의  인사관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다  . 유 지

구성원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여건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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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일은  조직  목표달성의  핵심요소다. 여기에는  근무조건, 보수  및  복지 ·

후생, 동기유발  등이  포함된다.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보상(compensation  or rewards)이며  어떤  보상체계를  형성하여  관리

하는가는  구성원의  사기와  근무의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구성원들에

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민간의  자금, 기타  사정

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하되,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  충원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연구  또는  특수  기술  직렬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력직  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및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6조  ①, ②항). 대학  교원의  보수수준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정되고  운영되고  있다.

근무조건과  복지  후생도  유지  활동의  중요한  영역이다. 근무조건은  임금을

제외한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근무조건관리에는  근무시간관리, 안전보

호관리, 근무보건관리체제가  포함된다.

교원의  근무조건은  수업부담, 학생부담, 행정적  잡무, 휴가제도, 기타  제반

물리적  조건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직접적인  부담인  학습집단  규모와  근무시

간, 근무환경과  관련되는  학습자료와  교육시설  활동이라든지  그  외  법규상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복지 ·후생제도는  구성원의  생활안정은  물론  물적 ·정신적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

3. 현황  및  문제점

교수요원  인적자원관리는  정원관리, 신규채용, 평가, 승진, 보직관리, 보수

체계  운영  등이  핵심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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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정 원 관 리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수는  4년제  대학교를  포함하여  전문대, 교육대, 방통

대, 산업대  등에  6만여명이  재직하고  있고  직급별로  볼  때  교수가  40.7%를

차지하고  있다<표  Ⅲ-1 참조>.

교수정원  정책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학생수, 교수의  업무

량, 관리방식, 각  대학  재정  형편  등을  들  수  있다. 대학교원은  전임  이외에

도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  다양한  형태로  임용하고  위촉

할  수  있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또, 현행  대학설립 ·운영규정, 그리고

대학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등에  교수정원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  동안  대학교수는  대학종합평가  및  교육개혁  추진  평가  등을  계기로  많

<표  Ⅲ-1> 대학별  전임교원

자료  : 교육통계연보(2002)

구분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전문대

계      12,005    2,442    3,127    3,922    2,514
국립       346     104     138     67     37
공립       357     94     71     172     20
사립      11,302    2,244    2,918    3,683    2,457

교육대
계       710     300     185     154     71

국립       710     300     185     154     71

대학교

계      44,018    20,659    10,639    8,471    4,249
국립      11,120    6,775    2,318    1,571     456
공립       486     237     152     82     15
사립      32,412    13,647    8,169    6,818    3,778

방통대
계       111     76     22      7      6

국립       111     76     22      7      6

산업대

계       2,524     709     615     680     520
국립      1,288     509     391     301     87
사립      1,236     200     224     379     433
총계      59,368    24,186    14,588    13,234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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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충되었지만  182개  4년제  대학의  교수확보율(겸임, 초빙교수  포함)은

60.9%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학교원  확보율은  55.1%에  그치고

있어서  앞으로  교수확보율을  100%로  올리자면  약  4만  명  정도의  교수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  . 신 규 임 용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방식에  의해  교수요원을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정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교수확보율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단과대학  및  학과별  정원  그리고  직급별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 배치하여야  하며  대학원  전임교원을  점진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

다. 그리고  신규임용에  있어서  자체심사기준을  설정,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학연, 지연  등의  정실을  배제하여  공정한  인사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9년  1월  29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대

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

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법  제11조  제5항)고  규정하고  대학교원

의  신규  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등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  인사가  채

용후보자의  학문적  성취  등을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

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아직도  학연, 지연  등  엽관

주의  운용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부조리  사례가  없지  않은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교수의  비율은  국 ·공립대  9%, 사립대  16.5%에  불

과한  것으로  보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각  대학에서는  교수  신규임용은  모집, 선발, 임명배치  등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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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고  있다. 구체적인  과정은  일차적으로  충원방침이  결정되고  그  규모와

분야를  정하고  이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모집공고, 응모서류  접

수, 채용기준에  따른  평가, 면접, 대상자  결정, 직급  및  호봉  선정  등의  단계

를  거쳐  신규임용에  이르게  된다.

현재  교수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중시하고  있는  요인으로서는  학위소지와

연구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인품, 출신대학  등이다. 교수  신규채

용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학과  교수들의  의견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이종승외, 1990).

이러한  신규채용  과정에  있어서  대학에  따라  중앙집중식으로  운영되고  있

는가하면  지나치게  학과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교수  신규  임용에  있어서  공정성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투명성과  엄정성이  확립되지  못한  대학들이  있어  사

회적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교수  공정  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는가  하면(이정민외, 1998) 외부  기관에서  교수충

원  절차를  거쳐  교수를  충원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다  . 교 수 평 가

대학교원의  경우  초, 중등학교나  기업체에서처럼  근무성적평정이나  인사고

과  등이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기간제  임용(재임

용) 및  승진과  관련하여  교수업적  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다. 평정의  영역으

로서는  강의  능력  및  실적, 학문연구능력  및  실적, 성적평가관리, 학생지도

능력  및  실적,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 근무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교수평정  결과는  기간제  임용(재임용), 승진, 보직

임용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아직

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척도나  기준의  마련,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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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계 약 임 용  및  연 봉 제

현재  국 ·공립대학의  경우  부교수  6년  내지  10년의  범위  이내, 조교수  4년

이내, 전임강사  2년  이내  등으로  그  임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립대학의  경

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 ·공립대학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

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  1월부터  자질과  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확보

하고  대학교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

기  위해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성과  약정  등을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

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계약제에  대해  대학의  경영난을  핑계로  연봉을  깎아  내릴  뿐  아니

라  교수의  신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반발도  계속  제기되고  있

다. 특히,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낮은  급여를  받도록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연봉제와  결합되어  실질적인  보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마  . 승 진  및  보 직  임 용

교수사회는  승진으로  인해  직무  자체가  변한다거나  상급자의  지휘, 통솔을

받지는  않지만  보수수준  등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  당사자들의  관심이

높다.

현재  승진소요  연수는  대체로  전임강사로부터  조교수가  2-3년, 조교수로부

터  부교수가  4-5년, 부교수로부터  교수가  5-6년이  소요되고  있고, 이때  승진

소요년수  이내에  2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대학교원인사관

리지침). 그리고  승진임용에  있어서  직명별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되, 구체적

인  비율은  총(학)장이  당해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하고  임명권자(제청

권자)는  자체적으로  승진심사  기준을  설정하여  엄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내규에  의하여  직명별  승진  소요  연

수를  상향조정,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  직명별  인원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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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총(학)장이  당해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

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진  소요연수  산정에  있어서  타대학(교)의  동

일직명  이상에서의  재직  연수를  합산,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

대학에서의  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주요  행정직위에  보임되는  행위로서

국공립대학  보직자에  대한  임용기준은  법령상의  규정과  대학  자체의  인사규

정에  제시되고  있다.

교수의  주요  보직임용에서는  연공서열주의보다는  능력  및  실적이  강조되

고  있고  주요  보직  임용에  있어서  학장의  경우  교수지지도  및  인간관계가,

실 ·처장의  경우  능력과  열성, 관리능력  등이  중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대학에서는  전문적  자질  개발과  유능한  인력  활용

이라는  점보다도  학연이라든지  지연, 성차별  등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운용이

없지  않다.

대학  민주화의  과정에서  총(학)장  직선제는  정부  또는  재단이사회의  일방

적인  임용관례를  개선하고  구성원의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나  최

근에는  과열  선거운동, 파벌형성  등으로  대학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학

의  권위와  학문적  풍토를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

다(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바  . 보 수 제 도

보수제도는  유지  활동의  요체가  아닐  수  없다. 현행  교원의  보수제도는  3

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은  초 ·중등  보수표와

달리  각각  다른  호봉제와  가산  호봉, 그리고  봉급  및  수당을  정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  대학교원의  보수제도는  다음<표  Ⅲ-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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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대학교원  보수제도 (단위  : 원)

호봉
전문대학

교원봉급액

대학교원

봉  급  액
호봉

전문대학

교원봉급액

대학교원

봉  급  액

1    769,500     842,000    21    1,600,200    1,747,400
2    799,800     871,200    22    1,657,500    1,804,200
3    830,200     900,500    23    1,714,900    1,878,200
4    860,700     929,800    24    1,772,200    1,952,200
5    891,100     959,100    25    1,829,800    2,026,000
6    921,400     991,500    26    1,887,100    2,100,000
7    953,400    1,024,000    27    1,959,000    2,173,900
8    985,500    1,056,600    28    2,030,900    2,248,000
9    1,017,400    1,105,200    29    2,102,600    2,304,500
10    1,049,500    1,154,100    30    2,174,500    2,361,000
11    1,094,900    1,202,800    31    2,225,500    2,417,600
12    1,140,200    1,251,700    32    2,276,400    2,474,100
13    1,185,700    1,300,300    33    2,327,500    2,530,700
14    1,231,100    1,348,900    34    2,378,700
15    1,276,200    1,406,000    35    2,429,600
16    1,329,600    1,463,000    특4    2,729,500    2,845,900
17    1,382,900    1,519,800    특3    2,768,100    2,894,500
18    1,436,200    1,576,600    특2           3,617,000
29    1,489,400    1,633,700    특1           3,950,000
20    1,542,800    1,690,400

자료  : 교육법전(2003)

현행  대학교원의  보수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고  설립별, 지역별, 대학별

차이가  많은데다가  보수체계도  그리  합리적이지  못하다.

주지하듯이  근자에  30대의  젊은  한  시간  강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학문

후속세대  의  신분에  대한  좌절과  절망으로  마침내  죽음을  선택한  사건은  사

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2002년  현재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외래  강사들이  담당하는  강의는  교양과

목  54.6%, 전공과목  31.3%에  달한다(교수신문, 2003. 6. 9). 이렇듯  대학교육

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금전적  처우는  취약하다.

대부분의  사립대학  강사료가  시간당  25,000원  선이고  보면  주당  9시간을

강의한다고  해도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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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국비정규직교수노조  에서는  교수충원을  통해  시간강사를  줄여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4. 주요국의  대학  교원

여기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대학교원의  정원관리  및  신

규채용, 채용  기준과  절차, 교수의  평가, 승진과  정년보장  임용  등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종승  외, 1997 ; 박남기  외, 1999  ; 김신복  외,

1999 ; 서정화  외  2000).8)

가  . 미 국

미국의  경우  대학  정책의  대부분은  주정부에  의해  수립되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관장한다.

주립대학  교원의  정원  및  채용인원  결정은  주  정부의  예산에  크게  의존하

며  입법내용과  경제여건의  영향을  받는다. 교수의  직급은  대체로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분류되고  있고  부교수부터  정년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학교원  신규채용의  요구는  학과나  교육  프로그램  담당  교원들로부터  제

기되고, 학장은  학교당국으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아  교원채용  결정을  하게  된

다. 대부분의  주립대학에는  교원의  정원이  없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

되는  교원을  학과의  필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교원채용  계획이  확정되면

각  대학에  널리  알리고  신문이나  잡지  등에  채용공고(position anouncement)

를  낸다.

교원  채용시  그  지원자격은  직급에  따라  다르나  수업지도  경력이나  필요

할  경우  박사후(post-doc)과정  이수를  요구하기로  한다.

대체로  모든  고용에서  흑인, 소수민족, 여성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

고  있고, 채용  공고에  기회균등  및  차별금지  고용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고

8) 서정화외(2000).  대학교원  인사제도  발전방안  . 교육행정학연구, 18(3). pp .173-207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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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같은  자격이면  흑인, 소수민족, 여성을  대학  교원에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Affirmative Action) 있다. 채용과정은  대체로  연구업적평가  결과를  토

대로  해당학과  교수  면접, 논문발표, 강의능력, 인품  등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결정을  내리고  학장이나  총장은  형식적인  인준  정도에  그친다. 그리고  본교

출신  교수  임용을  지양하고  능력  있는  타대학  출신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교수는  계약제로  채용되고  임기가  만료되면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

약기간이  끝나면  정년보장  임용을  받기  위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만일

이  과정에서  탈락되어  부교수로  승진하지  못하면  재계약도  할  수  없다. 평가

결과는  재임용계약이나  정년보장  임용과  승진의  결정시에  영향을  미친다.

교수  평가에서는  연구, 교수  및  봉사가  기본적  평가  영역으로  포함된다.

교수능력  평가는  학생의  강의  평가, 교수활동, 논문지도  기록  등의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연구능력은  연구물, 학위, 면허, 수상실적  등에  의해  평가

된다. 봉사  영역의  평가는  학과, 대학, 대학교의  의무수행과  행정참여, 학생

지도, 전문  학술단체의  활동, 공공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등이  포함된다.

승진과  정년  보장  임용시의  교원  평가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평

가는  학과  단위에서  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시하고  전공분야의  인사들  중심으

로  수행된다. 그리고  승진과  정년보장  임용을  위한  심사는  연구, 강의, 봉사

등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년  보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연구과제  수행, 연구결과, 논문지도  등에

따라  보수  수준이  정해지므로  상당한  압력을  받는  셈이다.

정년보장  임용된  교수를  해임시키기는  어렵지만  Wisconsin (Madison) 대학

과  같은  경우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라  할지라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수

책정  등을  위해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도  65세  이전

에  퇴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  수행, 논문지도  학생수, 연

구  업적  등에  따라  보수  수준이  결정된다. 부교수  이상의  경우  정년  보장제

가  적용되지만  대학의  재정적  위기, 자원의  재배정, 교육프로그램의  재조직

이나  폐쇄  등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라도  해임시킬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교수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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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보장을  받았다고  해도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교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다. 뛰어난

업적을  지닌  교수에게는  퇴직한  후에도  명예교수로  임용되며, 이들에게는  도

서관, 연구실, 연구시설, 주차장의  이용과  연구비  신청  기회  제공  등의  특전

이  주어진다.

나  . 프 랑 스

프랑스에서  대학교수는  국가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제

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수의  지위는  한번  취득되면  담당하는  직

무와  상관없이  은퇴  시까지  유지된다. 그리고  정원관리를  비롯한  신규임용

등  대학  교원의  인사정책은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하여  국가행정권의  집행

차원에서  관리한다. 프랑스의  대학교수의  대표적  종류는  교수(professeurs

des universites)와  강좌장(maitres de conferences)이  있으며  그  외  보조적인

성격의  교원자격자들이  있다. 충원은  대학  별로  전공에  따라  경쟁적  전형

(concours)에  의해  행해지는데  전형에  참가하려면  사전에  대학교수  후보리스

트, 또는  강좌장  후보  리스트에  올라  있어야  하며  이  리스트의  효력은  4년간

이고  후보자의  국적은  묻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강좌장이  되려면  두  단계  절차를  거친다. 첫째  단계는  국가자

격자  명부에  오르는  것이다. 명부에  오르려면  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통상

당해  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의  교육연구  이외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대학에  의한  경쟁전형이다. 적격자  목록에  오른  사람

만  응시하게  된다. 세가지  종류의  전형이  치러지는데  그것은  ①  박사학위소

지자를  위한  전형  ②  2등급  정교사로서  고급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직업기술  교사를  위한  전형  ③  교육연구  이외의  전

문직종  또는  전일제  강사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위한  전형의  3가지이다.

정규  교수가  되는  승진  과정도  두  단계  절차를  거친다. 첫째  단계는  국가

자격자  명부에  오르는  것이다. 명부에  오르기  위해서는  연구집행을  위한  자

격  소지자여야  하며  통상  당해  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의  교육연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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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현장  경력  또는  전일제  강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  단계는  대학에

의한  경쟁전형이다. 여기서도  적격자  목록에  오른  사람만  응시하게  되며  네

가지  종류의  전형이  치러진다. 그것은  ①  연구집행자격소지자를  위한  전형

②  강좌장으로서  고급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연구  집행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다른  대학에서  2년의  교수직을  거친  자를  위한  전형  ③  강좌장으로  10

년  이상  종사하고  연구집행자격을  소지하였으나  적격자  목록에  오르지  않은

자를  위한  전형(이  때는  대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육연

구  이외의  전문직종  또는  전일제  강사직에  6년  이상  종사한  자를  위한  전형

의  3가지이다.

프랑스  대학교수의  충원과  인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학이  아닌  그랑제콜

출신  고급  관료직과  대학의  교수직  간에  호환  체제가  광범하게  발달해  있다

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교육은  대학, 연구는  국립연구기관이라는  기능  분리가  특징적

으로  되어있다. 그  결과  대학교수들은  학부생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그  활동

이  집중되며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  논문지도는  교수자격을  가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에게  광범하게  위탁되어  실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학원  교

육은  현장중심  학습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대학교수직은  독일

이나  영국과는  달리  그다지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

다  . 독 일

독일  대학법에  따르면  독일의  대학은  그  자체가  국가적  기관이면서  동시

에  그  구성원에  의한  자치단체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은  모두  주립

(또는  국립)이며  대학교수는  모두  공무원(Beamte)이다. 독일의  대학교수는  그

자체로서  검사나  판사와  같은  독립된  국가기관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대

학이라는  자치  단체의  일등  시민으로서  대학운영에  참여하고  교육과  연구의

양  측면에서  리더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즉, 교수는  조수, 특별강

사, 연구원  등  비정규  요원인  학술직  직원들의  강의  연구  활동을  지휘하는

동시에  대학의  의사결정에  가장  높은  목소리를  가지고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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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수의  임용은  오랜  기간  조수, 특별강사, 연구원  등  비정규  요원

으로서  대학  내  강의  연구  활동, 산업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통한  경쟁적  수

련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교수가  되려면  박사과정을

마친  다음  일정한  수의  논문을  발표해야  하고  교수자격  심사  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교수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초빙위원회의  심사와  교육부장

관의  초빙승인, 대학과의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교수초빙이  이루어진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교수가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의  지위는  거의  종신이며  해

당  분야에서  권위를  이미  확보한  자가  취임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동반한

다.

독일에서는  교수자격학위제도(Habilitation)를  도입하고  있는데, 연간  교수

자격학위를  받는  사람은  공대  이외의  경우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

대  교수는  산업체  경력으로  교수자격학위를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자격

학위를  받는데  통상  4년  이상  소요되고  대체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에  교

수로  임용된다.

라  . 영 국

영국에서의  대학교수의  지위는  왕의  칙령(charter-university  statute)에  의

해  설립된  각  대학의  자체  규정(unversity ordinance)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

된다. 즉, 개별  대학마다  교수  자격이  다  다를  수  있고  교수의  신분과  종류

도  개별  대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대학은  일단  설립되면  정부로부터  독

립된  독자적  개별적인  국가제도가  되며  개별대학의  지배구조가  교수의  신분

과  지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영국에는  교수의  임용,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교수의  권익  보호를

대변하는  대학교수협의회(AUT: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가  있는

데, 교수의  임용과  승진은  대체로  이  협의회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수협의회의  규약에  의하면, 공개적이고  공정해야하며  평등  임용  정

책에  따라야  하고  각  대학별로  승진위원회(Promotion  Committee)를  설치하

여  승급이라든지  승진, 소청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의  평가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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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  3년  기간의  시보  기간  중에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대개  시보기간을  마

치고  교육, 연구  및  행정능력의  평가에  합격한  전임교수  후보자의  90%  정도

가  정년이  보장된다고  한다(김신복외, 1999).

최근  대학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  교수단체에  의한  교수자격  평가인

증체제를  구축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교수의  지위와  인사는

개별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르고  있다.

대학은  흔히  대학교수단, 소속기관과  조직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다. 연합

체의  구성  부분들은  각자  학술적  자율성을  가진다. 대학  본부는  최소한의  관

리  기구만을  가지며  대학  지배기구는  교수진의  선출에  의해  구성된다. 대부

분  일상의  행정사무는  교수진에  의해  처리되며  교수들은  행정사무처리에  익

숙하여야  한다.

대학교  본부(university)와  소속  단과대학(colleges)의  관계는  역사적  누적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원래  대학교는  학생들을  심사하고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기구로  형성되었으며  이에  비해  단과대학들은  독립된  자율적  단위로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우  전체  대학  직원은  학술직(academic staff)과  관련

직원(academic-related  staff)으로  나뉘며  이들을  다시  기간요원(established)과

비기간요원(non-established)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간요원인  교수진은  교수

(Professors), 강좌장(Readers), 강사(University  Lecturers), 준강사(Assistant

Lecturers)로  나누어지며, 학술직  중  연구  분야  종사자에는  비기간  요원이  많다.

교수는  선발위원회에서  선정  임용되고  거의  모든  강좌장이  교수로  승진되

며  거의  모든  강사가  강좌장으로  승진된다. 강좌장이나  강사의  임용은  대학

총장를  대리하는  단과  대학장들이  의장이  된  임용위원회가  결정한다. 강사나

준강사는  통상  3년  계약직으로  임용되어  시보기간(probation period)을  성공

적으로  마친  후  교육, 연구  업적  등의  평가를  거쳐  정년보장을  받게  된다.

강사나  준강사는  재임용  절차를  밟는데  반해  강좌장이나  교수는  신분보장

직이다. 학술직에서의  정년은  67세이며  다른  교직원의  65세  정년에  비해  2년

길다.

교수평가는  1987년에  도입된  보수와  구조조정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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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모든  교직원에게  적용되고  있다. 평가는  시보기간  중인  경우는

매년,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실시된다.  평가는  교직원  각자가  작성한  이력서

와  교육  연구  행정  기타  학술  관련  활동에  대한  자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 평가결과는  보수  뿐  아니라  재임용과  승진에도  반영되고  있다.

마  . 일 본

일본의  대학교수요원  인적자원관리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전혀  다르고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유형이  다양하며  역사가  오랜

대학과  근래  설립한  신대학은  전혀  다르다. 이러한  다양성은  과거  일본의  대

학법제가  독일  대학을  모델로  하는  동시에  영국식  대학의  영향을  받은  흔적

도  많고  2차  대전  후  미국식  대학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학  그러나  유럽에서처럼  국가적  대학체제나  국가적  자치체의  성

격을  갖지  않고  어디까지나  공공  영조물로서  사업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교수의  지위도  국가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불과한  문

부성의  대학설치기준에  의해  분류되고  정의되고  있다. 교수는  조수, 전임강

사, 조교수, 교수의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있고  조교수와  교수는  정년(대

학에  따라  60-70세)까지  종신  고용의  지위를  지닌다. 교수의  임용과  승진의

틀은  문부성의  행정입법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에서  교수의

실제  인사  관행은  각  대학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교수의  승진  및  임용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대학의  최고  의결기

관인  평의회에서  정해지며, 학과  교수회의와  소속  학부  교수회의에서  교육,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자격  심사를  거친  후  교수회의에서  결정된다.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  이사회의  승인도  거쳐야  한다. 국립대학의  경우  조교수  이하

는  총장이, 교수는  문부대신이  임명한다.

일본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대학과  흡사한  면이  많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대학  내의  분권화  경향이  심화되어  있으며  대학교수직은  독일과  비슷하게

고급  사회적  지위로  독점화  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대학간  이동이  극히  제

약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의  특성과  차별화를  성취하기  위한  대학  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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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인사  개입을  확대시키려는  정부주도의  대학개혁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쭈꾸바  대학과  같은  신대학이  이러한  방향의  선봉에  서  있다.

이상에서  선진  제국의  대학교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거니와  나

라마다  제반  정치적 ·행정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수채용에  있어서  투명하고도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우수인

력확보에  힘을  쏟고  있을  뿐  아니라  학과단위  수준에서  자율적인  분권체제

하에  교수인사관리가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해

교수가  임용되고  또  정년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직 ·간접적인  평가

를  통해서  교수의  교육 ·연구  활동에  자극을  주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5. 발전  방향  및  과제

앞에서  대학에서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교수교원을  확보, 유지, 개발

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교 수 정 원 의  확 충  및  법 적  기 준  마 련

대학의  교수확보율은  바로  대학의  교육여건  내지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립대학과  몇몇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  사립대학의  교수  확보율은  매우  낮은  실정에  있다.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시간강사  의존율이  높아  교수들의  수업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질  높은  강의나  연구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수수의  확충

과  함께  앞으로  새로운  교수  정원  산정  모형이  구안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6시간  정도를  목표로  하되, 학생지도  및  논

문지도, 강좌의  유형(반복  강좌  또는  비반복적인  강좌), 강좌의  규모, 보직  및

연구휴가  등을  고려하여  교수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부는  전공과  교양과정을  구분하고  학과별  기준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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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는  법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정화외, 1989).

나  . 신 규 임 용 의  공 정 성  확 립

투명하고도  공정한  신규임용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모집분야와  전공분

야와의  적합성, 연구실적을  비롯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학연,

지연  등의  정실이나  개인적인  배려를  차단하고  남녀  성별차를  철폐하는  등

보다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대학별  전체  교수  중  여성교

수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교  출신의  임용을  제한하여  지나친  내충(內充, inbreeding)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공채를  가장하는  방식

도  불식되어야  한다.

대학의  교수  임용은  어디까지나  대학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그렇지만  대학교수신규임용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함께  학과와  대학본부의  영향력  조화, 심사 ·평가  자료  공개  등

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  임용에  대한  자율적  감시제도로서  교수

임용  옴브즈만  제도  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 교 수 평 가 의  체 계 화

앞으로  대학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심사에서  편견이나  외부의  간섭을  배

제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타당성이  높고  합리적이며  세련된  평

가준거와  평가방식이  개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준거

및  평가방식은  평가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교수의  자기평가  및  실적향상과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교수평가는  연구중심대학

인가  교육중심대학인가  또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그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교육, 연구, 봉사  등  분야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제도가  확립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교육, 연구, 봉사  등  각  분야별로  또는  종합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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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  . 전 문 성  신 장 을  유 도 하 는  승 진 제 도  및  교 육 기 능

중  시 체 제  구 축

교수의  승진은  교수  및  연구활동  수행을  더욱  촉진  유도하는  수단으로  운

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실적  뿐  아니라  교수활동  및  교내 ·외

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요목

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승진심사  과정에서도  신규임용에서와

같이  교내 ·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엄격한  평가를  거친  객관적인  종합점

수를  산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은  연구활동도  중시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활동이  주

가  된다. 물론  연구중심대학이라든지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이  명확하게  되

는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  연구활동이  병행

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학의  교육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이외의  연구, 봉사  수행의  양을  강

의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마  . 능 력  본 위 의  보 직  임 용

보직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직위에  직무명세화를  작성하여  직

위에  따라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경

력, 전공, 연구실적, 관리능력, 인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직담당  교수의  학문적  성취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후의  계속  임용은  억제하고, 주요  보직자들을  위한  보상제도를  마

련,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 ·처장  등  주요  보직자들로  하여금  학사관리, 재무관리, 기획  등에

관한  이론과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

용한다든지  전문적  행정  능력  신장을  위해  주요  보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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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절차에  관한  흐름표를  체계화한  업무  편람  등을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수를  활용하는  방

안도  검토할만하다고  본다.

바  . 교 육 · 연 구 여 건  개 선  및  교 육 훈 련  프 로 그 램

운 영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의  수업시간과  연구활동  시간을

상호호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수  책임  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교수의  지속적인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프로그

램  및  국제학술교류  사업에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수의  연구  여건  개선과  후속  학문세대  육성을  위해  교수당  연구

조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국고  지원  학술연구비에  대한  간접연구비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외국  대학과의  교육 ·연구를  위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사  . 총 장  직 선 제  방 법  개 선

우리  사회의  민주화  흐름  속에서  90년대에  들어와서  주로  교수들에  의한

직접선거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여왔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립대학과  일부  사

립대학에서  총장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9) 그리고  아직도  총장직선제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총장직선을  통해  대학운영의  폐쇄성과  비민주적  운영  방식

9) 국공립대(교대포함)의  97.4%가  직선제를, 사립대학이  65.3%가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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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개선된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총장직선제로  인한  폐해가  많이  드

러나고  있는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테면, 교수사회의  분열이

라든지  총장선출을  둘러싼  과열경쟁과  갈등, 논공행상식의  보직  임용  등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총장이  대학의  대표라고  한다면, 대학  구성원의  핵심  주

체라고  해서  대학  교수만으로  대학의  대표인  총장을  선출하는  것은  그리  타

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교수가  주로  참여하는  직선제  총장  선출  방식으로부터  교

수대표는  물론이고  이사회  구성원, 교직원  대표, 동문  대표, 사회인사,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총(학)장  초빙  위원회(President Search Committee)' 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학)장을  대통령  또는  사학의  경우  재

단에서  임명할  필요가  있다(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직접  선거를  당장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대학의  민주화

진척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총장후보선출위원회  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대표성  있는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교수평의회

같은  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학의

성격(국 ·공립대, 사립대), 규모, 전통, 구성원의  특성  등에  따라  대학실정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아  . 합 리 적  보 상 체 계  확 립

시간  강사의  강의료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

이가  통상  2-4배라고  하지만  교수와  시간강사와의  강의료는  10배  이상  차이

가  나는데(교수신문, 2003. 6. 9)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대학의  보수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교수

의  전문성  심화 ·촉진의  관점에서  S字형의  전문직적  보수  곡선이  적용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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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  결

대학은  교수다  라는  말은  대학교수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다. 앞으로  교수가  연구, 수업(강의), 학생지도, 행정참여, 사회봉사활동  등과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학교원  확보,

개발, 유지  관리체계가  확립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

요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교수들로  하여금  교육은  물론  연구와

봉사활동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교

수  요원의  역할  수행과  공헌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하며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활동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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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교행정가의  확보와  개발

1. 서  설

교육이  잘  되려면  학교가  변해야  하고  학교가  잘  되려면  학교장이  변해

야  한다  는  말이  있듯이, 학교행정가  특히, 학교장은  교육  개혁과  학교  발전

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다가오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

이하여  우리  교육이  국가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오

한  교육철학과  질  높은  경영능력을  갖춘  학교장의  양성과  배치가  필수적이

다. 최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의  확대, 학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 학교의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  증대, 교직단체의  압력과  갈등  증대  등  학교장의  경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많은  요구와  이슈들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

교장에게  보다  세련되고  수준  높은  학교  경영  마인드와  실천  능력을  요구하

고  있다.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책

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학교장의  경영능력이  필수적이다.

학교장은  단위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학교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천,

교직원의  조직과  관리,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적  변화와  개혁의

실천, 지역사회교육의  선도와  자원  활용, 학교회계와  시설 ·설비의  관리  등

수많은  과제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장의  양성과정인  교장자격  연수과

정은  이러한  요구에  기초하여  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의  교수-학습을  통해

학교경영자로서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과  전문성을  신장시켜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자격연수를  통한  교장의  양성과  임용은  여러  가지  면에

서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능력  개발과정의  부재로  변화에  대응하

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학교장의  확보 ·개발의  실

태와  문제, 그리고  활용 ·유지의  측면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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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여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행정가의  양성과  교육,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10)

2. 학교장  확보  및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가  . 학 교 장 의  역 할 과  직 무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장은  일정  자격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지닌다(제20조) 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  따라

학교장에게는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  양식  인  직무와  역할이  부여되고  있

는데, 대체로  그  역할과  기대는  다음과  같은  학교행정가, 학교관리자, 학교경

영자로서의  역할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정태범, 2002)고  볼  수  있다.

첫째, 학교행정가로서의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

록  지원 ·조장하고, 학교행정행위의  주체로서  교육행정의  이념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행정가로서의  학교장은  학교조직의  장으로서  대내

적으로는  학교경영의  최고책임자, 대외적으로는  학교를  대표하고  지역사회와

의  유대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법

령상에  나타난  교무통할권, 소속직원감독권, 학생교육권을  중심으로  수행된

다. 교무통할권은  학교운영의  지침을  어떻게  만드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학

교구성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학교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행

사될  수  있다. 소속  직원  감독권은  교원  및  일반  직원의  복무감독과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의  행사에  속한다. 따라서  소속  교직원의  지도 ·감독에

관한  학교장의  직무는  직무상  감독(품위유지, 성실의무, 정치운동  금지, 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과  신분상  감독(근무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승진  및  강임

내신, 전보와  포상의  내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승진  내신  및  보수지급)

10) 이하의  내용은  김명수(2003)의  논문  활용. 학교행정가는  교장, 교감이  주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학교장을  주  대상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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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Ⅳ-1>학교장의  법적  권한과  직무

구분               권한과  직무

관리권

·소속직원의  관리: 감독  지도와  지시, 조정, 배치  등

·학교교육의  관리: 교육과정, 학습지도  관리

·학교시설의  관리: 제규칙에  의한  수선, 보전관리

·학교사무의  관리: 회계, 경리문서, 통계사무관리

감독권

<직무상  감독>
·국가공무원법  55조- 67조: 품위유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

지  등

·교육공무원법  37조- 42조: 연수, 근무성적의  평정  등

<신분상  감독>
·교육공무원법  제42조: 근무성적, 인사권의  반영

·교육공무원임용령  14조- 19조: 승진  및  강임  내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승급  내신  및  보수  지급

위임된

사  무

·주임교사  임용권

·교사  평정권(확인자)
·임시교사, 강사  임용권

·학교회계  관리(분임  관리관  겸  분임  지출원)
·고용원  임용권

·교의, 약사  위촉권

둘째, 학교관리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은  교육정책의  실현, 학교의  전체적

기획과  업무수행에  대한  책무  등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  교육목표  달성

을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적 ·외

적  동기를  유발시켜  사기앙양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장은  과업

지향적  접근과  인화지향적  접근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

다. 이러한  관리자로서  학교장은  교육활동이  교육과정  계획대로  운영되고  실

행되는가를  지도, 감독, 추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계획, 실천, 반성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교육  경비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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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 학교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학

부모가  학교경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학교  경영자로서  학교장은  학생  개개인의  발달에  책임을  지고, 교원

의  전문성  발달에  책임을  지며, 학교경영  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교

육목표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조건을  전문적으로  마련하

며,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 그  결과를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장이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공적인  학교경영자가  되

기  위해서는  확고한  교육철학과  비전  제시, 변혁지향적  리더십의  발휘, 합리

적인  학교교육계획의  수립 ·추진,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허용

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수요자  중심의  교육  노력과  시설  관

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 학 교 장  양 성 과  개 발 의  현 황 과  문 제

1) 자격연수제도

교장  자격연수에  대해서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

정시행규칙에  그  대강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

에  의하면, 기관  연수는  2가지로  구분된다. ①  교육의  이론 ·방법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무  연수와  ②  초 ·중등교육법  제21

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연수가  그것이다. 또한  교직원을  위한  현직교육기관으로는  교육부

와그소속기관의직제에  따라  제시된  교육행정연수원, 초등교육연수원, 중등교

육연수원, 시 ·도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및  종합교육연

수원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학교행정가  양성을  위한  자격연수는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

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교장  자격

연수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

장  자격연수는  연수  교육과정의  체계성  부족, 연수기관의  교육  여건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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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미흡, 연수  일정  및  운영방법의  적절성  부족, 연수  전담  인력  및  보조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초 ·중등학교  교장은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

여하는  자격증을  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1의

교장  자격  기준에는  교장의  경우  교감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연수기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총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교장

자격  연수  과정의  교육과정  기준은  <표  Ⅳ-2>과  같다.

<표  Ⅳ-2> 교장자격  연수과정

연   수   교   과         배당비율(%)    배당시간

일반  교양  교과(교양)              30 - 40     54 - 72
교직  및  특별  활동에  관한  교과(교직)        10 - 20     18 - 36
교육행정 ·재정  및  학교운영  관리  등  전문  분야

에  관한  교과(전공)
40 - 60     72- 108

합   계             100      180시간

2) 선발과정

현행  교장  승진  후보자  선발은  각급학교의  교감으로서  교장자격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경력  90점, 근무성적  80점, 연수성적  30점을  만점으로  해당자

의  점수를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순위로  선발하고  있

다. 그러한  선발과정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감자격연수성적으로  교장자격  연수대상자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하는  문제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

면, 교장자격연수과정의  연수과정의  연수대상자  순위명부는  교감자격연수성

적에  의해서  작성된다. 교장자격연수대상자의  순위명부를  교감자격  연수성적

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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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자격연수성적은  각각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그만이지  교감자격  연수성적이  무슨  이유로  교

장  자격연수  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되어

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과정은  잠재적  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과  다

양한  자료가  근거로써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과정에  있어서  경력이  지나치게  중시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교장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학교  교

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교감은  교장이  되는데  있어서  거치지  않으면  안될  필수

적인  관문이  되는  셈이다.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교감자격연수를  받아야  하

는데, 이때  필요한  조건이  경력평정(90점), 근무성적평정(80점), 연수성적평정

(30점), 그리고  공통  및  선택가산점(최고  18.5점) 평정에  의해  산출된  점수로

서  다점자  순위로  정해지는데, 이  중에서도  25년이  만점으로  되어  있는  경력

평정은  전체  평정점의  4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

리의  교장선발체제가  경력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

이기도  하다. 교장으로  임용되는데  있어서  일정  기간의  평교사  경력이  필요

한  것은  사실이지만  30년  가까운  긴  교사경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것이

학교행정가로서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

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사립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추천검정을  받은  교원이  교장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

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셋째, 현재의  교장자격연수와는  다른  새로운  교장  양성제도의  도입이  불필

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장을  양성하기  위한  독립된  교

육기관도,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이다. 오직  교장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180시간의  자격연수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3학점짜리  4과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  정도의  교육만으로  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점에서는  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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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교장  자격연수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과  서울대학교  교육행정

연수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1993년에  시

작한  표준  연수교육과정이  있고, 이를  기본  모형으로  한  연수기관별  실행  연

수  교육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의  교장  자

격  연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주요  영역을  교양, 교직, 전공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사실  교장의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주요  영역은

실제  교장의  직무와  책임, 역할과  직결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  주요  영역을  교양, 교직, 전공  영역으로  구분하여  과목을  편성함으

로써  교장이  직접  수행해야  할  직무, 책임, 역할과의  관련이  모호해지고  제

한된  연수  시간을  광범위한  과목으로  분산시켜  연수  교육과정의  실용성과

유용성, 적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직무  수행  능력과  기본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수  교육과정의  주요  영역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표준  연수

교육과정의  교양, 교직, 전공의  3대  영역은  그  설정의  근거와  필요성이  희박

하고, 교장의  직무  관련성이  모호하므로, 이러한  체제를  개편하여  학교행정

가로서의  전문경영  능력과  관련된  경영관리(Management Studies), 교수학습

지도(Instructional  Leadership  Studies),  조직관리  리더십(Organizational

Leadership  Studies), 교장학(Position-Specific  Studies), 현장연구(Research),

실무경험(Field Experience) 등으로  분류하여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수  교육과정의  교과목  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과목당  이수  시간

이  너무  부족하며, 과목별  위계가  체계화되지  못한  점이다.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의  2002년도  제4차  초 ·중등학교  교장  자격  연수  교육과정에

의하면, 교과목수는  총  46개  과목이고, 과목당  이수  시간은  천편일률적으로

과목당  2시간씩으로  되어  있어  극히  나열식, 백화점식의  형식적  과목  편성

및  시간  배당으로  되어  있다. 교장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연수에  있어서  이

와  같이  과다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획일적인  이수  시간을  배당하는  것은  연

수  효과를  제고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장  자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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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교과목  편성은  나열식, 백화점식  편성보다는  교장  직무  관련  집중식

심화형  교과목  편성으로  하되, 모듈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이다. 그리하여  소과목(小科目), 다시간(多時間), 심도주의, 과목간  연계  및  계

열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연수  교육과정의  각  교과목이  교장의  직무, 자질, 역할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지  않는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장  자격  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당면하는  제  문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부딪치게  될  절실한  교

장의  기능보다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일반  교양에  관한  교과목이  높은  비

중으로  편성되어  있음은  연수의  실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범

위한  분야의  일반  교양  문제는  평소  각  개인별  자율적인  연수와  수양을  통

해서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특정  연수  기관에서  교장  자

격을  부여하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를  추출한  결과를  토대로  교장의  직무수

행과  직결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그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수  교육과정의  교과와  과목간의  연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관련성과  계통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연수과정의  각  교과를  하위  과목으로

편성할  때  나열식으로  무리하게  세분함으로써  그  관련성과  계통성이  약화되

었다. 특히  초등교장과  중등교장간의  이수  과목의  차별화는  그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근거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연수과정의  각  교과는  교장의

직무, 자질, 역할  분류에  근거를  두어  설정해야  하고, 각  교과를  하위  과목으

로  편성할  때는  해당  교과의  주요  영역  중에서  교육  현장의  절실한  요구와

필요, 직무  수행과의  관련, 기본적  자질  등에  직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

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  교과와  그  하위  과목이  전체적

통일성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체계화, 조직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과정  분류  체계를  구분  교과  주제에서, 영역  교과  과목  체계로

변화시키며, 과목별  체계화를  위한  강의  토론  사례발표  분임토의  및  실습

으로  이루어지는  모듈식  체계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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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학교행정가  양성  및  개발

주요  선진국의  교장  양성제도와  양성  및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수  운영

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 미 국

미국은  주에  따라  교육  제도가  다양하지만, 교장  및  교육행정가의  연수제

도는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확립되어  지난  반세기  동안  모든  주에서  운영되

어  왔다. 즉, 교장이나  교육행정가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대학원에서  교

육행정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여

야  하고, 그렇게  이수한  학점을  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원들에게  교장  및  교육행정가의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원들이  교장  및  교육행정가의  자

격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  연수기관인  해당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연수내용을  홍보하며, 그  대학원과  주에서  규정한  학점  그리고  학위를  취득

한  연수생은  교장자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교장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교감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감  자격  요건으로  초등의  경우는  정규  초등교사  자격과  2

년간의  수업  경험  이외에  초등학교  행정에  관한  대학원  과정  8학점을, 중등

의  경우는  정규  중등교사  자격과  2년간의  수업  경험  이외에  중등학교  행정

에  관한  대학원  과정  8학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아, 교장과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원에서의  공부가  필수적이다. 특히

교장  자격연수는  모든  연수생이  일련의  교육과정(학교경영학, 학교법, 학교재

정, 노동관계론  등)을  대학교수로부터  이수받아야  하며, 그  자격으로  교사,

교육전문직, 교감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연수내용과  이수  학점, 시간  등은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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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연수  단계와  내용

단  계          내  용       학  점     이수  시간

초급단계        행정의  기초

장학의  기초

3
3

30
30

중급단계        학교법(중급)
인사관리

학교  교육과  노동  관계

변화과정상의  교육

3
3
3
3

30
30
30
30

심화단계        조직이론과  설계

교육행정에  관한  연구

3
3

30
30

실습과정        교육행정  실습Ⅰ

교육행정  실습Ⅱ

3
3

30
30

계                    30      300

나  . 영 국

영국은  미국과  같이  대학의  학교행정교육과에  교육행정가  자격과정이  따

로  설치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교장자격을  얻을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1996년부터  영국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학교행정

가  자격인증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된  정규  교육과정은  대학에서  개설한  교육행정가과정(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다양하게  인정된  과정(일주일  1일  출석

수업과정, 일주일  2일  출석수업  과정, 20일의  단기  연수  과정,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축적시킨  후, 이를  합산해서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

자격을  받을  수도  있다. 연수과정은  교육대학원의  연수  과정과  혼합형  연수

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연수과정은  <표  Ⅳ-4>,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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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교육대학원의  교장자격  연수  과정

교과목      이수학기     모듈      시간      학점

학교  행정의  입문

학교  행정가  조직

학교와  공공  정책

변화의  과정

1학기

1
2
3
4

15
15
15
15

0.5
0.5
0.5
0.5

4개  모듈     60      2.0
교육  행정의  과정

조직의  형성

학교  경영  계획

학교장의  지도성

2학기

5
6
7
8

15
15
15
15

0.5
0.5
0.5
0.5

4개  모듈     60      2.0
교육과  경제

인사의  평정

연구  방법론

논문  지도

3학기

9
10
11
12

15
15
15
15

0.5
0.5
0.5
0.5

4개  모듈    60시간      2.0

합계

12개  모듈   180시간    6학점

그밖의  실습과정  1년  과정의  2학점  첨가(60학점)
총학점  8학점(총  240시간)

<표  Ⅳ-5> 혼합형  연수  과정

과정명       이수학점     이수시간      연수방법

대학교  정규과정

단기  과정

학기  선택과정

6.0
각  2.0
각  1.0

180
각  60시간×3학기

각  60시간×3학기

정규  출석

정규  출석

정규  출석

협력  실습  교육과정

연구팀  교육실습

워크샵  참가

2.0
0.25
0.75

1년  과정

부분  실습

부분  실습

교육청  실시  연수과정

워크샵  참가

연구  발표

동료  장학

기타  활동

0.75
0.5
0.25
0.5

3회  참가  22.5시간

3회  발표  5시간

3회  실시  0.75시간

3회  실시  15시간

부분  학습

부분  학습

부분  실시

부분  활동

합계         8      240시간

69



교육분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다  . 프 랑 스

프랑스의  학교관리자  연수프로그램은  1970년부터  개설되었는데, 모든  학교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연수  프로그램에는

현직  관리자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중등교육기관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모두  참여시킨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  관리자의  기능에  알맞

게  특별한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학교  관리를  맡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취한  조치였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학교  관리자를  위한  연수는  꼭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  관리자의  역할은  행정관료의  역할과

다르며, 그  자질도  훌륭한  교사의  자질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은  25개  지방교육구에  설립되어  있는  연

수원(Equipes Academiques)에서  담당하고  있다. 물론  이들  25개  지방  교육

구의  연수원은  중앙교육행정연수원(Institute  National de  L Administration

Scholaire)의  행정적  지도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  연수원은  독립적으로

활동  계획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다른  연수원의  경험도  상호  교환하고  있다.

각  연수원의  구성  인원은  학교  관리자들이며, 그들은  일상적인  학교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연수  운영의  업무를  보고  있다. 그들은  매일  교육현장에

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현장의  실제를  연수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또  각  연수원에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사람이  운영과  책임을  맡고  있

다. 그의  책임  하에  장학사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모든  중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모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단기  중학교의  교장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왜냐하

면  각  학교들의  특성에  맞게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첫째  부분은  행정

능력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프랑스의  교육  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서  결정되는  중앙  집중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관리자는  중앙  정부의  정책과  시책을  그들의  학교가  어떻게  실

행시키는가를  지도받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간  관리자로서

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은  행정적  기능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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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또  한  부분은  학생교육과  교수-학습,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식과  기능을  함양하

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또  다른  부분은  교육제도의  변화와  개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라  . 독 일

독일의  현직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8개  주(Lander)와  두  개시의

독립적인  책임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교육과학부는  일반

적인  지시와  원리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학교장  연수프로그램은  1970년대  중반부터  각  주에서  각기  상이한  형태로

개발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주별로  교장연수의  목표는  상이하다. 어떤

주에서는  교육과학부에서  내린  정책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집행시키는  역할

을  집중  연수하였으며, 어떤  주에서는  중앙  정부의  관리를  떠나  독자적으로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연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Hessn, Niedrsach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등  4개

주의  학교행정가  연수  교육과정을  보면, 연수과정은  4가지의  다른  형태의  중

등학교(Berufschulen, Gymnasium, Realschulen, Hauptschulen)와  종합학교의

학교관리자들을  위한  것으로, 가능한  한  교육현장의  요구와  문제  해결에  맞

추어서  그  내용을  편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대학에서  실시되는  4주

간의  학교  관리자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주: A코스

학교  조직  및  의사결정: 학교  관리자로서의  역할

학교장의  역할: 책임성과  대표성, 학교  조직, 학교와  법

학교  발전과  관련된  제  문제: 학교의  권리, 학생 ·학부모의  권리

2) 제2주: B코스

학교풍토: 학교내  의사소통, 리더십, 신임교사의  지도, 중견교사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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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업시간표  할당과  수업진행  확인, 결근과  보강, 학교  내에서의  중

견교사의  역할, 교무회의  운영

3) 제3주: C코스

행정과업: 장학, 학교문화  형성

평가  : 교사평가, 지도 ·조언, 법률사항, 학생  평가

4) 제4주: D코스

사무관리: 문서행정의  계획  운영, 업무  분담, 교내  정보전달  체제, 인간

관계, 학교행정과  전산  정보

예산: 예산편성과  집행

연수는  전문가의  짧은  강의를  수강한  후  소그룹으로  나누어  실무  작업

내지는  연수  참가자  사이의  토의식  방법으로  진행된다.

마  . 일 본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8조와  동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교장(학장  및  고

등전문학교의  교장은  제외)의  자격은  교직원면허법에  의한  교유(敎諭)의  1급

보통면허장을  가지고  5년  이상  교육에  관한  직에  근무하였던  자로  한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  특별법  제  13조에는  교장의  채용과  교원

의  채용  및  승임은  선고(選考)에  의하고, 그  선고는  대학  부설의  학교  이외의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문부대신이,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그  교장  및  교원의

임명권자인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이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장  양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행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많다.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한  연구(石堂豊  외  2인, 1982: 138)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교장양성교육의  개선  의견을  물어본  결과, 도도부에서  실

시하는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연구소, 문부성, 4년제

대학, 직능단체, 대학원의  순으로  선호하고, 교육연구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장양성교육의  기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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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1개월  이내의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4개월  이상, 3

개월, 2개월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학교장  양성교육과  개발의  실태를  일목요연한  기준에  의해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마다  교장  양성체제가  다르고, 연수에  대한  개념

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실태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수를  위한  법적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수는

의무이며  동시에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가  당연히  향유해야  할  일종의  권

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들은  교원  연수를  일종의  노

동권의  보장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은  의무보

다는  복지차원의  권리로서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연수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교육행정  단위별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

다는  점이다. 연수를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  등은  국가에서  수립하지만, 그

집행과  실제  운영은  지방과  연수기관이  맡아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연수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내실화되고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할  수  있

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연수의  내용과  방법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시

행 ·평가  연구도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체

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연수의  내용에  교육개혁  사업의  현장  구현이라는

국가적  요구와  학교의  요구,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요구가  적절히

조화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교원연수가  매우  다양한  장소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다. 지방별  독립적인  연수기관, 대학, 교사센터, 민간기구나  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장소와  연수의  방법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대학원  수준의  전문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교장을  양성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학교장이  되기  위해서

는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행정가  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프랑스

73



교육분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의  경우도  학교장은  직전과  현직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드

시  이수해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을  통

해  유능한  교장을  양성 ·임용하려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인  것이다.

여섯째, 학교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선진국에서는  학교장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렇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교육개혁의  추진과  학교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우수

한  학교장의  확보를  위한  양성  및  현직교육이  교원양성과  현직교육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고  그  능력을  계

발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다.

4. 학교행정가의  양성  및  개발  방향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하게  이행하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식경쟁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

해서는  모든  국민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

이다. 이에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교육은  그

몫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절대  절명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질  높은  교육

은  결국  교원들의  전문성  수준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고, 학교행정가로

서의  교장의  역할도  이에  따라  과거의  역할에서  보다  변화된  새로운  교장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장의  역할은, (1) 학교경영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

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 (2)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를  아우르

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관계관리자로서의  역할, (3) 학교경영의  최고책임을

감당하는  학교경영책임자, 곧  전문경영인(CEO)으로서의  역할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늘

날  더욱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전문경영인로서

의  역할이다.

학교장을  전문경영인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장은  앞서  언급했던  학교경영

의  기본적인  역할수행자인  사무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소속  교직원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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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생,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인간관계  관리자의  역할까지도  포함하는

동시에,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경영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는  중심인물이  된다. 따라서  학교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

쟁력의  초석이  되는  인재양성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학교  최고경영

가로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교육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장의  양성과  개발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

음과  같다.

가  . 선 발 과 정

전문경영인으로서  학교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한  선발과정과  관련하여  현행

의  제도와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

이  교감자격  연수성적으로  교장자격  연수대상자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교감자격연수성적

을  기초로  교장자격연수대상자의  순위를  작성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

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과정은  잠재적  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과  다양한  자료

가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선발과정에서부터  다각도의  평가방식을  통

한  우수인재의  선발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경력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선발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장자격  연수대상자  선발기

준에  의하면, 선발대상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

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되어  있다. 이  때  대상자  선발을  위한  평정점은  경

력평정점이  90점으로  전체  평정점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년  가까운  긴  교사  경력이  없는  사람은  교장으로  임용되기가  불가능하다

고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력지향성  서열체계  중시의  선발과정은  많은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특정  교원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장  선출보

직제도  이러한  경력과  서열  중심의  선발제도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75



교육분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따라서  현재의  선발기준인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에  대한  평정점  재조정

과  함께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원을  선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

발방식으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교육현장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첨예한  부분이므로, 교육부, 교직단체, 양성담당기관간의  충분한  대

화와  토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학교행정가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장  양성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교행정가인  교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체계적인  프로그

램도  없는  실정이다. 30일간  180시간  정도의  자격연수과정만으로는  학교경영

을  책임지는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을  함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교경영의  최고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양성제도의  도

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현행의  양성제도에서  탈피하여  새로

운  학교행정가  양성기관과  프로그램의  도입과  관련된  것이므로  법규적, 제도

적  지원과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학교행정가  양성

을  위한  양성기관  설치와  프로그램  개발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검

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 교 육 과 정 의  체 제 와  내 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교장자격연수  교육과정은  영역  설정, 교과

목의  종류와  교과목  수, 이수시간  배당, 연수내용  등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연수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합리화

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장  자격연수의  목표를  교육개선  선도자, 교수-학습  지도자, 학교

경영  전문가라는  3대  목표에서  교육혁신  지도자, 교육과정  지도자, 학교경영

전문가라는  목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장의  과업이  단순히  교육

개선보다는  교육의  모든  측면을  개혁해  나가는  교육혁신에  더욱  부합하고

교수-학습의  지도나  개선보다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장학, 평가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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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  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영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장

자격  연수  교육과정은  교양, 교직, 전공이라는  3대  영역으로  구분 ·조직되어

있다. 이는  교장  자격  요건으로서  포괄적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교장

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때  요구되는  기능적인  영역을  집약시키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연수과정에서부터  학교행정가로서의  전문경영  능

력을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영역을  경영관리(Management Studies), 교수-학

습지도(Instructional  Leadership  Studies),  조직관리  리더십(Organizational

Leadership  Studies), 교장학(Position-Specific  Studies), 현장연구(Research),

실무경험(Field Experience) 등으로  재구성하여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목의  내용을  교장으로서  필요

한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을  혁

신하고  우수한  국가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성공적인  교장을  단시일  내에  양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30일간  180

시간  정도의  단기  연수로는  그러한  교장을  길러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교장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  중

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엄선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학교장으로  취임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당면하리라고  예상되는

교육과  관리  문제를  엄선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 ·기본적인  이론, 지식,

원리, 사례, 모형  등을  정선하여  교육과정으로  편성함으로써, 앞으로  교장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양

하게  응용, 발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교장  직무  수행에  직결되는  내용을  엄선

하고  충분한  이수  시간을  확보하여  이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이  과다한  교과목을  짧

은  시간  내에  이수케  하는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교과목  수를  대폭  축소하

고  과목당  이수  시간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180시간  정도

의  이수  시간을  보다  많은  시간으로  확대하여  교장으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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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  등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를  병행해서  기초부터  심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행의  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문제, 그  중에서도  특

정한  세부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해, 교장  자격

연수  교육과정  운영의  목표, 내용, 평가, 분임토의, 협력  위원제, 교재의  개선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

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편성에서  탐구  및  실습  과정이  보강되

어야  할  것이다. 교장  자격연수는  학교교육과  경영의  최고책임자를  양성하는

고도의  전문가  양성과정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조직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

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적인  수강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학교장

은  고도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폭넓은  시야와  비전, 민주적  지도성과  정

확한  판단력, 올바른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능력, 그리고  자율적인

성취력과  통제력  등을  함양해야  하므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탐구과정  및

실습과정을  최대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 교 육 과 정 의  운 영

현행  교장  자격  연수는  대집단, 획일적  강의중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연수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 그리고  연수기관의  시설  설비와  강사  자원

의  측면, 연수시간의  확보와  연수경비의  측면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조치

라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시간에  독립  교과를  중심으로  강

의하는  현행의  연수교육과정  체제로는  체계화되고  책임  있는  의도적  연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연수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서

는  강의  교과목  중심에서  탈피하여  모듈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경우  각  모듈의  교과목과  교수요목  등은  담당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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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를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하되, 그  책임자는  대학교수  또는  저명  전문강

사로  하여  관련  교과의  교수  요목과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연수  교육과정의  각  교과목  담당  책임자가  교육과정

이  의도하는  교수요목(syllabus)을  작성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지속적  보완, 개

선이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고  연수  과정  전반에  걸쳐  조화와  통일이  유

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수교육의  학급  편성을  가급적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내실  있는  교

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집단으로  편성하여  일제형의  획일적인

강의를  하는  연수방식으로는  아무리  좋은  연수  교육과정과  우수한  강사  자

원을  투입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가능한  한  소집단으로  학급

을  편성하여  강의, 세미나, 토론, 협의, 실습, 작업  등을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연수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장  자격  연수는  학교  교육의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고급  과정의

연수이므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율  연수를  통해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하

는  학습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수원의  도서관과  자료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비하고, 부설학교나  대학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수  기간  내의  이러한  개인

의  자율적  연구는  체계화된  한편의  수료  논문으로  정리, 제출되어  적절한  평

가의  과정을  거쳐  현장  교육  개선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장  자격연수의  개선을  위하여, 연수  교육과정의  지속적  보완  개선,

소집단  중심의  연수반  편성, 다양한  연수  방법의  개발  적용, 연수자  개인별

자율  연구의  계획적  지도  등에  필요한  교육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수  교육과정  개발비를  매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각  과목  책임자가

부단히  담당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발된  연수  교육과정은  그  적합성과  타당성, 효율성, 대

외적  경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의  관계  전문가와  연수  수요자  등으

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검토와  합의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현행  연수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심의  기구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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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표시된  각  교과목  중에서  연수자의  전

공이나  관심, 연구  분야에  따라  일부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체

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초  과정은  연수자  전원이  함께

이수하면서  공동  노력에  의한  학습을  도모하고, 각자의  전공과  개성, 특기

등을  살려서  신장시킬  수  있는  일부  분야는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개발하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연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기관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

생들은  장차  다양한  직업세계에서  활동하면서  각  분야의  훌륭한  인재로  육

성되게  된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에서  그들의  잠재적  역량을  계발하고  그들

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사회의  비전과  꿈을  갖게  하는  것은  학교경영의  중요

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경영자가  다양한  흥미와  관

심을  가지고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견하고  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경륜과

식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의  현장이나  선진국의  교육현장  등을  방

문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소  결

지금까지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전문적  학교행

정가  양성을  위하여  크게  선발과정, 교육과정  내용구성, 교육과정  운영, 그리

고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행정가  선발과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격연수성적, 경력중심의

평정점수에  의한  선발과정에서  벗어난  교육행정가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

을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선발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실행해  온  교장  선발과정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오늘날  교육계  내부에서

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과  요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

거를  통한  선출보직제는  그  선출자격과  관련한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기준과

잣대가  결여된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한계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교직은

전문직이므로  일반직에  비하여  자율권이  자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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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원의  자격기준을  설정 ·유지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하도록  하며,

근무평정 ·학교평가  등의  평가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법정자격제도를  채택하

고  있는  이유는  피교육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가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하

며, 교원자신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11) 그런데  교장자격제도를  폐

지하고  선출보직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무나  교장을  할  수  있고, 아무나  교

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자격미달  교장이

속출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학교행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민주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원들  사이에  갈등과  반

목, 대립을  조장하고  교육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

립성  및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12) 따라서  전문적  학교행정을

통한  교육의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학교행정가  선발방식을  위한  다각도

의  평가방식을  새롭게  개발하여, 이러한  방식에  의한  선발방법을  심도있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현행  일부  특수목적고에서  실시하고  있

는  전문경영인의  학교장  초빙제도도  그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

입가능성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학교행정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첫째,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교원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교장  자격  연수  및  직무  연수는  학

교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연수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교장  자격  연수, 직무  연수  등  연수원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

여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적인  관

점에서  질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론과  실제가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이  요

구된다. 일반적으로  연수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내용이  이론  중심이어서

실무에  임했을  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패

11)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학지사, 2002), 280.
12) 이상진,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풍토의  탈권위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학, 2003 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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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화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연수함으로써  한  가지  과제라도  현장에서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행정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연수는  제도적

인  관점에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연수  체제로  정비되어야  한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국가  수준의  전문적인  학교행정가

양성요구에  합당한  기반  시설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연수  교육과정과  연수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연수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연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계통성, 효율성, 상호  협조성을

고려한  양성기구와  조직을  개편하고  연수  전문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수  운영의  독자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  부설  연수

원은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대학의  교수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학  교수  중심의  강사

투입으로  각계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 교육현장의  실무자를  폭넓게  강사로

활용하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연수  교육과정  운영에  있

어서도  연수원의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리고  종합교육연수원은  대학  부설  연수원이지만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

는  국가  수준의  연수원이므로, 그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야  할  것이며, 또한  강사  자원의  활용, 교육과정  개발, 인력  충원  및  예산  집

행  등  연수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수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  자료의  축적을  위한  예산

의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참여  및  자율  연수  체제  수립이  요구된다.

교직은  전문직에  속하며,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직  생활의  전  생애에  걸친  현직  교육이  필요함

은  너무나도  자명한  논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원  연수의  교육과정, 연수

방법  등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연수  형태로서  교원들의  욕구에  부응하

지  못한  면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수를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교장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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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참여할  수  있는  연수  체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넷째, 구조적인  관점에서  학교행정가  양성을  위한  현행의  교장  자격연수와

는  달리  석 ·박사학위과정과  같은  수준에서  체계적인  학교행정가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교육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문경영인  양성이란

관점에  입각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에서  미래사회의  전문경영인

(CEO)으로서의  교장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

양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  지식기반사

회에서  국가경쟁력인  인적자원  형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교육

을  이끌어갈  전문적인  학교행정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겸비할  수  있는  새

로운  양성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법규적, 제도

적인  지원과  정비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논의와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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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전문직의  확보와  개발

1. 서  설

우리나라에서  교육행정을  전문화하려는  움직임은  일찍이  미국으로부터  영

향을  받아  1950년대에  시작되어  1970년대  말에  와서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1952년  이후  약  10년간  미국교육사절단의  활동에  의하여  교육행정가들이  민

주적  그룹  프로세스를  훈련받고, 교육행정을  공부하고  연구하였다.13) 특히

1960년대에  와서는  교육행정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행정관  연수원과

교육대학원  등의  설립으로  교육행정  연구에  많은  자극과  발전이  있었다. 이

러한  움직임은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시작이었으나  1970년대  와서  대한

교육연합회의  정책연구와  한국교육학회  및  그  산하의  교육행정학연구회의

학술논문14) 등에서  이의  필요성이  더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은  1980년대에도  이어졌으나  이때에  와서는  특히  장학  내지는  장학행정에

관심이  모아져서  장학행정의  문제를  다룬  장학행정의  역기능적  현상에  관

한  연구"15)를  위시해서  장학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6) 라든지  초 ·중

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  및  장학요원의  전문화 17)에  관한  연구

들이  있었다. 1990년대에  와서도  교육전문직에  관한  연구의  관심은  계속되어

당시  문교부의  정책연구  과제로  교육전문직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18)를  위시하여  장학기능  개선  방안  탐색 19)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13)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사(서울: 한국교육학회, 1973).
14) 임규진,  교육행정의  전문화,  교육행정학연구회  소식, 제8권  (1977. 12), pp . 70∼71;한경

수,  교육행정전문화의  과제,  한국교육학회  소식. 제15권  제3호  (1979. 8), pp . 23∼25;
신철순,  교육행정요원의  전문화,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의  강화  (교육행정학  연

구회  제8회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집, 1979. 12), pp . 35∼47; 강영삼,  미래교육행정가의

양성방향,  교육행정연구회  소식. 제10권  (1979. 12), pp . 89∼90.
15) 강영삼,  장학행정의  역기능적  현상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제2집  (1982).
16) 윤정일외  3인, 장학행정제도  개선연구(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82-22, 1982)
17) 강영삼,  교육행정  및  장학요원의  전문화, (초 ·중등교육의  개선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

개발원, 1983. 10. 27).
18) 신중식 · 강영삼 · 노종희 · 주삼환,  교육전문직  임용제도  개선  방안  연구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 199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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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20) 등이  연구되었다.

교육전문직에  대한  개념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간단히  장학사(관)와  교육연

구사(관)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에서  교육전문직  의  개념을  규정하

고자  노력하여왔다.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서에서는  교직의

전문성(speciality)과  전문직성(professionality)을  갖추고, 중앙  및  지방  교육행

정  조직  등에서  교육정책, 교과  및  교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장학  및  교육

연구, 편수분야의  직 21)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김재복  등은  교육부의  한

정책연구에서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고도의  지성을  토대로  한  학문

적, 기술적  수월성을  겸비한  자가  교육체제의  유지와  미래를  위한  발전  그리

고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 22)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여기서는  법규상  교육전문직으로  규정된  장학사(관)와  교육연구사(관)들이  수

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바탕을  두고  교육전문직  개념을  교육의  궁극적인  목

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조직에서  교육

행정, 수업장학, 교육연구, 교육과정  및  편수, 학교경영  등과  관련된  제  교육

영역에서  전문적  지도, 조언, 협의하는  전문직  이라고  규정한다. 교직이  고전

적  전문직이듯  장학행정을  맡은  교육전문직도  고전적  전문직이고, 고전적  전

문직이  되어야  한다. 교육전문직이  맡아  수행하는  장학행정은  교육행정의  일

부이기  때문에  장학행정  전문화의  노력은  교육행정  전문화로  이어진다. 장학

행정의  전문화는  장학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의  전문직화에서부터  이루

어지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의  전문직화는  곧  장학행정  전문화의  첩경이  된다.

그러나  1980년대에  번번히  지적되었던  교육전문직의  문제23)들  중에는  최

근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오랫동안

교육전문직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마침  2000년대에  들어서  국가가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특히  교육분야에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

19) 유현숙  외  2인, 장학기능  개선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5-10)
20) 정찬영  외  2인,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96-18)
21)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교과장학의  이론과  실제(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96), p . 5.
22) 김재복  외,  교육전문직  자질  향상  방안  및  편수기능  전문화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

구과제, 2001), p . 9.
23) 강영삼,  장학행정의  역기능적  현상,  pp .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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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행정을  위한  인력의  양성, 개발, 활용  체제를  점

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다행한  일이다.

여기서는  먼저  교육행정  인력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전문직의

현황을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업무  면에서  정리하고, 현  교육전문직의  자질

및  자격과  교육전문직  인력관리  현황에  관하여  개관하고, 그리고  교육전문직

체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한  다음  교육전문직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업무

교육전문직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현재  장학사(관)과  교육연구사(관)가  교육부와  그  산하  그리고  교육청에서  수

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앙의  교육행정조직인  교육부의  장학업무와  지방의  교육행정조직인  시 ·도

교육청의  장학업무를  중심으로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 중 앙  교 육 행 정 조 직 에 서 의  역 할 과  업 무

중앙의  교육행정조직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연구관, 교육연

구사들은  교육부  중심의  문교장학의  장학담당자들로서  조직  기능상으로는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에  근거하여  조직의  장에게  바른  전문적

조언을  하는  참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전

문직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학교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 학교교육제도의  연

구,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교육과정  개발  및  교

과용  도서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의  교육행정  조직인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학교정책실에  대부분의  교육

전문직이  모여있다. 학교정책실에는  실장  아래  교원정책  심의관과, 학교정책

과, 교육과정정책과, 평가관리과,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원복지담당

과들이  있다. 이들  부서의  보임는  실장, 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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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으로  그리고  심의관과  평가관리관은  장학관이나  교육전문직이  아닌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중에서  보임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정책실을  중앙의

대표적인  장학조직이라고  볼수  있다. 교원정책과장, 교원양성연수과장, 교원

복지담당관은  교육전문직이  아닌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임하도록  되

어  있다.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이  보임될  수  있는  부서의  장학업무만을  정리

하면<표  Ⅴ-1>과  같다.

<표  Ⅴ-1> 중앙  장학조직의  주요  업무

장학담당자               장학업무

학교

정책과장

초 ·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초 ·중등학교  교육제도의  연구 ·발전

특수목적  고등학교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초 ·중등학교  교과지도 ·생활지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초 ·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학생체력  검사  등  학생체육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정책과장

유아교육과정  및  초 ·등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렴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심의회  및  교과용도서  심의회  구성운영

교과용  도서의  편수 ·수정 ·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의  집필지침  및  검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용  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  검토

평가

관리과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학업성취도평가  기본계획  수립

학교평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교육과정  평가  기본계획  수립

교과용  도서  발행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교과용도서  편찬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1종  교과용  도서의  편찬계획  수립

2종  교과용  도서의  검 ·인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지원

교과용  도서  발행, 공급, 및  학습참고도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

지도지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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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 방  교 육 행 정 조 직 에 서 의  역 할 과  업 무

지방의  교육행정조직인  시 ·도  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조직의  기능  면에서  계선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행정가의  역할이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전문직은  주로  교육정책국을  중심으

로  국장 ·과장 ·담당관의  지위에서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청의  교육전

문직은  지방교육행정조직  내에서  학무장학  담당자로서  학사행정, 교직, 생활

지도, 교육과정, 과학  및  실업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 특수행정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행정가  역할을  하고  있다. 부서  책임자의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위  교육전문직은  행정  직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의  장학업무는  다음<표  Ⅴ-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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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지방  장학조직의  장학  업무

장학
담당자 장  학  업  무

초등

교육과장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장학지도 ·학예행사  및  생활지도

연구 ·실험 ·시범학교  운영지도

학교평가업무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중등

교육과장

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  운영지도

연구 ·실험 ·시범학교  운영지도

학생의  학예행사  및  생활지도

중등학교  학교평가  업무

교구  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

정보화

과장

초 ·중등학교의  과학교육과정  운영지도

과학교육  장학지도  및  연구 ·실험 ·시범학교  운영지도

과학교육에  관한  기획  및  지원

과학시설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확충지도

공업 ·실업계학교의  장학  및  학사  운영지도

공업 ·실업계  학교  산학협동  및  현장  실습과  취업 ·진로  지도

학교정보화  및  행정정보화  계획  및  추진

직업교육  및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체육과장

평생교육기획 ·제도(학원포함)관리  개선  및  운영지도

육영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 ·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 ·감독

학점은행제의  운영

체육교육에  관한  학사 ·장학지도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 ·육성  및  교류

학교보건 ·환경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학생  신체검사의  관리

교원

정책과장

교원의  인사 ·정훈 ·상훈 ·교육 ·복무 ·후생복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교육전문직원의  인사

사림학교  교육의  인사  자료  관리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교육연수원  운영지도

교원단체  등과의  교섭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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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전문직이  일선학교와  연계하여  장학업무를  수행하는  장학요원의

역할이다. 교육청이  교육지표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일선학교가  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종합장학, 요청장학, 담임장학, 사이버장학, 지구별  자율장학,

수업장학(교내장학)을  통하여  장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의  실천사항

을  전달하고, 확인하고, 돕고, 협의하는  장학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장학업무가  일선학교에서는  감독  내지  평가하는  일로  비추어져

교육전문직은  감독자  내지  평가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

고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계획한  장학직의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무려  중과제  66가지, 소과제  179가지나  된다.

(1)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중과제  29건, 소과제  84건)

가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7가지  중과제, 17가

지  소과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질 ·적성  계발  교육  전계(6가지  중과제,

20가지  소과제)

지속적인  수업 ·평가방법  혁신(8가지  중과제, 26가지  소과제)

자식정보화  능력  함양(4가지  중과제, 13가지  소과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4가지  중과제, 8가지  소제)

(2)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  (중과제  24건, 소과제  63건)

학교경영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5가지  중과제, 13가지  소과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향상  (6가지  중과제, 19가지  소과제)

교육여건  개선  지원  강화(5가지  중과제, 10가지  소과제)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5가지  중과제, 15가지  소과제)

세계문화  이해를  위한  국제교류  교류확대(3가지  중과제, 6가지  소

과제)

(3) 역점사업  (중과제  13건, 소과제  32건)

영어교육활성화(3가지  중과제, 9가지  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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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내실화(4가지  중과제, 9가지  소과제)

통합형  취학전  교육기반  조성(3가지  중과제, 6가지  소과제)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  강화(3가지  중과제, 8가지  소과제)

셋째, 학무장학을  수행하는  교육전문직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구성원들  상

호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교육전문직은

주어진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내의  인간적  요소와의  원만한  관

계도  유지해야  한다. 예컨대, 교육전문직은  소속  기관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

이나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

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이들과  또는  이들  간에  민주적  인간관계를  유

지케  함으로서  조직을  결속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조

정자의  역할이다. 이러한  면에서  교육전문직은  학무장학의  주  업무인  (1) 교

육청의  교육목적  및  목표설정, (2) 교육과정  개발, (3) 수업기술  개발, (4) 교

원의  전문성  신장, (5) 평가, (6) 현장연구  등에  못지않게  (1) 다양한  구성원

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 (2) 교육조직  내외의  모든  인적  요소에  대한

동기유발, (3) 민주적  인간관계  유지등과  같은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은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

루어지고, 동기유발은  구성원들이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  신나게  일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그리고  민주적  인간관계란  단순한  너와  나와

의  관계, 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관계, 나를  돌봐  주는, 나와  가까운  관계

등이  아니라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선의(goodwill)로  대

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서로  인정해  줌으로서  형성되는  관계이다. 이

러한  인간관계  요소들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민주적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전문직의  자질과  자격

교육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  개념으로  교육지도자로  간주될

수도  있고  교육전문가로  간주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더  강하게  강조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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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에  따라  그  자질과  자격도  달라질  것이다. 만약  교육지도자로서의  장학직

의  자질과  자격을  논하려면  지도성  이론에서  그  특성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

고, 교육전문가로서의  장학요원의  자질과  자격을  강조하게  된다면  법규로  명

시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정표상의  평정요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논의한다.

가  . 교 육 전 문 직 의  자 질

교육전문직인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의  자질은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장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정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근무성적평정표에서는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자질과  태도를  근무실적과

함께  평정자가  평정토록  되어  있다. 이  평정표에  근거한  교육전문직의  자질

및  태도는  ⑴  교육관  및  교직관; 국민교육철학, 겨레의  스승으로서의  자각과

긍지, ⑵  교육자로서의  품격; 교육애의  발향, 일상언행  및  성격, 판단력(장학

사), 자기수양  및  품위유지, 과단력(교육연구사), ⑶  책임감; 지시 ·명령  수행,

지도, 확인(장학사), 준법성, ⑷  봉사성; 협동심(교육연구사), 일선애로  해결노

력(장학사), 대인관계(장학사), 신망도(교육연구사), ⑸  창의성; 창안제출, 개선

의  적극성, ⑹  협조성; 상하인화, 협조성, 개선의  적극성  등이다. 이들  각  평

정요소에  근거한  교육전문직의  자질은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간에  극히  일부

분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

법규상으로  보면  교육전문직의  자질과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교사를  평

가하는  기준과는  달리  ⑴  판단력  및  과단력, ⑵  지도  및  확인, ⑶  일선애로

해결노력, ⑷  타인관계, ⑸  상하인화  및  협조관계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교

육전문직과  교감을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교육전문직에게는  자기

수양, 과단성, 협동심, 문제해결, 타인관계  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교육전문직의  자질은  이처럼  태도  면에서  찾아  볼  수도  있지만  근무능력

면에서  찾는  것이  더  실용적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전문직이  교육지도, 교원

지도, 사무지도, 교육연구와  같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자질

이  필요하다. 교육전문직의  근무능력면의  자질도  다음과  같은  근무성적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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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평정요소  및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 교 육지 도

국가시책

학교  및  교육과정  관리지도

교육조건  조성

⊙ 교 원지 도    교원파악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장학사만  해당)

⊙ 사 무관 리    계획처리의  합리성, 정확성, 신속성

⊙ 교 육연 구    윤리  및  방법의  연구(장학사만  해당)
교육전반에  걸친  연구실적  (교육전문직만  해당)

⊙ 연 구지 도    지도의  계획  방법, 성과(교육전문직만  해당)

교육전문직의  근무능력과  관련된  특징적  자질을  위와  같은  근무성적  평정

표에  나타난  평정요소나  기준정도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원직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하려고  할  때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어야  선발하기  때문

에  앞에서  나열된  기준들은  교육전문직의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교육전문직은  교직과  같은  고전적  전문직이기  때문에  고전적  전문직이

지닌  특성을  교육전문직의  자질로서  지녀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전적

전문직의  특성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은  (1) 교육과  교육행정  및  장학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하고, (2) 이를  위해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3) 이  직의  질적인  통제를  위하여  자율적인  조직에  의

하여  자격증이  주어져야  하고, (4) 이  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책

임을  다하는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또  (5) 자율권

이  존중되어야  하며, (6) 봉사정신이  투철하여야  한다.

나  . 교 육 전 문 직 의  자 격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연구사의  자격기준은  교육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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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제3장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먼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

은  다음과  같다.

⑴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⑵  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

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⑶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

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⑷  2년  이상의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

⑸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⑹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  현재의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의  법규상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

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⑵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

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주요국의  교육전문직

가  . 미 국

미국에서의  장학  행정은  수업장학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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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조직도  지방학교구를  중심으로  부교육감(assistant superintendent)의

체제  하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도시  교육구의

중앙  부서에  위치한  장학직으로는  부교육감(assistantsuperintendent), 담당관

(director), 장학사(supervisor) 등이  있다.

이들  장학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부교육감: 주로  수업  관계의  학교  업무, 수업  자료  혹은  교사 ·학생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타  부수적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

· 담당관: 주로  교육감실에  소속되어  근본적으로는  수업장학을  맡는  전문

가

· 장학사: 부교육감이나  담당관  아래에서  수업장학을  전담하는  전문가

학교구를  중심으로  한  장학  담당자의  일반적  업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기획: 개인적으로나  집단으로서  한  분야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협력

· 관리: 의사결정, 업무조정, 필요한  지시  하달

· 장학: 협의회와  자문을  통한  수업의  질  개선

· 교육과정개발: 목표  수립에  직접  참여, 교수  지침서  준비, 교수  보조자

및  경험자  선발

· 교수시범: 교수  방법의  시범  및  알선  보조  자료  이용

· 연구: 체계적인  조사, 실험, 연구  수행

장학  담당자의  선발에  있어  대부분의  학교구(School districts)에서는  다음

과  같은  기준이  통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구에서는  장학직에  석사  이상

의  학위를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장학론  영역  과목의

이수를  요구한다. 또한,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고  경험과  일정기간의  교사

경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장학직으로  승진하려  할  경우  대규모  학교구에  재

직  중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구에서는  자격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외부  사람을  물색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장학직에  결원이

생길  때는  학교구에서는  공개모집(position  anouncement)을  통해  응모하게

한다.

장학사의  자격  요건으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점은  교육과  경험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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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이다.

장학  담당자들의  양성은  몇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경험을  통한  훈련이다. 의사소통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경험으로서는

구두  및  서면보고, 지역사회에서의  연설, 공보자료작성, 장학  홍보작성  등을

통해  숙달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구의  프로그램들을  잘  알고  있는  장학사로

부터  교육  과정  활동에  관하여  익힌다. 또  수업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전문가

와  비전문가의  역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고,

개인차에  따라  생기는  문제를  학습  과정과  평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하

는지  알게  된다. 또  하나는  장학직  양성프로그램에  있어  자질에  기초한  접

근방식(Competency- based  approach) 을  취하기도  한다. 또  다른  양성  프로

그램은  인턴  제도로서는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

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턴  제도는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는  과정이다. 예컨대,

장학사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자원인사로  봉사하기도  하며, 또  장학사를

도와주기도  한다. 다음  단계로는  리더쉽을  발휘하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장학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관련  이론을  실제에  응용할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학교의  지도자, 주  교육감의  인사, 학부모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

진다. 그  다음  단계로는  대학에  등록하면서  전임장학사로  고용된다. 그리고

현장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나  . 일 본

중앙  장학  행정  담당자로서  시학관(視學官)과  교과조사관이  있다. 시학관은

초등 ·중등교육국에  관하여  연락 ·지도를  하며  교과조사관은  초등 ·중등  교

육과정  규율에  관한  조사와  교육  과정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한다. 교과조사

관은  유치원의  교육  과정을  제외한  초등 ·중등교육국  각  과에  모두  배치되

어  있다.

초등 ·중등교육국에  배치된  시학관, 교과조사관의  담당  업무의  내용을  보

면  각  과의  공통적인  것으로  학교관리, 교육  과정  편제  규준  설정  실시, 생

활  지도, 현직  교육, 학습  지도, 연구  학교에  대한  지도 ·조언, 교육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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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 교과용  도서의  개정, 교육  자료  작성, 각종  심의회  운영  등을  포함한

다. 이  중에서  교육  전반의  지도면은  시학관이, 교과내용면은  교과조사관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시학관과  교과조사관은  교과별, 영역별로  배치되어  있

다.

지방  교육  행정  기관의  장학  담당자는  지도주사인데, 이들은  대학  이외의

학교  교육  과정, 학습  지도  기타  학교  교육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지도하는

전문가다. 따라서  지도주사는  문부성의  시학관과  같은  개념으로  교원이  교육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입장에서  지도 ·조언  또는  감독

을  하는  교육  행정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주사의  업무는  교육위원회,

교육청, 출장소, 사무소, 연구소  등  근무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

체로  다음과  같다.

· 교육행정에  관한  직무: 기획 ·계획  입안, 시책 ·방침의  지시, 각종  위원

회의  운영, 행정에의  협력 ·보완, 교육  정보의  제공, 기타  행정  서비스

제공

· 학교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의  관리, 학교  방문, 교과  영역

등의  지도 ·조언, 각종  행사, 교육  관계  기관에  대한  지도 ·조언, 교육

자료  작성

· 연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각종  교육에  관한  연구

또한  지도는  학교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학교  방문에는  일

반방문과  지도방문이  있다. 일반  방문은  도내   유 ·소 ·중 ·고교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도방문은  일반  방문

과  같이  학교의  요청을  받아  도교육위원회의  지도주사를  파견하여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수시로  학교를  방문하여  당면  과제에  관하여  지도 ·

조언을  실시하고  있다.

구 ·시교육위원회도  도교육위원회와는  별도로  계획적, 또는  수시로  관할

구역  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지도 ·조언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방문은  교과

내용에  대한  지도  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과  대화 ·상담  등을  통하여  실태

파악에  노력하면서  지도 ·조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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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주사의  지도형태로는  학교방문에  의한  지도 ·조언, 연구 ·연수회에서

의  지도 ·조언, 행정의지의  전달, 학교  의견의  청취  등이며, 지도  장소는  학

교, 교육  위원회  주최의  연수회, 자료  설명회, 교사  자체  연수회  등이  있다.

시학관, 교과조사관은  법률상  자격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일반

행정관이  임용되는  경우와  대학  교원이  임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타직

으로  전직하는  예는  드물며  대개  시학관에서  정년퇴직을  한다. 지도주사의

자격  기준을  보면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가지고  교육과정, 학습지도, 기타  학

교  교육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한  교양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

도주사는  대학  이외의  공립학교  교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지도주사는  신분상으로는  당해공립학교의  교원직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지

도주사의  직무에  종사하며  교육장의  추천으로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지도주사의  임용을  위한  선발은  동경도의  경우  필기와  면접으로  하고  있

다.

다  . 독 일

장학  행정  조직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장학  활동은  중앙단위  보다는

지역단위의  교육  행정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방정부에는

교육부나  장학  행정  요원이  없고, 주정부, 현, 군  수준에만  장학  요원이  있으

며, 실질적인  장학  지도는  현과  군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  정부에

있는  장학  요원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고, 현  및  군  단위  장

학  요원들을  위해  기본적인  지침  개발 ·제공, 장학에  대한  정책  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장학담당자의  업무는  교육행정  기관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현과  군  단위

에  근무하는  장학  담당자들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수업  관찰을  하며  지

도 ·조언을  수행하고  있다. 지도 ·조언은  대개  협의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참

여 ·토의의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장학  요원이  교사의  근무평가  및  교원  적격심사를  수행한다. 이  경

우  장학  요원은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의  수업  진행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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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때  평정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수업진행, 학급경영에  대한  전반

적인  영역을  주관적으로  평정한다. 참고로  Köln 지역에서의  장학사가  교사를

평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교사의  인적  사항과  평가  사유

및  원칙을  기록한다. 그리고  평가  요점으로서  전문적  지식의  정도, 교사로서

의  업적, 인간관계  등을  평정한다. 그리고  장학사는  이러한  장학  및  근무  평

정을  통해  임시  교사를  정식  교사(lifelong teacher, beamter)가  될  수  있는가

의  적부  판정을  한다. 즉  임시  교사의  수업  기술, 대인관계, 기타  능력을  보

고  이를  기록, 보고하여  정식으로  종신  교사가  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장학  지도의  절차  방법  등은  장학  지도  전문가인  장학사에게  전적으로  맡

겨져  있고  교원에  대한  평정  결과는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획일적인  지도  지침, 계획, 연중지도  회수  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장학요원들은  학교  경영 ·관리  측면  보다는  교사의  수업  지도  기술  및  전

문성  향상을  도와주고  지도 ·조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수업장학  또

는  임상장학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장학  요원들은  학교현장의  교육  경험

이  풍부한  자들이며, 장학  지도에  관한  전문적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전문가

들이다. 그런데  대체로  장학요원들은  전문적인  양성과정을  거쳐  임용되지는

않는다. 장학요원의  임용과정은  대개  주정부의  교육부에서  4~5명의  장학요원

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구두  시험을  거쳐  발탁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는  않는다.

그리고, 장학  요원이  교장으로  전직코자  할  경우에는  주의  의회에  신청하

여  자격  심사를  받은  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임명장을  수여  받는다. 교장의

경우도  별도의  자격증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듯  장학  요원이든  교장이든  자

격증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직급에  대한  임명장만  수여받게  된다.

또한  장학  요원이  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거치지  않는다. 이것은  교장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교사에  대한  경제적  처우,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근무조건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처럼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학교

행정가가  되는  통로가  아닌  전문적인  지도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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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장학  지도  대상은  행정  수준별로  각기  다르다. 주정부에서는  고등교육  기

관을, 시 ·군  교육청  또는  일반  행정  당국에서는  실업학교, 통합학교, 기타

중등학교에  대한  장학  지도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상에서  미국, 일본, 독일의  교육전문직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기술하

였는데  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학지도중심의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학지도는  수업개

선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와  밀착된  장학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간섭이나  통제보다는  전문적인  지도 ·조언  위주의

임상  장학  지도를  수행하고  있고  현장  학교를  방문하는  회수가  빈번하다.

둘째, 교육행정에서  일반학교행정과  장학행정이  분리되어  장학행정의  전문

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장학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장학직  내에서

도  전문성의  내용에  따라  자문관, 조정관, 평가관  등의  담당자로  구분되어

있다.

셋째, 장학직의  임용체계가  미국 ·일본  등에서는  교원직과  구분되어  있으

며, 상호전직의  절차를  엄하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전직시험

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장학직의  양성, 선발을  위해  자격제도와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자격요건으로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에서  장학행정

에  대한  과목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장학사(관)의  연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여  현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5. 교육전문직의  인력관리  현황  및  문제점

교육전문직의  임용, 승진  및  전직, 직무배치, 연수, 여성비율을  중심으로

인력  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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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교 육 전 문 직 의  임 용

최근  2001년  12월에  개정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24) 교육전

문직의  선발은  시 ·도  마다  약간씩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년  다음  년도의  교육전문직  결원  보충을  위한  임용후보자  선발계획을  통

해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충원한다.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교육기관 ·교육행

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장학사 ·교

육연구사의  임용을  위한  전형기준 ·전형방법  및  전형  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직속기관  근무예정자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전형실시

에  관한  사항을  시험관리능력이  있는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  위임 ·위탁

할  수  있다.

예컨대,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공채  요강

에  다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전문직  선발은  신규공채자  와  교육전문직경력자  를  구분

하여  선발한다.

(2) 응시희망자  추천은  국립대  부설학교  및  국립  직속학교(직속기관

포함) 교원의  경우는  총장  및  학교장(직속기관장)이  선발분야  중

에서  추천하되, 학교(기관)당  선발  분야별  1명  이내를  추천하도

록  하고  있다. 공 ·사립(사립대  부설학교  포함) 유 ·초 ·중등교

원  및  시 ·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경력자의  경우는  각  시 ·도교육

감이  선발분야  세부영역  당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  추천을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다(단, 서

울특별시  교육감은  3배수  이내  추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 신규공채자의  응시자격은  교육경력  6년  이상(정규교원으로  실근

24)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임용제도  중  2001. 12. 1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23호에  의해  개정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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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간임)이고  2001. 7. 21 현재  연령이  만  36세  이하인  자( 64.

7. 22이후  출생자)이고, 교육전문직경력자는  교육경력  10년  이상

(정규교원으로  실근무기간임)이고  2001. 7. 21현재  연령이  만50세

이하인  자( 50. 7. 22이후  출생자)중  관련분야  교육전문직  2년  이

상  유경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4) 전형방법은  1차  전형에서  경력과  전공을  확인하는  서류  전형, 2

차  전형으로  전공과  교육학  및  논술로  구성된  필답고사를  치르

고, 3차  전형은  워드  프로세서  사용  능력과  면접으로  구성된  시

험을  치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전문직  경력자는  2차  필답

고사와  3차  실기고사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면접점수는  전체성

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5) 교육전문직의  전직을  제한하고  있는데  신규공채자는  임용  후  7

년간, 교육전문직  경력자는  3년간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전직할

수  없다.

(6) 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과목  전공자  및  경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부

서의  결원  발생(또는  직속기관장  요구과목)시에는  임용후보자명

부  순위와  관계없이  당해  전공자  및  경력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장, 교육장, 사업소장  및  본청  과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당  1∼3

명의  범위에서  추천하고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피추천자의  자질은  서울특별시  관내  교감, 교사로서  교육관이  투철

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3) 피추천자의  자격은  교감은  임용예정일  현재  만  55세까지, 교사는  만

5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경력은  교사는  15년  이상으로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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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경력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  하고  있다.

(4) 선발방법은  1차  전형으로  서류전형과  교직과  교양을  내용으로  한

필답고사와  2차  전형으로  면접, 교과전문성  및  학교현장조사를  하

게된다. 두  차례의  전형을  거친  후  40%  미만의  과락과  평균  60%

미만의  평락을  적용한다.

교육전문직의  임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

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2)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

는  본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시 ·도  교육연수기

관의  장, 시 ·도  교육연구기관의  장, 시 ·도  교원  연수기관의  장

은  당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이외의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당해  교육감의  추

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4) 그러나  규정에  정해진  임용권  위임에  따라  대통령의  임용권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임용권은  교육

감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5)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의  전보권은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행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감

이  행한다.

나  . 교 육 전 문 직 의  승 진  및  전 직

교육전문직의  승진  및  전직  임용도  교육공무원  제  규정과  훈령에  따른

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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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전문직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

진흥원, 시 ·도별로  작성권자인  장관, 원장, 교육감이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

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근

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평정  시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

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또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과목별, 기관별로  승진

후보자명부를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둘째, 교육전문직의  전직에  있어  먼저, 교원을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장 ·교(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

지자로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교원을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전직할  때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경력  6년  이상이고  만  36세  이하인  자

중에서  전형을  거쳐  임명한다, 다만, 교(원)장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시키고

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육전문직  이전의  직

위에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 ·교육행

정 ·교육연구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으며, 교

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 ·교육행정 ·교육연구경력이  17년  이상

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

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

나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연간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

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등은  지체없이  전직시켜야  한다. 다만, 인사관

리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25) 상게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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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교 육 전 문 직 의  직 무 배 치

교육전문직원의  배치도  규정에  따라26) 정해진  정원에  의하여  배치되며, 이

정원은  국가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여  조정된다. 교육전문직원의  배치

는  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 국제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대한

민국  학술원  사무국, 시 ·도교육청, 국립대학교,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  배치된다.  교육전문직의  양적  현황은<표  Ⅴ-3>과  같다.

2001년  현재  현원  기준으로  볼  때  교육부  80명, 시 ·도교육청  961명, 지역

교육청  1,744명이  재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각  산하기관에  재직하고  있

었다. 이는  현원이  정원의  거의  100%이다. 직급별로  보면  장학관 ·교육연구

관이  총수의  21.1%인  743명으로  나타났고, 장학사 ·교육연구사가  78.9%를  차

지하고  있다. 즉, 장학관 ·교육연구관이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1/ 3 정도이다.

<표  Ⅴ-3 > 교육전문직의  양적  현황
(  ): %

구  분     정 ·현원   합  계
교육인적
자원부

시 ·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기  타

 *

전  체

정원   3,533명    80    962    1,761    730

현원
3,523명
(99.7)

80
(100.0)

961
(99.9)

1,744
(99.0)

738
(101.1)

장학관 ·교육연구관

정원    740    36    271    252    181

현원 743
(100.4)

36
(100.0)

270
(99.6)

249
(98.8)

188
(103.9)

장학사 ·교육연구사

정원    2,793    44    691    1,509    549

현원 2,780
(99.5)

44
(100.0)

691
(100.0)

1,495
(99.1)

550
(100.2)

* 기타는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시 ·도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제외한

소속기관임.
<출처> 김광현,  교육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 38.

26)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17369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917호)에  따라  정해진  정

원에  의하여  배치된다.

106



                 Ⅴ. 교육전문직의  확보와  개발

교육전문직의  배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정책실에  주로  많이  배치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국에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지

만, 여타  부서에서는  소수만  배치되어  있다.

교육전문직의  배치  추이는<표  Ⅴ-4>와  같다.

<표  Ⅴ-4>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교육전문직  정원의  년도별  변화추이

구분       1990     1994     1996    1998    2001
전체  정원      534    506    486    507     452     447

전문직  정원      133    122    110    109     99     80

전문직  비율(%)     24.9    24.1   22.6    21.5    21.9    17.9

<출처> 김광현,  전게문,  p . 39.

<표  Ⅴ-4>에서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반직  대비  교육전문직의  비율

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아마도  1994년의  초 ·중등  장학실  폐지, 1996

년  편수국  축소  개편  및  장학관  직급  하향  조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배치되어  있는  교육전문직의  현황은<표  Ⅴ-5>와  같다.

<표  Ⅴ-5>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전문직  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공보  감사
국제교육

정보화
학교정책  기획관리

인적자원

정책

평생직

업교육

대학

지원

교육자

치지원

교육

전문직
6   2    5     55    1    3    3    1    6

<출처> 김광현,  전게문,  p . 40.

<표  Ⅴ-5>에서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전문직이  학교정책실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각  부서에  1-6명씩  흩어져  배치되어  있다. 그러

면서도  의무교육, 평준화, 대안교육,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등  초 ·중등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교육기획과에는  전문직이  1명도  없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배치  현황은<표  Ⅴ-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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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2002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  배치  현황

구  분    교육감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교육정책국

교육

전문직
1      2       5      8      94

<출처> 김광현,  전게서,  p . 40.

<표  Ⅴ-6>에서와  같이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은  교육정책국에  94명이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부서에는  1-8명이  배치되어  있다. 반면  교육투자, 법무

행정, 교육시설 ·설비  업무에는  소수  내지  없는  경우도  있다.

라  . 교 육 전 문 직 의  연 수

교육전문직을  위한  연수과정은  신규임용자의  경우  장학사와  교육  연구사

는  소양과  직무를  포함하여  4주일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현직연수

의  경우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의  경우는  소양과  직무를  포함하여  총  60시간

의  연수를  받고  있으며, 장학관과  연구관의  경우는  소양과  직무를  포함하여

총  30시간의  연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의  현직  연수  프

로그램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2주간  실시하는  3개  과정(장학행정과정,

교육평가과정, 교육연구과정)만이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고, 교육연구관  및  장

학관만의  현직연수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마  . 교 육 전 문 직 의  여 성 비 율

교육전문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표  Ⅴ-7>과  같다.

<표  Ⅴ-7>에서와  같이  1999년  9월  현재  교육전문직  중  여성의  비율은  장

학사  및  교육연구사가  15.2%, 장학관(교육연구관)이  4.9%  교육장  2.2%  의  수

준에  불과하며, 상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교육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 또  여성  교육전문직의  비율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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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

구분   전체(%)     비율이  높은  지역        비율이  낮은  지역

장학사

장학관

15.2

4.6

대전  23.8/ 전남  20.9/ 서울  20.7

서울  11.0/ 부산  9.6/ 울산  8.7

전북  8.0/ 대구  8.1/ 제주  8.3

전북  0.0/ 경남  1.4/ 강원  1.5

<출처> 민문숙  외  3인,  여교사의  학교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진출  여건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책연구, 1999. 12), p . 81.

6. 교육전문직의  확보와  개발을  위한  방향  및  과제

현행  교육전문직의  문제들에  바탕을  두고  볼  때  앞으로  교육을  위한  유용

한  인적자원  중에서  교육전문직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방향과  가능한  방안

을  (1) 교과전문직의  대폭  확충  (2) 양성체제  (3) 자격  및  임용체제  (4) 현직

교육체제  (5) 지원체제  등의  확립과  그리고  (6) 교육전문직의  지도성  등의  측

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교 과  전 문 직 의  대 폭  확 보

교육부에  전국  차원에서  제기되는  학사관리  업무를  관장할  교과  전문직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적어도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각  학교급별  교과목별

교과  전문직을  최소  1인  최대  3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 ·도  교육청에도

이와  동등한  교과  전문직을  확충하여야  한다. 시 ·도  교육청  단위의  교과  전

문직은  해당  지역내  교과  교사들이  교과  지도와  학력관리에  대하여  제기하

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관장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목표를  교과  교사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고, 각종  학력

평가시  동일  학력  평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과  교사들과  협력하는  일

이다. 그리고,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  단위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할  성

질의  과제에  대하여는  교육부  동일계열의  교과  전문직에게  전국  단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안한다. 교육부의  교과  전문직은  교과별  국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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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 학회  등과  연대하여  교과별  목

표를  수시로  점검  보완하고  이를  전국  교과  교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시 ·도  교육청  교과  전문직과  협력하여  공지한다. 또한  전국  차원에서  해결

해야  될  학력관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전국  시 ·도  교육청  전문직과  수시

로  협의, 숙의하여  해당  교과  교사들의  공정하고  신뢰롭게  임할  수  있는  절

차나  지침을  제시한다.

나  .  교 육 전 문 직  양 성 체 제 의  확 립

교육전문직의  전문화  내지  전문직화를  위해서는  교육전문직의  양성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양성체제의  확립은  누가, 누구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

떻게  양성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첫째, 교육전문직  양성의  주관은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사학  단체에서  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질과  양의  통제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전문  교육행정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

국  규모의  교육행정대학원(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기존의  교육대학원  교

육행정  전공에서  교육행정가  양성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지만  질적인  통제

가  어렵기  때문에  국립으로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학원  과정의  양성  기간은  1년  반으로  하되  1년은  이론중심(30학점

450시간), 나머지  6개월은  실습  중심의  인턴과정으로  한다. 미국의  경우는  장

학  및  교육행정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원  과정에서  인턴과정으로  학점

을  이수하게  하고, 프랑스의  경우는  임용후  1년간의  연수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다. 인턴기간  동안은  실제  현장에서  실습하게  된다.

셋째, 이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행정가  자격증"을

수여하되  심화전공(수업장학, 교육과정  및  편수,  교육연구, 교육행정  등)에

따라  자격증을  수업장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육연구  전문가, 교육행

정  전문가  등으로  세분하여  표기한다. 이처럼  전문가에  따른  자격증  표기는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확실히  인정하게  된다.

넷째, 이  대학원  과정의  입학  자격은  교육행정가는  학교현장의  실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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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야  하기  때문에  공 ·사립  학교에서의  교직경력  5년  이상인자로  제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교육전문직이  되기  위해  최소한의  교직경력

을  미국은  3년, 프랑스는  5년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이들  대학원  과정은  교육전문직이  전문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대학  과정의  배경  위에  교육행정  내지는  장학의  세부전공  교과목에  비중을

두고  개설하여  이론적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

은  예컨대, 학교조직과  행정, 지도성이론, 의사결정론, 의사소통론, 단체협약,

교육과정, 교수방법, 장학론, 교육재정, 교육기획  및  정책, 교사  및  수업평가,

교육연구법, 학교시설  설계  및  운영, 직원인사행정, 교육법규  등을  이수해야

한다. 행정가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인턴쉽을  통하여  학교행정가의  경험을

현장  실무를  통해  쌓아야  한다.

여섯째, 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방법은  다양해야  하며  예컨대  강의식, 토

론식, 모의연습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효율적  교육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학습의  단위가  소규모이어야  한다.

일곱째, 양성기간은  장학사  과정에서는  대학원  1년  과정과  6개월의  인턴과

정으로  하고, 장학관  과정은  6개월간의  고급  연수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다  . 교 육 전 문 직 의  자 격  및  임 용 체 제 의  확 립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장학요원  자격증제도를  두어  질적  통제

를  하여야  하고  그  임용에  있어서도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선발하되  장학조

직의  개편과  더불어  개선되어야한다. 장학요원의  자격증은  마치  교원이  사범

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일정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이수했을  때  주어진

것과  같이  일정한  대학원  과정을  마쳤을  때  주어진다. 여기서  일정한  과정이

란  장학요원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장학요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정한  기간  동안의  교직경험(teaching  experience)이  있어야  한다.

일정한  기간이란  정하기에  달린  것이지만  적어도  5년  이상의  교직경험을  가

져야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선의  사정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장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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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일터가  학교조직과  밀접히  관계되고  이들의  상대가  주로  교사들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의  모든  사정에  밝고  이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전문직의  자격요건으로서  학교행정가의  경력이  필요하다. 학교

행정가의  경력이란  일선학교의  교감 ·교장의  경력은  물론이고  학교행정가

양성과정에서의  인턴경력도  인정되어야  한다.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학교행정가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일선학교에서  일정기간동안  인턴으로서  학

교행정가의  자질을  길러야  한다. 교육전문직은  학교를  중심으로한  수업장학

담당자의  일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이들과  협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선학교의  경영실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

행정가의  경력은  필수적이다. 이  경력은  일정기간의  인턴수련  기간부터  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학행정도  교육행정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  장

학직  역시  필수적으로  학교행정가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장학요원의  자격요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행정  및  장학에  관한

이론적  지식체제를  갖는  것이다. 교육행정  및  장학에  관련된  지식은  대학원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에서의  전공은  학부의  전공에  관계없

이  교육행정이나  장학이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  과정에서  익힌  관계영역의

이론은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가장  좋은  이론은

바로  가장  좋은  실무의  안내자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관련이론을  익히는

것은  교육전문직의  무기가  된다. 이론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은

장학요원은  자질  있는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전문직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전문지식과  교육경력과  행정경력

을  모두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할  수  있고  그

증표로서  자격증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 교육전문직의  임용은  앞에서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소지한

유자격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장학직이  그  직무의  성격상  직급이  계층

화되기  마련인데  현재는  직급이  장학사와  장학관의  두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한  직급이  여러  가지  다른  계층의  직위에  보임되고  있다. 예컨대, 같은

직급의  장학관이라도  교육감의  지위에  있는  장학관도  있고, 계장급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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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학관도  있다. 이처럼  한  직급이  여러  상이한  계층의  직위에  보임될

수  있음으로서  오는  혼란이  인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장학

요원의  직급을  더  분화하여  직급별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보임하여야  한다.

예컨대, 장학직  직급을  장학사-장학관-수석장학관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 이

때  장학직이  어떤  직급이든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경력에  의해  능력을

인정받는  자가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때  자격증은  양성과정에서의  선

택에  따라  교과장학, 수업장학, 교육행정, 교육연구, 교육과정  및  편수  등으

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 교 육 전 문 직 의  현 직 교 육  체 제  확 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양성체제를  통해  최초자격을  취득한  유능한  장

학직이  계속  전문성을  지속하거나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회부여의  방법은  현직교육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

이  급격히  변하는  사회에서의  장학직은  현직교육이  필수적이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  본격화되어  가는  국제경쟁  속에

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단한  연찬과  교육개혁의지가  장학요원에

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의  충족은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달성

될  수  있겠지만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현직

교육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1) 교수진의  확보, (2) 새로운  내용, (3)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통합  훈련, (4) 소수정예  연수원  운영, (5) 대학원  과정의  학

점이수  연수, (6) 국가의  연수비용  부담, (7) 야간  및  휴가기간을  이용한  연

수기회, (8) 현직교육의  권장과  균등기회의  제공, (9)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

수와  학습  과정  등을  강조하는  연수  내용  등의  요건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을  위한  해외연수를  통하여  교육전문직이

국제감각을  익히고  선진국의  경험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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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교 육 전 문 직 의  지 도 성  확 립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지도성이  민주화되어야  한

다. 교육전문직의  자율성은  민주화된  풍토  속에서  얻어질  수  있다. 교육전문

직의  민주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민주화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첫째, 장학의  본질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교수와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

해  봉사하는데  있다. 특히  그  봉사활동은  교사들이  교수 ·학습의  자질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장학활동에  있어서는  지시 ·명령 ·통제

보다는  자율에  의한  자극이나  영향력이  더욱  바람직하다. 장학요원이  민주화

되었을  때  비로소  일선학교가  창의적, 전문적  식견에  기초한  자율적 ·역동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교육전문직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적  지도성은  관련자들을  참여시킴으로서  그들의  사기

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재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 참여의  방식은

각종  협의회, 연구회, 토론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문

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책임을  나눌  수가  있다. 이처럼  교육전문

직이  권위적인  입장에서보다  동료적인  입장에서  지도성을  발휘할  때  장학직

이  일선학교를  방문할  때  교사들은  장학직이  검열이나  평가를  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닌  동료로서  대화와  참관과  협의를  통해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결

점을  해결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장학요원은  개인이  갖는  권한을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발휘해

야  한다. 학교조직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처

할  교사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 전문성의  성장은  교사가  갖는

잠재가능성을  길러  주는  것이  첩경이며  이를  위해  장학요원은  자기의  권한

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잠재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학요원은  교사에  관한  바른  가정

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교사는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

고  있고, 또  협동적  행동을  통해  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

할  수  있고  협동적인  정책이나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교사는  그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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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특이한  개개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수 ·학습의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독창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또  교사는  전문적이기  때문

에  맡은  바  일을  효율적으로  성취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또  남의  간섭

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

넷째, 장학요원의  민주화를  위한  첩경의  하나는  전문인인  교사와  좋은  인

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

나는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의  관건은  장학

요원과  교사간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서로  존중하거나  존경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정하는  데서  온다.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학교조직에서의  상호신뢰, 존경

이해, 인정함은  민주화의  필수요건이  된다.

바  . 교 육 전 문 직 을  위 한  지 원 체 제  강 화

교육전문직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과중한  업무부담  및

재정적  뒷받침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장애를  제거해  줄  수  있

을  때  상당히  장학요원의  전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장학요원이  전문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줄  사무

보조원을  배치해야한다. 전문직에  부과된  단순  사무적인  업무를  도와줄  인력

은  파견교사보다  일반직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러기  위해서  교육행정요원을  교육양성기관에서도  교사  양성과  병행하여  이

원체제로  양성할  수  있도록  양성체제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 전문인으로서  전문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비, 자료

제작비, 정보통신비  등을  충분히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은  장학요원들의  윤리의식, 사명감, 봉사정신을  더  투철하

게  해  준다.

장학요원에  대한  지원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될지  모

르나  장학요원의  전문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요청이

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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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  결

이제까지  교육전문직의  현황을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업무면에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  교육전문직의  자질과  자격  그리고  인력관리현황에  관하여  개괄

하였고, 현직  교육전문직  체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교육전

문직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전문직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

르기까지  학회의  연구발표, 연구기관의  정책연구, 개인차원의  학술연구, 대학

원  학위논문  등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런  선행연구들에서는  어김

없이  교육전문직  체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나  아직도  이런

문제들  중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앞으로  논의될  교육전문직의  확보와  개발에는  이러한  해묵은  과제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새롭게  관

심을  가져야할  과제들로는  예컨대, 여성  교육전문가의  비율을  높이고, 교육

전문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전문직을  양성

하고  자격증을  부여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또

교육행정  또는  장학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직을  도울  보

조행정인력도  동시에  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행정요원  인력의  양성은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사양성과  병행하여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업장학

을  담당할  전문  장학요원을  증원하고, 교육청에  수업장학만  담당할  장학실

(가칭)을  신설하고  교과목별  전담요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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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대학행정직의  확보와  개발

1. 서  설

고등교육  부문은  교수직  이외에도  다양한  직무를  지닌  수많은  사람이  종

사하는  거대사회  부문이다. 직접적으로  교수에  종사하지  않으나  대학의  기능

에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들  전문가의  역량과  수행성과야

말로  교육발전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

요성이  매우  높다. <표  Ⅵ-1>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3만명  이상이  종

사하는  큰  인력소요부문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나  교사와는  달리  이  분야  종

사자의  기본적인  실태  자료나  데이터베이스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다.

<표  Ⅵ-1> 대학사무직  현황

남       여       합계

전문대학
국공립      306       74       380

사립      4,458      1,499      5,957

대학교

(4년제일반대)

국공립      4,363      909      5,272

사립      12,946      4,476      17,422

출처: 2001교육통계

미국에서는  통상의  용어법상  총장을  포함한  대학의  실 ·처장  등  간부급

이상을  <University  Administrator>로  지칭하며  그  이하  사무  관리직을

<Staff>로  총칭하여  교수단  의미하는  <Faculty>와  구분하고  있다. 반면, 영국

에서는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taff>라는  이름으로  대학경영관

리진을  함께  지칭하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공식적  대학총장

(Chancellor)이  있고  실질적  대학총장(Vice-chancellor)은  공식적  대학총장

(Chancellor)을  보좌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형식상의  상황맥락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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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여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총장의  지위가  다른  총장보좌진과  두드러지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학행정  간부진  관리자  전

문가  사무기술직을  총체적으로  <대학행정관리직: University  Adminisration

and  Management>으로  묶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  설정에  전제된

사항의  하나는  대학소속  연구직을  교수와  동일  집단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양자가  인사제도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교육과  연구

는  상호  호환  통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전제하는  것이다.

2. 대학행정관리직의  현황  및  문제점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행정관리직  인사  및  인적자원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어  다음  장에서  그  혁신과제를  정리하고자  한

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학행정직  인적자원개발활동은  황무지나  다름없다고  표

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개별  대학당국에  의한  노력은  형식적  국 ·

내외  시찰  연수와  국 ·공립대학에서  집체교육방식의  자체  범공무원훈련  성

격의  직장훈련이  고작이다.

범대학  차원의  대학행정직  능력개발  프로그램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일년

에  한  두  차례  대학재산관리와  세무회계  중심의  워크숍을  관련  직무종사자

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과  대학교육협의회가  부정기적으로  행정사무직  간

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정책으

로서  대학행정관리직  인적자원개발을  직접적  목표로  하는  공식  정책은  존재

하지  않는다.

가  . 관 료 화 된  계 급 제  인 사 제 도

우리나라의  대학행정관리직  인사제도는  정부조직의  관료적  인사제도를  복

제(copy)하여  이식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앞서  소개한  영미식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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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직무성과  중심  인적자원개발이  발전될  기반을  원천적으로  결여하고  있

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자치권은  물론이고  조직상  독자성도  없이  정부조직

의  일환으로  편입되어  있어  당연히  기능직, 일반직으로  나누어  정부공무원의

계급제에  기초한  관료주의적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무원  계급제를  그대로  복사하여  운영하고  있

다. 다음은  우리나라  사립대학법인  인사규정의  전형적인  내용을  발췌한  것이

다:

제5조(교직원의  자격) ①-②(교원임용관련) 생략

③일반직은  참여(2급), 부참여(3급), 참사(4급), 부참사(5급), 주사(6

급), 부주사(7급), 서기(8급), 부서기(9급)로  구분하고  신규임용은  공

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직위의  능력에  따라  상위학력자

를  우선  선발한다.

④기술직은  사서, 전산, 시설  참사(4급), 부참사(5급), 주사(6급), 부주

사(7급), 서기(8급), 부서기(9급), 간호사(8급)로  구분하고  해당  자격증

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

⑤기능직은  7-10등급으로  구분하고  임용직종에  따라서  필요한  자격

증  및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⑥별정직은  참여(2급)로  한다.

제8조(사무직원  등  임용) ①법인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며, 대학

교의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연봉계약제  임시직원은  이사회가  의결한  예산  정원내

에서  학교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신입직원의  임용연령은  30세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력직원

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상의  인사규정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학행정관리직이  공무원조

직과  마찬가지의  관료적  계급제  조직이라는  것이다. 관료적  계급제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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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문화에  유전자처럼  내재되어  정부조직에서  민간조직으로  복사  유전  확

산되어  왔다. 대학의  경우는  다른  사회부문과  비교하여  가장  철저히  이러한

정부관료제  복제현상이  나타난  곳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공무원의  경우는  직군  직렬에  따른  범주구분이라도  존재하지만  사립대

학의  경우는  이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계급제의  특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이  높다.

한편, 상기  제8조  제2항에서  신입직원  임용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사립대학

행정관리직이  개방형  조직이  아닌  폐쇄형  조직임을  나타낸다. 즉  젊은  연령

에  조기  충원하여  연공에  의한  내부승진을  주로  하고  중간층에  외부에서의

충원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폐쇄형  계급제  하에서는  직원들의  자기주도

적  학습과  능력개발이  효과적으로  저지되고  조직은  내부단결을  중시하고  외

부갈등을  선호하는  노멘클라투라  집단이  되기  쉽다.

나  . 업 무 최 소 화 의  Min imalism : 기 능  위 축  및  전 문 성

부 족

우리나라  대학의  행정관리직은  3중의  구조로  되어  있다: ①최고관리직인

실 ·처장은  교수  중에서  보임되는  일종의  정치적  임용직이며  ②중간관리층

이하에  노멘클라투라형의  폐쇄적  일반직  관리집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③그

밑에  부정형의  단순서비스  인력이  대거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구조는  이미  지적한  것처럼  우리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유전자

적  패턴이  정부와  대학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복사  재생산을  통해  진화하는

측면이  강하다. 개별  사회제도와  조직들이  각각의  고유한  기능과  구조를  발

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배적  문화패턴에  의한  모방과  유형유지(pattern

maintenance)에  충실한  탓이다.

대학행정관리직에서는  이러한  집단구조가  대학캠퍼스라는  좁은  울타리  내

에  구현되어  있는  탓에  이들  집단  간  의사소통과  협상에  의한  절충이  결여

될  경우  집단간  상호  견제가  발달하고  그  어떤  새로운  일도  시도하지  않는

업무최소화  경향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우리나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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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구현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의  개발을  위한  행정

관리직  인적자원개발체제가  발전할  수  없다.

다  . 자 격  및  역 량 의  불 투 명 성 과  이 동 성 의  제 약

우리나라의  대학행정관리직이  일종의  노멘클라투라  집단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자격과  역량  측면에서  그  집단  구성원의  실체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

다. 그리고  자격과  역량의  실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불투명한  집단은  그

구성원의  사회부문간  노동시장  내의  이동이  극히  제약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행정관리직은  그  지역사회에서  충원되고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행정관리직이  그

대학졸업자들  중에서  충원되어  그  대학  동문회를  중심으로  그  대학의  정체

성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면에서  행정관리직  집단은  지역

사회나  소속대학의  정체성과  유리되어  학문적  보편성(universalism)에  경도된

집단인  교수집단과  이질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내  집단간  이질성은  대학의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낳고  그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  메카

니즘을  우리  대학들이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집단간  갈등은  막바로  집

단적  권력추구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라  . 산 업 적  노 동 조 합 이 념 의  확 산 과  탈 숙 련 화

세계적으로  탈산업사회적  흐름의  물결이  도도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이

하게도  산업사회적  이념을  추구하는  산별노동조합운동(Industrial Unionism)

이  융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서있는  것이  교원노동조합과  대학노동

조합이다. 이러한  산별노동조합운동은  집단의  단결과  신분보호를  최우선  목

표로  삼으며  그  수단으로는  집단의  힘을  통한  권력추구를  채택함을  그  특징

으로  한다.

문제는  산별노동조합운동은  포디즘이  지배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산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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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탈숙련(deskilling)의  상황에서  태어났으나  그  추구하는  목표와  수단으로

인해  바로  그  탈숙련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산별노조는  노동자  신분

을  계기로  하는  집단적  동질성을  최우선  가치지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개

개인의  인적자원개발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집단의  정체성을  확

립하기  위한  이념중심의  <노동교육>을  강조한다.

3. 주요국의  대학행정직

가  . Job  중 심 의  대 학  별  인 적 자 원 관 리 와  학 습 조 직  전

략 의  도 입

영미권에서의  조직문화는  자격(job  qualification)과  성과(job  performance)

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제도와  잘  발달된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을  토대로  하

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대학도  이러한  조직문화를

토대로  대학행정관리직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리가  개별  대학별로  잘  발달되

어  있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스탭개발부서(Staff Development Division)을

대학조직의  핵심부서로  두고  일자리(job)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계획과  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대학  내

에서  두  가지  전형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하나는  소속상사(supervisor)에  의

한  개별  직위관리평가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인적자원관리부서에  의한  직원

들의  자기개발지원활동이다.

소속상사(supervisor)감독자에  의한  개별  직위관리평가  활동은  개별직위  마

다  직위기술평가서  등  해당직위관련문서를  중심으로  직위설정, 전환, 신규충

원, 훈련소요평가  등  핵심적인  인적자원개발관리가  소속상사와  본인간의  교

섭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학의  인적자원관리부서에서는  행정관리직을  대상으로  개별화된  연수/ 자

기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외부의  학습기회와  연결  조정  활동을  하

는  외에  대학  전체적인  인적자원기획  업무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영미권

대학들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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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정부  기업  비영리조직을  막론하고  학습조직  및  지식경영  전략

이  경영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  외국대학에서는  대부분  학습

조직전략을  대학행정관리직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채택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평생학습을  인적자원관리의  핵심개념으로  채택하고  직원

들의  경력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핵심역량(Key Competencies)과  지식을

정의  분류  관리하는  것을  대학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학경영의  수단으로  도

입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영국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

원정책(IIP : Investor in People) 인증을  받으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학습조직

과  지식경영이  대학경영에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신의

성공적인  스탭인적자원개발  활동  성과를  기초로  이를  그  대학이  주도하는

범대학  통용  자격증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나  . 전 문 직 단 체 의  역 할

사회학적으로  엄격하게  정의된  의미에서의  <전문직:profession>이란  사실

영미문화권에서  전형적으로  발달한  것이다. 즉, 전문직  자격제도, 전문직단체

활동, 전문직고등교육프로그램의  3요소를  중심으로  정부, 대학, 전문직단체  3

자의  긴밀한  협력  하에  하나의  직종이  전문직화  하는  사회학적  현상은  영미

권에서  확고한  전통이다.

영미권에서의  직무중심  인사  및  조직관리가  가진  직무전문성중시의  측면

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전문직화  추세와  결부되게  된다. 전문직단체의  활성화

는  그  핵심적  요소가  된다. 즉  미국에서는  대학  실 ·처장 ·학장  급  이상  간

부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단체로서  전미국대학행정가협회(AAUA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Administrators)가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보다

광범한  대학행정관리  전문직단체(AUA  : Association of University Administrators)
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전문직단체의  주요  활동은  여타  전문직단체와  다르지  않다. 즉  전문

직윤리, 전문지식과  역량  등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질을  정의하고  높은  서비

스  수준을  유지  관리하는  것과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하는  것이  그  핵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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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국  대학경영관리  전문자격증(AUA)의  경우  대

학원  수준의  대학경영관리  전문자격증(PCPP  : Postgraduate  Certificate  in
Professional Practice: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을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자격제도가  철저히  민간자격  중심으로  운영

되는  영미권의  문화적  제도적  전통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영국  대학경영관리  전문자격증인  PCPP  자격의  핵심은  전문직윤리규범

(Code  of Professional Standards), 고등교육부문지식(Knowledge  of Higher

Education),  기본역량(Kye  Skills),  창발적역량(Generic  HE  management

Skills)의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Ⅵ-2>와  같다.

<표  Ⅵ-2> 대학경영관리  전문자격증(PCPP) 평가요소

전문직윤리    고등교육부문지식     기본역량     창발적  관리  역량

대 학  행 정  관 리

전문직단체(AU
A)  윤리코드집

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보유해

야  함

영국  고등교육  지도

대학재정

대학지배구조

고등교육의  국제화

대학과  지역사회

대학의

사회 ·정치 ·경제적

이해

대학법제

대학  질관리

대학과  환경보호

개별대학  특유  지식

의사소통   수

치  해석처리

정보화기술

대인협력

자  기  학  습  과

성취

문제해결능력

정보관리

프로젝트기획관리

인간관계관리

자원관리와   재정

관리

체제와  절차  관리

자료: AUA웹사이트

다  . 외 국 대 학 의  자 치 권 과  내 부 기 능 의  발 전  : 대 학 행 정

관 리 기 능  제 도 적  기 반

이상과  같은  대학행정관리직  인적자원개발의  발전은  그  현상의  이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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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치라는  제도적  기반에  입각한  선진국  대학  내부  행정관리  기능  및  구조

의  분화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를  국내  실정과  비교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국내의  대학행정관리직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은  자칫  초기부터  그

제도적  바탕이  결여된  채  표류하거나  아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근대  이후  국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  간섭할  수  없으며, 노사

자치  원리에  따라  노사관계에의  간섭에  한계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단체자치

/ 법인정관자치의  원리에  따라  민간단체와  법인의  내부지배구조에  개입하는

데  한계를  지니는  것이  근대  이후  헌법질서의  근본이다. 서구의  근대  헌정질

서에서는  대학자치  역시  마찬가지  선상에서  국가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법

적  원리이다.

시민사회와  국가  또는  정부의  관계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의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반면, 대학과  정부의  관계에  대하여는  그렇지

못하다. 그만큼  우리의  대학의  지위에  대한  대학  내외의  반성과  지적인  탐구

가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무엇  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정부  또

는  국가와  어떠한  관계에  서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을  포함하여  전체  대학은  국가  또는  정부와는

대등한  별개의  사회부문이다. 양자는  상호  견제  균형관계, 또는  부분적으로

서로  침투  협력관계에  서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시민사회  또는  시장이

국가와는  별개의  자족적인  사회적  실체인  것처럼  대학사회도  스스로의  고유

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자족적인  실체로서  국가와는  상호  대척에  서  있다.

우리  헌법  제32조  제4항은  일반적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

성과는  구분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바로  이  <대학의  자율성>이야말로  국가와  대학의  관계를  규정짓는

핵심이며  이에  따라  정부기능의  한계가  그어지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일반

적으로  헌법의  이  규정이  이른  바  서구식의  대학자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치라고  표현하든  자율이라고  표현하든  이는  그  주체가  되는  대학의  법

적  <주체성>과  그  주체가  가진  <포괄적  권리>를  반드시  전제하게  된다. 즉,

대학은  법률적으로  그  주체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그  자율성이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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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개별적인  여러  권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포괄적  권능과  그로

부터  유래되는  개별적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의  대학이란  근본적으로  자치개념에  입각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적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 우선  대내적

으로는  자주적인  지배체제(self governing  structure)를  가진  <자치공동체:

Community>이며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바로  그  자치권의  한계선  상에서  국

가권력이  넘을  수  없는  일정한  경계가  그어져  있는  자치단체인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대학의  조직과  기능에  있어  두  가지  특유한  발전을  가

능케  한다. 우선  대내적  공동체라  함은  그  안에  독자적인  대학  내  근본법규

범(university constitution)및  지배구조와  내부  자율성이  존재하게  됨을  의미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당국의  대내적  관할권과

행정기능이  확립됨과  동시에  대학에  소속된  교수  학생  학과  실험실  연구소

등  구성부분들이  대학당국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결과로서  대

학당국관할  하의  내부시장(Internal Market)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대외적으로  대학이  자치영역의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학에

소속된  교수  학생  학과  실험실  연구소  등  구성부분들이  대학의  경계를  넘어

서서  대외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대학당국으로서의  관할권을

행사하게  됨을  의미한다.

서양대학의  대학행정관리직  인적자원개발의  발전은  그  현상의  이면에  대

학자치라는  제도적  기반에  입각한  선진국  대학의  자치  관할권을  조직하고

그  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내부  행정관리  기능  및  구조의  분화를  토

대로  한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에  국민과  그  대표기관이  주권를  행사

하면서도  국민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공무원제도가  발달하거나, 자본주의

기업에서  지분에  의한  주주지배의  원리가  내부에서  작동하면서도  동시에  재

무  마케팅  생산  및  총괄  경영  등  자본으로부터  전문경영이  분화  발전해  나

가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이다. 대학의  지배권을  갖는  주주는  교수와

학생이다. 그러나  대학이  자치권을  가진  조직  또는  단체로서  그  고유의  자치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대학행정관리직과  그에  의한  전문적  서비스의

발전이  필연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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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정 부 정 책 으 로 서  대 학 행 정 관 리 직  개 발 정 책

한편,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진입한  오늘날  서구  제국의  정부들은  대학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학행정관리직과  그에

의한  전문적  서비스의  혁신은  대학개혁정책의  주요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즉, 대학에도  기업에서와  같이  전략경영의  개념과  관점이  도입되고  있으며

대학행정관리직과  그  서비스가  단순한  내부관할과  지원을  넘어서  혁신의  수

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국가전체적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틀  내에서  고등교육부문의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제도형성(institution  building)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즉, 대학행정관리  전문직단체(AUA)등  기존  전문직  단체활동  외에  정부  주

도로   고등교육행정관리직개발기구(HESDA  :  Higher  Education  Staff

Development Agency)를  설립하고  이  기구가  영국  내의  대학행정관리직  인

적자원개발  기능을  수행케  하고  있다.

고등교육행정관리직개발기구(HESDA)는  법적으로는  각  분야의  국립교육기

관(NTO  : 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을  육성하고  있는  영국의  국가인

적자원개발체제  하에서의  고등교육부문  국립교육기관(NTO)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개별대학이  영국정부의  인적자원개발조직  인증제도인  인적자원

정책(IIP) 인증을  획득함에  있어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인적자원정책(IIP)

프로모션  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한편, 영국정부는  2003년  봄에  포괄적인  고등교육개혁안을  담은  대학교육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는  대학행정관리직  기능과  직무  발전을  그  주요

내용의  하나로  담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추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부문이  보다  많은  자유와  자치를  기초로  운영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학내  리더십과  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학은  중요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뿐  아니라, 거대한  토

지자산의  소유자이며, 수많은  학생을  위한  사회적  기능  수행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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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이기도  하다. 대학행정관리  기능은  이  모든  것을  더욱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등교육분야에서의  리더십과  관리역량을  추출  정의하여  발전  보

급시키기  위한  <고등교육리더십재단>을  창설한다. <리더십재단>

은  고급  대학행정관리자단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이

<리더십재단>이  육성하는  리더들은  대학  내의  리더십  뿐  아니라

산학협력  활동에  있어서의  리더십과  관리  역량을  함께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별  대학  또는  대학집단들의  성공적인  대학지배관리구조  및  기

능의  구축  여부를  평가하여  이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연계시킨

다.

대학을  관료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특히, 대학외부기관에  의한

관료  주의적  질평가관리제도들을  개별  대학내부의  질관리체제로

대체한다.

지나친  외부감사, 사업별로  세분화된  재정지원, 행정조사를  위한

자료보고를  대폭  지양하고, 별도  T/ F에  의한  규제영향평가를  거

쳐  대학규제  개혁의  근본틀을  새로  마련한다.

학위수여기관의  창설승인을  정부  권한에  유보하는  한도  내에서

이  종의  학위수여기관간  차별을  해소한다.

이상에  요약한  영국의  고등교육백서가  시사하는  대학행정관리  역량  강화

방안은  대학의  자치권  자율권을  더욱  강화하는  이면에서  대학의  혁신역량을

정부나  외부  에이전트에서  찾기에  앞서  대학행정관리자에게서  찾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4. 대학행정관리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대학행정관리직을  위한  인적자

원개발문제는  구조적인  장애  속에  있다. 따라서  대학들의  자체  필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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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대학별  관리직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시작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  것이  활성화되려면  그에  앞서  구조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러한  구조개혁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우리나라  대학이  공통적으로  가진  핵

심역량, 개별대학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역량  들을  추출하여  이를  중심

으로  대학  행정관리직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둘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 대 학 자 치 체 제 의  도 입

대학이  그  법적  주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리를  강조하는  이

유는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그  법적  주체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

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국립체육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공공의  시설일  따름이며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과천시, 창녕군과  같

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으로서의  법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근본

적인  지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천시나  창녕군은  법적  주체

성을  가지고  자치권을  행사하지만  서울대학교는  법적  주체성을  가지고  자치

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점을  본다면  국립대학에  법적  주

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고등교육법이나  국립대학설치령은  대학

의  자율이라는  헌법상의  제도보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의  법령이다.

서양의  도시들은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자치권을  획득함으로써  타  지

역과  구분되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도시는  스스로  자치권을  획득하여

자치  행정당국을  설정함과  함께  그  성벽을  경계로  그  안  쪽에  있는  사람들

즉  시민들에게도  자유를  부여하였다. 도시의  공기는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서양에서는  도시  뿐  아니라  대학도  자치권을  가진  사회정치적  단위

의  지위를  누려왔다. 대학의  자치라는  관념은  특히  독일  지역에서  확고하였

다. 대학의  자치란  형태적으로는  도시의  자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대학

의  구성원은  그  안에서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누리며  대학  당국은  이러한

구성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부의  권위로부터  대학  내의  질서를  지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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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자치라는  관념이  제도적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있

지  못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학문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어도  대학의  자치

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모호한  조문들로  채워져  있다. 실제의

사회적  현실을  보아도  우리나라의  대학은  단지  하나의  시설일  뿐  자치권을

행사하는  사회적  법적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

의  대학이  대학  내의  치안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이를  대학

스스로의  책임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 또  국립대학의  경우는  법

적  주체성이  부정된  채  정부  조직  체제  내의  사업소  직제와  정원  형식으로

그  지위가  설정됨으로써  객체화되고  있다.

나  . 고 등 교 육 법 제 와  대 학 지 배 구 조 , 대 학 재 산  규 제 체

계 의  개 편

대학은  원래  인적 ·물적  복합조직이다. 이  말은  대학의  현실적  지배구조는

중층적  복합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인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물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대학은  거대한  물적시설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것이  대학

의  실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대학의  법인조직실체가  유형의

재산을  기초로  하는  재단법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대학의  내부  조직면에서는  사실상  법무법인  등과  같은  파트너십  체

제가  하부  프로그램  단위로  발달하게  된다. 학과  또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하는  일단의  교수들은  하께  책임을  지는  파트너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학정책  당국자나  개별  대학의  행정담당자  상당수가  관료제  조직

의  모습으로  고정화된  대학  이미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대학

을  대학  본부를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사회로  무의식  중  생각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많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대학본부의  기능이

대학  구성원과  그  소속  단위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심이  되지  않고  관료적

규제와  집권적으로  강화된  중앙처리절차에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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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은  더  이상  주체성  없는  시설로, 계층화된  조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는  대학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가  없

다. 다시  말해  이들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관념, 허구적인  관념이

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많은  대학들  특히  대규모  대학들은  수많은  조직  단위

와  활동들의  다발(cluster)로서의  실체를  지니고  있으며  단일의  조직으로서

대학이라는  관념은  허구이다. 즉  대학  본부라는  행정당국의  권위  아래  행해

지는  상호  유리된(decoupled) 또는  느슨하게  연결된(loosely  coupled)활동들

의  총합이  대학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에  대한  이미지는  오히려  하나의  도시  또는  타운으로  묘사

되고  관념화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대학본부는  타운의  행정당국이며  대학

의  캠퍼스는  대학  본부의  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이다. 그  위에서  자율성을  가

진  교수, 학과, 프로그램, 연구소, 부속기구  등  수  많은  활동이  행해지는  것

이다. 이렇게  보면  대학도  서양의  도시발전  초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제는  이러한

대학지배구조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학본부를  정점

으로  하는  거대한  관료제인  것처럼  가상하고  규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관료제적  경향은  대학의  운영과  감독에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어

왔다.

이렇게  잘못  규율된  대학지배구조와  관료제적  대학  내  규율의  강화는  이

른  바  산학협동의  활성화에  치명적인  방해물이  되고  있다. 산학협력이  이루

어지는  것은  실제로는  외부의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어느  대학  전체가  협력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내부의  어느  한  구성단위와  외부의  기업  또는  연구기

관  간에  행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산학협력  활동에는  당연히  교수와  연구에

있어  대학과  기업  양부문  간의  인재  교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산학협력의  주체가  되는  대학의  내부구성단위는  대외적인  상당한  수준의  자

율성과  책임성을  보유하지  않으면  산학협력이  원천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대학본부의  역할은  이러한  대외적  거래와  협력이  법률적  회계적  경제

적으로  명료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관료제화  되어  이  것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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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입으로는  산학협력이  만사형통의  주문  외듯이  강조되어  왔

음에도  실제로는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의  대학  시스템은

산학협력에  역유인(discouragement)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조직의  본질에

부합하게  대학법제를  전면  개편하고  그  지배구조를  명료화하는  것은  향후

대학과  끊임없이  거래하고  협력하게될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요구하

는  사항이다.

한편  산학협력  활동은  그  산학협력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와  입지에  있어

대학  안팎을  넘나들  수밖에  없다. 대학의  토지와  건물  교육장에  대한  현재의

경직된  규제를  대거  철폐  완화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산학협력에는  이러한

규제가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  . 개 별  대 학 당 국 의  핵 심 역 량

정부의  대학정책  당국자나  개별  대학의  행정담당자  상당수가  관료제  조직

의  모습으로  고정화된  대학  이미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대학

을  대학  본부를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사회로  무의식  중  생각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많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대학본부의  기능이

대학  구성원과  그  소속  단위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심이  되지  않고  관료적

규제와  집권적으로  강화된  중앙처리절차에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은  더  이상  주체성  없는  시설로, 계층화된  조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는  대학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가  없

다. 다시  말해  이들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관념, 허구적인  관념이

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많은  대학들  특히  대규모  대학들은  수많은  조직  단위

와  활동들의  다발(cluster)로서의  실체를  지니고  있으며  단일의  조직으로서

대학이라는  관념은  허구이다. 즉  대학  본부라는  행정당국의  권위  아래  행해

지는  상호  유리된(decoupled) 또는  느슨하게  연결된(loosely  coupled)활동들

의  총합이  대학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에  대한  이미지는  오히려  하나의  도시  또는  타운으로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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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관념화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대학본부는  타운의  행정당국이며  대학

의  캠퍼스는  대학  본부의  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이다. 그  위에서  자율성을  가

진  교수, 학과, 프로그램, 연구소, 부속기구  등  수  많은  활동이  행해지는  것

이다. 이렇게  보면  대학도  앞서  기술한  서양의  도시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

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양의  도시는  도시헌장(charter)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법적  주체

성과  국가로부터의  자치권을  획득하고  도시  내에서의  시민적  자유를  확립하

고  있음에  반해  우리  나라의  대학은  그렇지  못한데  양자의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최대  과제는  바로  하나의  교육연구공동체로서  자율권을

획득하고  대학  구성원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내부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물론  대학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토지를  소유한  대규모  대학에서부터  조

그만  학교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교육

중심의  소규모  대학은  사업체  형태의  조직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대학들의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로부터  자치권

을  획득하고  구성원의  자율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본부  기능

을  정립함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렇게  확립된  대학본부의  기능은  자치정부의  기능과  유사하다. 즉  자치정

부들이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에  기인한  소득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도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대외적  활동-이를테

면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하듯이  대학본부당국도  대학의  구성단위로부터  세

금(overhead)를  걷어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대학  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학

구성단위들의  대외활동-산학협동과  같은  것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조직의  핵심역량을  파악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존  조직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핵심역량의  파악은  새로운  사업의  진출

을  가능하게  해  준다. 기존에  잘  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

업에  진출한다면  성공가능성이  높다. 대학이  지식과  학습에  관련  없는  사업

에  진출하는  것은  경험과  지식의  미축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역

량을  파악하면  조직이  활성화된다. 대학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며  대

학본부조직의  활성화를  대학비전의  공유와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목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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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모하게  된다. 그리고, 전략적  제휴를  산학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해서  대학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다.

5. 대학행정관리자의  자격과  핵심역량의  개발  과제

앞서  <표  Ⅵ-2>에  나타난  영국  대학경영관리  전문자격증인  PCPP  자격의

요소는  우리나라  대학관리직  인적자원개발의  준거로서  적당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서  특히  부족한  측면의  관리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대학행정관리자가  키워야  할  역량은  ①산학협력

조정  관리  ②교육과정개발과  혁신  관리  ③분야별  자격제도의  창설  운영  관

리  ④연구개발  관리의  4가지에  있다고  본다.

가  . 산 · 학 · 연  협 력 체 제 의  구 축

과거  공공부문의  인재를  주로  양성할  당시  대학은  이른  바  대학-정부-전문

가  단체의  삼각협력체제  속에서  운영되었다, 즉  인재의  수요자가  대학지배구

조의  한  축을  형성함으로써  인재  양성의  원활을  기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이  이제는  민간  부문의  인재  양성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려면  민간  고

용주  및  직종별  단체와  단순히  긴밀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이들이  대학운

영에  참여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수한  어려움의  하나는, 과거  대학-정부-전문가단체  간의  공공부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제는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단일성  독점성을  지녔

기  때문에  협력에  의한  대학지배구조의  형성과  참여가  쉬웠으나, 오늘날의

민간  부문은  상호  경쟁하며  끊임없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장  내  행

위자인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최상위  지배구조에서  협력체제가  이루

어지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업계의  공동  노력이  행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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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대 학 교 육 과 정 개 편 운 동 과  전 문 대 학 원  육 성

이미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개별  대학과  기업  간의  거래, 즉  산학협력

만으로는  대학의  커리큘럼  개혁을  이끌어  내기에  부족하다. 단순한  거래  이

상의  집합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교육과정  개혁이다.

예를  들어보자. 엔지니어링은  학문(discipline), 문제해결과정, 전문직서비스,

기예(Art)의  4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의  공학교육에

서는  이  중의  학문적  성격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시정하는

데는  대학의  전공자들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히  기

업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잘못된  교육과정에  따른  피해와  비용은

궁극적으로  기업도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원수준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은  전문대학원의  활성화와  동반되어

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엔지니어링은  학문(discipline), 문제해결

과정, 전문직서비스, 기예(art)의  4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전문대학원이란

이러한  성격을  전형적으로  지닌  대학원  수준의  전문과정을  말한다. 대학이

배출하는  민간  부문의  인재란  주로  이러한  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될  것이

다.

다  . 자 격 제 도 의  재 정 비 와  고 등 교 육 과 의  연 계  강 화

자격  또는  자격증이란  경제적  거래에  있어  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구직활동이나  인재의  충원과  배치  사용  등  인사활동(personnel transaction)

에  있어서  자격증은  사람과  직무간의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이며  사람이  가

진  비가시적(invisible) 능력을  가시화하는  지표로서  인사에  투명성을  부여하

고  인사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더  나아가  자격증은  학습활동

의  성과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의  목표가  되고  학습을  촉진

한다.

기업경영에  인적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사에  따르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좋은  자격제도는  지식경제시대의  가장  중요한

135



교육분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공공인프라가  될  것이다.

좋은  자격제도  하에서는  자격의  취득이  세심하게  준비된  코스워크의  이수

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제도의  운영은  대학등  교육기관, 민간

의  교육훈련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국가가  독점해온  우리나라의  국

가자격제도는  단  한번의  시험에  의해  자격을  결정짓고  부여함으로써  시험만

능주의가  사회에  만연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해  교육과정을  왜곡

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세심하게  준비된  코스워크의  이수가  결여된  자격증의  발행은  직무수

행에  있어  핵심적  요소의  하나인  도덕적  사회적  신뢰의  기반  형성이  없는

기계주의적  직무관을  유포시킴으로써  사회  신뢰가  결여된  사회에  특유한  사

회  전체적  비용증가를  초래하였다.

자격제도는  대학의  학위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경

영대학원의  학위(MBA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보듯  전문

대학원  교육과정이수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전문학위는  학위라기보다는  자

격증의  성격이  짙다. Ph.D와  같은  학술학위라는  것도  사실은  대학교수직이

나  학술연구직에  입문하기  위한  직무자격증이다.

현재는  1999년에  자격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자격의  국가독점체제가  일부

허물어지고  초기의  혼란은  있지만  민간자격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민간

자격제도를  정착시키고  전체적으로  훌륭한  자격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

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책적  과제이다. 더  나아

가  대학은  중요한  민간자격을  개발하고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격제도의  발전

에  기여해야할  것이다.

라  . 대 학 과  공 공 연 구 기 관 간 의  교 류  활 성 화

연구와  교육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대학의  법제  회

계  등  뼈대는  연구와  분리된  고등교육기능  만을  예상하여  설계  시공되어  있

으며  연구기능은  이를  위한  공공연구기관들의  체계가  별도로  편제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  대학의  실제  역할에  운용에  대한  기대는  미국식  대학처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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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육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자간의  괴리로  인해  대학의

연구와  교육  모두가  겉돌게  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연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연구에  따른

경비보전이  없어  연구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교수업적평가  등  강제적  유인을  동원하고  있지

만  이는  연구의  형식화를  낳을  뿐이다.

한편  연구기능에  특화한  공공연구기관들은  정부재정  등  공공연구자금을

학연공동연구라는  이름  아래  집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연  공동연구는  결과

적으로는  대학의  교수  등  연구인력을  하도급  형태로  헐값에  이용하면서  공

공연구기관은  프로젝트매니지먼트  기능에  집중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라이프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어느  연령  단계를  넘

어  노령화  이후에도  계속  연구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많은  어려

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젊었을  때는  연구, 나이  들어서는  교육  이라는  생

애에  걸친  역할  변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것이  불가능한  것

이다. 연구인력이  노령화된  층이  많은  공공연구기관들은  그래서  프로젝트매

니지먼트  기능에  집중하는  경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그  독점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기능에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  간의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교류  등  인적  교류를  먼저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구기

관들을  대학  내부로  재배치  통합하는  것이다. 이  것이  외부  연구기능  발전시

켜야  할  대학의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

6. 소  결

대학행정관리직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대학의  지배구

조와  정부-대학  간  관계를  제도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제공통의

대학  관리직  역량과  전문지식을  해외로부터  배워  국내에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정에서  특히  부족한  역량으로서  산학협력  조정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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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과정  개발관리, 자격제도의  운영관리, 연구프로젝트  기획관리에  대

학행정관리직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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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교육행정직의  확보와  개발

1. 서  설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대외적  환경요인과  정치사회적  통합  및  참여  민주주

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초래되는  대내적  환경요인은  교육행정의  근원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통제위주  행정체제에서  신축적이며  변화대응적인  지원위주

행정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일반행정가  중심  인적자원관리체제에서  전문행

정가  중심  인적자원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의  개혁  또는  변화를  다각적으로  시도해야  하겠지만  그  핵심은  행정

인력의  자질  향상에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그동안  행정  조직의  구조와  과정

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

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Pfeffer, 1999). 정부  수준에서  행정  개혁

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인사제도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인사제도  개혁은

행정고등고시의  근본적  검토, 교육훈련  시스템의  혁신  등  유능한  인력의  확

보  및  능력  개발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사제도  개혁의  방향성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오성호, 1999).

교육행정직  인적자원개발의  정책도  정부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행

정직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맞물려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다

음  두  가지  사항은  교육행정직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강조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교육행정직의  선발에서  양성과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 현재의  교육행정직  선발과  능력  개발은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교육행정

학  교육과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역할을  배

분하는  각종  선발과정이  국가관리  지필고사로  이루어져  학교는  이러한  시험

준비  기간으로  전락하였고, 소질과  적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회  엘리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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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생으로서의  기대를  갖게  하고, 이들이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보다

필답  시험  고득점  요령을  숙달하는  반복훈련에  몰두하도록  해  개개인의  잠

재적  능력을  제대로  개발시키지  못하면서  극심한  경쟁적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곽병선, 2001). 물론  이는  교육행정직  선발만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행정직  선발과정을  시범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이  본령에  서고  선발이  그

에  부수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현재의  교육행정직  충원  및  능력개발  시스템은  교원직과  교육행정직

을  이원적  구조로  고착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직

과  교육행정직간의  경직적  구획이  어떤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결

과적으로  얼마나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객관적으

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

거들  예컨대,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모두  보임  가능한  자리를  놓고  벌이는

상반된  입장과  이에  기초한  신경전  등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교

육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상위수준으로  갈수록  역할과  과업이  유사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원직과  교육행정직의  협력과  통합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직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교육행정직의  충원과  교육훈련

시스템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검토하면서  교

육행정직의  특수성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교육행

정직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와  계기

를  마련하고자  한다.

2. 교육행정직의  개념과  규모

교육행정직의  개념은  교육행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인사를  과업이나  채용과  대우  등을  중심으

로  단순하게  분류해  본다면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규정될  수  있다. 우선  교

육행정직은  교단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제외하고  교육행정  활동

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로  규정할  수  있다. 이때, 교육행정직에는  학교행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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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장, 교감과  교육전문직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직은  공무원  임

용령  제3조에  정하고  있는  행정  직군의  교육행정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

을  지칭할  수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헌법기관인  근무부서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

부, 헌법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행정부  공무

원은  다시  정부기관의  수준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뉜다. 공

무원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으로  구분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

장되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이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구분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및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으

로서  직군과  직렬로  구분된다.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달리  개별법이  적

용을  받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소방, 경찰, 외무

공무원  및  법관과  검사, 군인과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말한다. 기능

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등급에서  10급까지

등급화되어  있다. 참고적으로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으로  구분된다.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직은  행정단위에  따라  중앙교육행정수준에

서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제교육진흥원, 국

립특수교육원, 교원징계심의원, 학술원사무국  등), 지방교육행정수준인  시 ·

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  수준에  배치된다.

교육대상에  따라  유 ·초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사회교육, 사학교육,

대외교육, 행정기능에  따라  기획  및  정책개발, 집행, 통제와  평가  등  실로  다

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교육행정직의  규모는  <표  Ⅶ-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직  4,466

명, 지방직  24,805명  총  27,271명이다. 국가직의  경우  국 ·공립학교에  90.4%

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교육부에는  6.3%  배치되어  있다. 지방직  역시  국 ·

공립학교에  67.1%로서  약  2/ 3를  차지하고, 지역교육청  16.2%, 시 ·도교육청

과  그  소속기관에  15.7%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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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원장/ 원감  규모는  각각  3,523명, 16,932명  합계

20,455명으로  일반직의  75%  수준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일반직의  경우  부교

육감,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육장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교육학계가  그

동안  교장,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

울여  왔음에도  그보다  규모가  큰  교육행정직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경향이

없지  않다.

<표  Ⅶ-1> 교육행정직  규모  (2001. 4. 1 현원  기준)
(단위: 명)

계   교육부
교육부
소속
기관

시 ·도
교육청

교육청
소속
기관

지역
교육청

국 ·공립
학교

기타

일반직  국가직

지방직

소  계

4,466
24,805
29,271

283

283

99

99

25
2,167
2,192

1,748
1,748

4,029
4,029

4,059
16,667
20,726

194
194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

원장/ 원감

소  계

3,523
16,932

20,455

80

80

56

56

961

961

569

569

1,744

1,744

45
16,931

19,976

68
1

6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자료

3. 현황과  문제점

교육행정직의  선발은  5급, 7급, 9급  단계에서의  공개채용, 특별  임용, 그리

고  개방형  임용으로  구분된다. 공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5급, 7급, 9급과

일부  특별임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내부  승진에  의한  임용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폐쇄적인  임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리자의  길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는  5급의  경우는  외

부로부터의  임용보다는  약  60 퍼센트  이상이  내부승진에  의존하고  있다. 아

울러  7급  공무원의  경우도  외부로부터의  임용보다는  약  70  퍼센트  이상이

내부승진에  의존하고  있다(행정자치부, 1998, 1999; 하태권, 1998: 275).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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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부처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선발방식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임용체제를  얼마나  개방해야  하

는가에  있다. 승진과  관련하여  신규채용과  내부승진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

이냐가  하나의  쟁점이다. 개방형과  계약제를  확대할수록  내부승진  비율은  줄

어들  것이다. 우선, 최근에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개방형  임용제는  3급  이상  고위직의  20%를  개방하여  전문적  외부  인력이

충원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연공서열에  의한  승

진에  치중하던  공무원들에게  외부  인력과  경쟁토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새

로운  분위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999년  11

월에  개방형의  대상이  되는  직위  129개를  지정하였으며  법규의  제정을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은  각  부처  인사의  경직성, 승진적체로  인한  공무원

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하여  공직  내부에서는  반발과  회의적  시각이  많

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점  중  하나인  무사안일  이  폐쇄

적  공무원제도에  의한  공무원의  특수집단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외부인력의  도입을  자유롭게  한  개방형  임용제도는  일단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지적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충분

한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탄력적  인사제도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자  한  개혁은  사실  공직의  안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하던  우리나라  공무원제

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며,

기존의  제도에  익숙한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

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개방형  임용이  가져올  수  있는  폐단,

즉, 엽관적  임용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졌는가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엽관적  임용에  대한  자신감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개방형  임용은

그  운영이  각  부처에  주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고위  공무원의  경우  직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임용에  대한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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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엽관제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것은  충원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

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세  번째  문제는  고위  관리직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시

도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하위직에  대한  통제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개방형  임용은  계약제와  병행되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아

니다. 이에  비해  아직  하위직  공무원들은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오성호,

1999: 38-39).

임용제도  중에서  특히  최근에  와서  커다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행

정고등고시제도이다. 현재  7급, 9급과  함께  행정고등고시  시행내용은  다음  <

표  Ⅶ-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Ⅶ-2> 교육행정직  공개채용  시행내용

구분             시   험   과   목

5급

(1차) ·헌법, 영어, 한국사, 행정법, 교육학

(2차)

·필수(4)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2) : (제1선택)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재정학, 정책학

(제2선택)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사회교육학포함)

7급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선택(1)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  포함),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9급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교육학

현행  행정고등고시는  1차(5과목), 2차(필수4과목. 선택2과목), 3차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이며, 2차는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구

성되어  있다. 과목의  수가  많다  는  지적을  받아  왔다. 1차  수험과목으로는

국사, 영어, 행정학, 행정법, 한국사를  치루며, 2차  시험은  각  직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되는  과목은  행정법과  행정학이다. 교육행정직은  1차  시

험과목으로  교육학, 2차  시험과목  필수로  교육학, 그리고  선택으로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  포함)이  설정되어  있다. 교육철학, 교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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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교육사회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행정학은  포함되

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7급  시험에서도  나타난다. 선택과목으로  독어

등  외국어와  함께  교육심리학과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  포함)이  포함되고  있

다.

현재  행정고등고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고등고시는  현재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한다기보다는  잠

재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 즉, 필기시험  성적이  우

수한  수험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들은  임용  후  다시  행정  실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심도  있게  받아야  한다. 변화에  대한  대응력, 창의성, 적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필기시험  모범생들을  뽑다보니  여러  차원에서  제도상의  한계

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시험에  대비해서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할  분량이  1과목당  수백  쪽에

서  많게는  수천  쪽을  넘다보니, 단순  암기중심의  독학  패턴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과서보다는  객관식  문제집이나  주관식용  요약집을  중심으

로  시험준비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대학에서의  관련  교육

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고시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

려는  국가의  정책상  행정고등고시의  경우는  만  35세에서  32세로  줄어든  나

이제한을  제외하고는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다. 이처럼  별다른  응시자격에  대

한  제한이  없다보니  행정고등고시가  가진  신분  상승과  신분의  보장,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제공한다는  매력  때문에  각  대학의  대학생들이  정상수업을

소홀히  하고  고시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신림동  근처에는  200여개

의  고시학원  이  산업화되어  상시적으로  2-3만여명이  고시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수많은  인력이  고시낭인(浪人)이  되어

국가적으로  인력소모가  크다.

셋째, 1차  시험문제  출제에  있어  국사의  경우  문제의  난이도를  높힌다는

명분아래  지식축적  차원에서  별  의미가  없는  예외적이거나  지나치게  세부적

인  문제를  출제해서  일부러  틀리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학습의  범

위가  너무  넓고  깊다는  비판도  있다. 고조선에서  현대까지의  역사를  범위로

잡으면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이렇다보니  국사성적이  1차  시험에

145



교육분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  당락의  제일  중요한  변수(영어, 국사  등)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영어의

경우에도  듣기와  쓱  능력시험이  배제된  문법과  독해위주의  영어시험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현  영어  시험제도의  기류에  역행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즉  고시용  영어와  일반기업  취직용  영어(TOEFL, TOEIC, TEPS 등)가  다르

다  보니  고시준비를  하다  민간기업  취직으로  마음을  바꾸면  영어학습을  또

다시  다른  방향에서  학습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

넷째, 2차  시험에  있어  4개의  필수과목과  2개의  선택과목을  설정하고  있

다. 선택과목을  제시한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는  할  수  있

으나,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선택과목  시

험문제의  출제시  어떤  과목은  어렵게  출제되고  어떤  과목은  쉽게  출제됨으

로서  점수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선택과목  선택이  당락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된  과목의

변별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과목(선택과목과  국사, 영어)이

당락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다보니  전공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김판

석, 1999: 89-92).

이상과  같은  행정고등고시의  문제점  때문에  여러  대안적  선발방법이  제안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04년부터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몇  가지  사항을

확정, 고지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첫째, 외무고시는  2004년부터  행정, 기술

고등고시는  2005년부터  제1차  시험과목이  단계적으로  공직적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바뀐다. 그  반영비율을  2005년  50%, 2006년

75%, 2007년  이후  100%  적용할  계획이다. 2007년  이전까지  나머지  기본지식

은  행정, 외무고시의  경우  헌법과  한국사를  평가한다.

둘째, 영어는  토플, 토익, 텝스  등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셋째, 제2차  시험이  필수  4과목  선택  1과목체제로  바뀌어  전문과목위주로

축소된다. 현행  선택과목  중에서  종전  2과목  선택에서  1과목  선택으로  변경

된다. 참고적으로  7급  교육행정직은  1차  국어, 영어, 국사, 2차  헌법, 행정법,

행정학이  필수로  부과되고, 9급  교육행정직은  1차  국어, 영어, 국사, 2차  교

육학, 행정법총론으로  변경된다. 7급, 9급은  1, 2차로  구분하여  시험을  치르

고, 선택과목이  없이  모두  필수과목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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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크게  국

내훈련과  국외훈련으로  구분되고, 국내훈련은  교육훈련기관교육, 직장교육,

위탁교육으로  구분되며, 국외훈련은  장기훈련과  단기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여기서는  교육훈련기관교육  중심으로  분석한다. 교육훈련기관교육은  중앙

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가전문행

정연수원은  지방행정, 교육행정, 농업, 건설교통, 특허 ·통계연수원  등  6개

교육훈련기관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 교육훈련기관교육은  신규채용  및  승진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는  전문교육으로  구분된다. 다음  [그림  Ⅶ-1]는  직급별  교육훈련  실시체계

를  나타내고  있다.

직급   승진법정년한       기본교육          전문교육

2급     3년         고위정책과정

3급     3년                     단기전문과정

(2∼3)일4급     5년
고급관리자과정

5급     5년
신규관리자과정

<신임  및  승진과정>

공통과정

선택과정

6급     4년
공통과정

선택과정

7급     3년
신규실무자과정

<신임  및  승진과정>

공통과정

선택과정

8급     3년 공통과정

선택과정

9급     2년
신규실무자과정

<신임  및  승진과정>

공통과정

선택과정

출처: 행정자치부, 2003b: 10.

[그림  Ⅶ-1] 직급별  교육훈련  실시체계

우선  기본교육은  「선교육  후보직」, 「선교육  후승진」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하고, 임용(승진) 예정  직급에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과  효과적인  직무  수

행을  위한  전문  지식 ·기술  등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둔  교과목을  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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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앙행정기관별로  과장급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실시,

정책관리능력, 변동관리능력, 정보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  교육  프로

그램  집중  개발, 민간연구소 ·연수원  등과  상호교류교육, 공동정책세미나  개

최와  같은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

다. 신규관리자  과정  운영  개선을  위하여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  함양  및  참

여식  직무교육  강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실무수습, 민간기관  연수  등

현장체험학습  내실화, 정보화 ·어학교육은  능력별  반편성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식  교육  확대와  교육과정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사례연구, 현장체험  등  실습위주의  참여식  교

육  강화, 유사  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합운영, 교육과정이  다르더

라도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합동  수업운영, 패널, 심포지엄, 세미나

등  운영시  유관과정간  합동  개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연계한  패키지식

과정  운영  등을  도모하고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기본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중앙공무원교육원, 2003).

<고 위 정 책 과 정  >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으로서  이  과정의  목표는  고위

공직자로서  시대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배양, 고위정책결정자로서  정

부정책기조의  종합적  이해, 국제적  감각과  변화대응능력  향상, 교양, 심신단

련, 여가선용  등을  통한  자기계발  및  재충전  기회부여  제공에  있다.

고위정책결정자에게  필요한  폭넓은  식견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4개교과

로  나누어  단계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교과목은  일반행정: 행정환경변화

등  33과목  68시간, 경제과학: 우리경제의  현실과  발전방향  등  39과목  80시간,

사회 ·문화: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  41과목  88시간, 그리고  참

여식교육  : 정책과제연구  등  16과목  1,243시간으로  편성된다. 안보 ·통일: 국

방  및  안보환경  등  27과목  54시간  실시하며,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공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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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소양함양을  위하여  기본교육과  병행하여  정신  및  정부시책교육을  실

시한다. 정책연구  및  개인논문작성, 해외연수 ·현장견학, 외국어, 정보화교육,

사회  봉사활동  등  참여식교육을  적극  편성  운영하고  있다. 영어교육(6주: 직

무 ·외국어교육  병행), 일본어교육(6주: 직무 ·외국어교육  병행), 중국어교육

(6주: 직무 ·외국어교육  병행)도  실시한다.

<  고 급 관 리 자 과 정  >

중앙부처  과장급에  대한  기본교육으로서  이  과정의  목표는  핵심관리자의

행정환경변화  대응  및  행정관리능력  향상,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갈등관리

등  정책관리능력  중점  제고에  있다. 중점  교육방향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현실인식과  그  대응방안  이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갈등유형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습득, 중견관리자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  행정관리  능력  함양에  있

으며, 과목편성은  기조강의  1과목  2시간, 정책관리능력  4과목  8시간, 행정관

리능력  4과목  18시간, 기타  3과목  8시간(교양, 체육, 행정시간), 합계  12과목

35시간으로  편성된다.

<  신 임 관 리 자 과 정  >

행정 ·기술고등고시  합격자에  대한  기본교육으로서  교육내용은  초임공직

자로서의  건전한  국가관과  공직윤리관  확립,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의

식  및  기본소양  배양,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문제해결능력과  관리능력  배

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점교육방향은  공직자로서의  공직관 ·윤리관  확립,

책임행정구현, 고객봉사정신, 반부패의식  등  함양, 공직자 ·관리자로서의  기

본소양  배양,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의식  및  소양  배양, 개혁지향적, 민

주적  자세  확립,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공직수행역량  함양, 행정관리실무

지식  및  조직관리능력  배양, 종합적  상황판단  및  정책문제  해결능력  배양,

세계화시대에  대응한  어학능력  및  국제적  견문  확대  등에  있다.

분야별  교과편성은  <정신교육>, <소양교육>, <기본직무교육>, <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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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배양>, <영어, 정보화  교육>, <정책기획연습>, <지방수습>, <해외연수>,

<부처수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초 급 관 리 자 과 정  >

국가공무원  5급  승진예정자에  대한  기본교육으로서  21C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전문행정인  양성, 신규  초급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과  기본자질  함양을  목표로  한다. 중점교육방향은  행정환경변화에  대

한  명확한  인식과  전문프로  행정인으로서의  의식  전환, 변화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초급관리자로서의  기본소양  배양,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종

합적인  행정능력과  효율적인  관리능력  함양에  있다.

교과목은  기조강의  1과목  2시간, 현실인식  2과목  4시간, 관리자의  기본소

양배양  8과목  40시간, 실습  및  체험  3과목  63시간, 소양  및  기타  9과목  31시

간, 합계  23과목  140시간으로  편성된다.

<  7급 승 진 자 과 정  >

국가공무원  7급  승진예정자에  대한  기본교육으로서  교육목표는  공직자로

서의  기본자세와  사명감  고취, 중견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및  행

정실무능력  배양에  있다. 중점교육방향은  대국민  봉사자세  및  확고한  국가관

확립,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함양, 전문  행정실

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배양  및  창의적  사고력  함양에  있다. 교과목은  기조

강의  1과목  2시간, 현실인식  2과목  5시간, 중견  실무자의  기본소양  배양  8

과목  34시간, 실습  및  토의  2과목  16시간, 소양  및  기타  5과목  13시간  (체

육활동, 음악과  인생, 도전과  극기, 성적평가, 교육운영), 합계  18과목  70시간

으로  편성된다.

<  신 규 중 견 실 무 자 과 정  >

6 ·7급  신규채용자  및  예정자에  대한  기본교육으로서  교육목표는  신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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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 ·자질  함양,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적  행정실무  습득에  있다. 중점교육방향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세  확

립, 행정환경  변화인식과  대응능력  제고, 실무지식  습득  및  개인능력  개발에

있다. 교과목은  공직관 ·국가관  2과목  14시간, 소양함양  7과목  27시간, 실무

능력배양  11과목  56시간, 기타  4과목  8시간  (체육활동, 분임대화, 평가, 과정

운영), 합계  24과목  105시간으로  편성된다.

<  신 규 초 급 실 무 자 과 정  >

8 ·9급  신규채용자  및  예정자에  대한  기본교육으로서  교육목표는  공직사

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 ·자질  함양,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실무

지식  습득에  있다. 중점교육방향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세  확립, 행정

환경  변화인식과  대응능력  제고, 기초  사무처리  및  실무지식  습득에  있다.

교과목은  공직관 ·국가관  2과목  14시간, 소양함양  6과목  20시간, 실무능력

배양  7과목  29시간, 기타  4과목  7시간(체육활동, 분임대화, 평가, 과정운영),

합계  19과목  70시간으로  편성된다.

한편  전문교육은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공

통전문교육은  부처별, 직군 ·직렬별, 직급별  공통  필수적인  지식 ·기술 ·정

보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고, 선택전문교육은  업무분야별  전문적인  지식 ·

기술 ·정보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 ·외  위탁교육, 어학 ·정보화

교육, 연구모임, 세미나  참석  등을  포함한다.

전문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주말과정, 야간과정

등  틈새시간을  이용하거나  1일  1∼2시간, 주  1∼2일  교육  등  업무형편을  고

려한  교육과정  개발, 교육훈련기관에  개설된  교육과정  외에도  행정기관의  필

요에  따라  주문형  교육과정, 방문교육과정  등  제공, 교육과정을  전문성의  정

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공, 교육수요조사  및  평가  등을  토대로  교육과정  추

가개설  및  시기조정  등  신축적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과정  연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  과정  이상의  공통전문과정을  연

계하거나  공통전문교육과정과  선택전문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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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전문과정으로는  ①  인력, 조직관리발전과정: 각급  행정기관  5급이상

관리직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과(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

정, ②  재정경제정책과정: 각급  행정기관  5급이상  관리직공무원  및  공직유관

단체  과(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③  정책형성관리과정:

각급  행정기관  5급이상  관리직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과(차)장급  이상  임직

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④  리더십향상과정: 각급  행정기관  5급이상  관리

직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과(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⑤

행정관리실무과정: 각급  행정기관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⑥

재정실무과정: 각급  행정기관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⑦  정

책관리실무과정: 각급  행정기관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등이

있다.

선택전문과정으로는  ①  행정마케팅과정: 각급  행정기관  5급이상  관리직공

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과(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②  여

론조사및홍보정책과정: 5급이상  관리직공무원과  정부산하단체  과(차)장급  이

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③  스피치  및  인터뷰과정: 각급  행정기관

5급이상  관리직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과(차)장급이상  임직원  , ④  문화진흥

과정: 각급  행정기관  5급이하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⑤  창의력개발과정: 각급  행정기관  5급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전문교육과정, ⑥  조직문화발전과정: 각급

행정기관  5급이하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⑦  행정혁신과정: 각급  행정기관  5~7급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

상으로  하는  과정, ⑧  행정정보관리과정: 각급  행정기관  5-7급  공무원  및  공

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⑨  경제통상과정: 각급  행정기관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⑩  교수요원능력발전과정: 각급  교육

훈련기관  교수요원의  자질함양과  교수역량강화  교육, ⑪  여성관리자능력발전

과정: 각급  행정기관  중견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과정, ⑫  기초실무능력

향상과정: 중앙부처  신규실무자(7 ·9급)의  능력향상  교육, ⑬  일본어훈련과정:

일본어실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 ⑭  중국어훈련과정: 중국어실력  향상

을  위한  외국어  교육  등이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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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문제점

이상과  같은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하태권, 이진규, 1999: 139-149 참조). 첫째, 형식

적인  훈련수요조사와  획일적인  교육대상자  선정을  들  수  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훈련계획의  수립이나

대상자의  선정도  교육훈련  고객의  필요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훈련수요의  내용보다는  교육대상인원만을  파악하는  양적  수요조사와  교육

대상자의  강제  배분식  차출로  인하여, 정부와  공무원  개인의  훈련수요가  교

육과정의  설치와  교육내용의  편성은  물론  교육대상자의  선정에도  제대로  반

영되지  못하고  있어  교육예산의  낭비와  교육효과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박경효 ·하태권, 1996: 41), 일부  기관에서는  한꺼번에  다수의  교육생이  차출

되어  행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세계화추진위원회, 1993).

둘째,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교과목의  획일적  교육을  들  수  있다. 훈련수요

에  입각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기보다는  다양한  교과목을  백화점식으로  나

열하고  개인적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은  채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강제

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기

본교육과  공통전문교육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중앙부처  국장급

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정책과정의  경우, 참여식  교육을  제외한  4개  분야, 일

반행정(32과목  68시간), 경제 ·과학분야(39과목  80시간), 사회 ·문화분야(41과

목  88시간), 안보 ·통일분야(27과목  54시간), 등을  모두  이수하도록  되어  있

다(중앙공무원교육원, 2003). 참여식  교육에서도, 개인연구를  제외하면, 외국

어, 컴퓨터, 현장견학, 사회봉사  등을  모두  똑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결국  고

위정책과정도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이

라는  목표  하에  소양교육위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관리능력  개발  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국장급  이상  고위관리직

의  직무수행에는  단순히  직무와  관련된  기술적  전문성  보다  고위관리직  공

무원으로서  필요한  관리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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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급공무원의  관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내용이  부족하다. 관리능력의  개

발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직급별  관리능력의  개발을  위한  단계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직윤리에  대한  교육이  경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넷째, 일방적인  강의위주의  주입식  집합교육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훈련

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의  목적과  내용  및  대상자의  특성에  따

라  그에  적합한  훈련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특히  관리자  교육의  경우에는

참여식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훈련은, 비록  참

여식  교육의  비중이  전에  비하여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방식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다섯째, 전문교육의  미흡을  들  수  있다. 교육훈련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

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다행히  전문교육

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며, 전문교육의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특히  선택전문교육의  교육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전문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교육기

관이  전문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에

서  전문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교육인원  및  교육기간  기준)에  머물

러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총무처연보, 1998: 6-9).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의

다양성에  비해  직무분야별  선택전문교육과정이  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교육

기간도  1주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해외파견과  국내  위탁교육의

경우에도  주로  학위과정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기구나  외국정부기관  또는  국내 ·외  연구기관

등에서의  훈련은  매우  적다(총무처, 1998).

여섯째, 선교육 ·후승진  인사원칙의  폐해를  들  수  있다. 교육훈련  성적을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훈련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자극하고, 승진

심사에  있어서의  실적주의적  기준이  된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교육 ·후승진  원칙은  피교육자의  관심을  평가대상  과목이나

내용에만  집중시키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훈련을  능력개발이라는  본래의  목

적보다는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오성호, 1990; 정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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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승진  후의  새로운  직무에  대한  훈련수요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박경효 ·하태권, 1996: 41-42).

일곱째, 교육훈련에  대한  사후평가  및  피드백의  형식성을  들  수  있다. 현

재  전문교육에  대한  평가는  주로  교육종료  직후에  객관식  평가방법에  의하

여  교육내용에  대한  암기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학습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창조적이고  복합적인  사고

력이나  장기적인  교육효과를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의  직무타당성과  실제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적용가능성  및  교육방법

의  효과성  등  훈련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

나, 이루어진다  하여도  평가결과를  훈련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덟째, 교육훈련과  보직관리와의  연계  부족을  들  수  있다. 교육훈련은  Z

자  형태의  다단계  전보  후  승진  관행  으로  인하여  교육훈련과  보직관리가  체

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훈련효과의  실효성이  감소되고  있다(하태권,

1998). 해외훈련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하여  장기간의  해외훈련에  대한  막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훈련결과에  대한  보고회나  피드백  없이  바로  직무

에  복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에  훈련분야와  관계없이  보

직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공직사회에서  해외연수와  파견이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같은  실제적인  필요보다는  재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나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진재구, 1995: 34).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을  자체평가하고  중앙행정기관, 교육훈

련기관, 공무원  3자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3a).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인력개발계

획  없이  그때  그때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  기회를

인사운용의  측면에서  접근, 대상자  선발에  초점, 성과활용  방안에는  관심  부

족, 국내외  훈련  이수를  통해  분야별  전문능력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한  체계

적  관리  미흡, 필수  역량  강화를  위한  고급  관리자  대상  단기교육  부재  등을

들었다.

교육훈련기관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교육수요  인원에  의존하여  혁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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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교육전문가의  부재로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과정설계, 분석, 교육기법

등의  개선  곤란, 교육운영  외에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한  연구기능, 역할  미

흡을  들고, 공무원  차원에서는  자기개발  기회로  인식하기보다는  승진을  위한

점수획득에  치중, 경력발전  경로, 직무  연관성, 개인의  학습  선호  등을  고려

한  구체적인  자기능력개발  계획  없이  수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 교육행정직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과  과제

가  . 기 본  방 향

교육행정직의  선발과  교육훈련체제는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

를  안고  있다. 향후  변화하는  교육행정의  환경에  대처하여  교육활동을  전문

적으로  지원 ·조장할  수  있는  교육행정직의  충원과  능력개발을  담보하기  위

해서는  교육행정직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적합성의  증진,  통합성의  추구  방

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육행정직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특히, 선발과  교육훈련에  있어서

적합성  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선발은  인적자원개

발  정책의  근간으로서  교육행정직이  되어가는  교육의  과정을  중시하여  시험

준비  기관으로  전락한  교육을  본령에  서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급  교육행정직의  선발은  국가  인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그런  인재를  선발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도입, 정착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되

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필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탈피하여  전문교육기관

이  책임지고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해  나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아

울러  내부  승진  비율을  제한, 축소하고  그  문호를  개방하여  능력이  인증된

전문가를  실질적으로  초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직  교육 ·훈련은  그  과정과  내용이  교육행정직이  수행하는  과업

과  직무  등에  적합하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 ·훈련의  형태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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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성인  학습자로서의  교육행정직에게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훈련기

관의  유지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

리고  교육훈련이  승진의  족쇄로  작용하여  교육행정직의  진정한  잠재적  역량

의  계발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육훈련의  과정은  교육

행정직  개개인에게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지도성을  길러  줄  수

있도록  설정하고, 각  과정의  목표와  내용  등은  교육행정직의  직무와  요구분

석  결과를  토대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 ·훈련의  형태와  방법도  교

육행정직의  지위와  직급  그리고  성인  학습자라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한  형태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성의  추구를  들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직  사이에는  엄격한  칸막이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  행정업무의  광역화  추세에  맞추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직

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직의  구획을  점차  허물어뜨리고  마침내  통

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직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두  집

단간의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신인사정

책의  일환으로  다양하고  개방적인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

직  공무원  행정직군  중  행정직렬과  교육행정직렬의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육분야는  행정의  종합

성보다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교육

행정  직렬은  그대로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분야에  다양한  인력을  충원

하기  위해서  교육행정  직렬을  폐지하기보다  부처  간  공무원의  교류  활성화

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가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행

정 ·관리적인  측면을  소홀히  한  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으

며,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가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도  교육의  내용

적인  측면을  소홀히  한  채  능률적,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가  없다. 외국의  경

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가와  일반직  공무원으로

서  교육행정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행정  업무  영역이

확대 ·복잡화됨에  따라  교육행정가의  과업과  직무가  한편으로는  광역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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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또한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교육공무원과  일반

직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가의  구분이  철폐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교육행

정직의  선발과  교육 ·훈련  차원에서  통합을  위한  연결고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선발에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교육 ·훈련의  공통과정을

개발 ·적용해  나감으로써  통합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  . 정 책  과 제

일반직  공무원의  선발과  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여러  정책주장들이  제기되

고  있다. 교육행정직의  선발정책과  교육훈련정책은  일반직의  선발과  교육훈

련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1) 교육행정직  선발  정책과제

제1안: 현행  5급, 7급, 9급  선발  시험을  유지시키면서  9급에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7급에는  교직경력  5년  이상, 5급에는  교직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30-50%  정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지엽적이지만  5급  행정고등고시  2차  선택과목으로  교육행정학을

포함시킨다.

제2안: 현행  5급, 7급, 9급  선발시험과  병행하여  우수대학생, 우수대학원생

인턴제  도입을  검토한다. 채용인원의  50%는  시험에  의해  50%는  인턴제를  통

하여  확보한다. 엄격한  평가에  의해  인증된  대학과  대학원  관련  학과  졸업생

가운데  상위  5-10%  이내인  우수  졸업생들을  면접  중심의  선발장치를  통해

인턴으로  채용하고  1-2년간의  시보기간을  두어  정식  직원으로  임용한다. 9급

은  학부생, 7급은  석사, 5급은  박사  수준으로  한다. 시험에  의한  선발을  폐지

하고  인턴제  중심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제3안: 장기적으로, 가칭  교육행정사  자격시험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교육

행정사  자격은  교육행정학  전공  또는  유사  학과  졸업생들만이  응시할  수  있

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고, 합격자에게는  예비  교육행정사  자격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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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통해  채용하도록  한다.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입직  단계를

달리할  수도  있다.

2) 교육행정직  교육훈련  정책과제

첫째, 교육행정직  교육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전담

교육훈련기관의  기본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인증을  받은  교

육훈련기관간의  경쟁체제를  기반으로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교육훈련

기관  간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직  개개인이  기본

교육  이외에  모든  교육훈련을  독자적인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위탁교육  대상  기관은  인증을  받은  기관  중에서  엄격한

공모제에  의해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 모든  교육행정직원은  자기능력발

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통하여  교육훈련  경험과  성과를

누적하고,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이를  소정의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받고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별적인  세미나,

학회  참석, 사이버  교육, 사설학원  수강, 대학원  학위과정  등을  광범위하게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의  국 ·실 ·과  단위  교육훈련을  활성화한다. 개별적인  전문성

향상보다는  업무  단위의  집단적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므로  직장에서의  행정

단위  중심  소집단  교육훈련  모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국 ·

실 ·과  단위의  교육훈련  경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일반직  공무원으로

서  교육행정가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가가  함께  근무하는  국 ·실 ·과

단위의  교육훈련  경비를  우선적으로  책정  지원하도록  한다. 직장  내  자생적

인  연구모임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가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

정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가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통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하

위  직급에서는  직무가  상이하지만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일반직  공무원으로

서의  교육행정가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가  모두에게  통합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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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역량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주로  연찬회  형식으로  서기관  이상, 교

장  자격  소지자  이상의  교육  행정가들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

범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장 ·차관이나  교육감  수준에서의  확고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6. 소  결

교육행정직은  양적  규모면에서  국가직, 지방직  도합  3만  여명에  이른다.

아울러  교육행정직이  공교육의  변화와  유지를  위해  담당하고  있는  비중과

영향력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행정학계가  교육행정직의

확보와  개발,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하나의  의문  사항이다. 교

육행정의  특수성을  주장하고  일반  행정과의  분리 ·독립을  고수해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교육행정직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려면  학계에서의  관심과

기초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종래의  시험중심  선발과  승진에  얽매인  교

육훈련  시스템을  교육의  과정을  중시하고  교육이  본령에  바로  서는  시스템

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학계보다는  교육행정학계가  앞장

서야  한다고  판단된다. 직업전문적  성격이  강한  교육행정학이  교육행정직의

확보  및  능력개발과  거의  무관하게  발전하는  데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교육행정직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식  기반의  확보  차원에서나  실천적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면  일종의  교육행정대학

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학원은  독립  기관으로  존속

하기보다는  정부와  여러  대학들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즉,  관 ·학 ·연의  역

량을  집결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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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및  제언

정부는  2001년  1월  인적자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

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여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인

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과제를  조정 ·총괄하도록  인적

자원개발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을  제정

하여  인적자원의  형성과  개발  뿐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의  평가체계  등에  관

한  대강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인적자원개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의  교육과  훈련 ·개발  뿐  아니라  활용  및  보존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분야에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인력

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교육분야  인적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비롯하여  교수, 교육행정직, 대학행정직, 교육전문직, 학교행정가  등  교육분

야  주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양성, 개발, 활용  및  유지  등에  걸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분야  핵심  지원  인력의  현황과  문제

점, 그리고  문제점을  진단한  다음  ①  교사  ②  교수  ③  학교행정가  ④  교육전

문직  ⑤  대학행정직  ⑥  교육행정직  등  6개  분야에  걸쳐  해당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또는  쟁점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의  방향  및  과

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진의  논의를  토대로  교육분야  인적

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라는  주제를  내걸고  지난  2003년  7월  5일  한국

교육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내용은  본  보고서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앞에서  제시한  6개  영역별로  주요  문제점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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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원양성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교사의  수

급이  불균형할  뿐더러  중등교원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자격의  효력기간이  영구화되어  있고  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용

고사  채용과정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리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특

색  없는  교원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현장과의  괴리, 교육실습의  비효

율성  등을  들  수  있고  현직교원을  위한  연수기회  부족, 연수교육과정의  체계

성  결여, 연수과정  운영  및  교육방법의  적절성  미흡, 연수기관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정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교사들의  봉급체계의  비합리성

이라든지  교육여건의  불비  등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교수요원과  관련하여  아직도  교수  대  학생비가  너무  높고  교수들로

하여금  연구, 교육, 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

져  있지  못하다. 특히, 교수의  정원관리, 신규채용, 교수평가, 대학  지배구조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허다하다.

셋째, 학교행정가  확보와  개발에  있어서  유능한  학교행정가를  확보할  수

있는  승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전문적인  양성과정이  설치되

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용된  이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과정도

미흡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임기를  마친  후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재

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더욱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롭게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고  있지  못하다.

넷째, 교육전문직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전문직이  전문적인  장학,

연구, 편수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학지도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적인  자질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

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인력

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대학행정직과  관련하여, 그동안  일반  사무행정직  중심으로  대학행

정직이  배치되어  있어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다가  그들을  위한  훈련체계나  프로그램  운영도  미흡

한  상태에  있다.

162



                       Ⅷ. 결론  및  제언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직과  관련하여, 학교행정직이나  교육전문직과의  직접

적인  연계나  교육훈련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학교행정가나  교

육전문직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제대로  지원해주고  있지  못하다.

이상에서  논의된  주요  문제점을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방향  및  과제들을

영역별로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양성기관의  체제개편  및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는  한편  더욱  체

계적이며  주기적인  현직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격제도  및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연수평가  체제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수기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수기회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직에  대한  유인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우수

한  인력이  교직에  몸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원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우수한  능력과  실적을  쌓은  교원을  위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

록  한다. 또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선의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한  교수를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교수들로  하여금  교육과  연구,

봉사활동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역할  수행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하는  동시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지활동에  주력해야  한

다. 또한  대학의  총장선출  방식을  비롯해서  의사결정과정  구조개편, 교수  및

직원, 학생, 동창  및  지역인사들을  포함하는  대학공동체  운영  및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능한  학교행정가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자격연수  성적, 경력중

심의  평정점수에  의한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교육행정가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장  신규임용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의  자질향상을  유도 ·촉진하기  위해  교장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21세기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교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여기에  걸맞는  자질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유인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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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가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수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참여  및

자율연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석 ·박사과정과  같은  수

준에서  체계적인  학교행정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질

적으로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장학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장학요원을  증원하고  교육청에  수업장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 ·

도  교육청  단위에  장학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교과목별  전담요원을  단계적으

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도울  보조  행정인력을  배치해야할  것은  물론

이다.

다섯째, 대학행정관리직의  자원  개발 ·관리를  위해서는  대학의  지배구조와

정부와  대학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학협력 ·관리, 대학  교육과정  개발 ·관리, 자격제도  운영 ·관리, 연구프로

젝트  기획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관리적  역량을  지닌  인력개발에  주

력해야한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행정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

통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행정대학

원  또는  교육경영관리  대학원  같은  데서  필요한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훈련

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교육행정  전문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가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가

가  함께  이수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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